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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

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

제를 제시했다.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원이며, 온라인 서비스 수출 통계는 찾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

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국

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서비

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

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

모보다 컸다. 설문조사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

도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1년 1~6월에 실시된 ‘디

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무작위 추출 데이터

(응답기업 1,0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

터 규제 등에서 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이 식별되었고, 디지털 무역장벽에 따른 애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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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항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장벽도 늘어나면서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

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

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

화 요구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

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등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

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

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2000~20년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

은 무역협정 113건을 검토했다. 분석한 결과,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

화하면서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체결된 디지

털 무역협정의 내용도 정리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을 검토했

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

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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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지

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규제 대응 측면을 검토하고자 국내 법률 정비

와 정책 추진 동향을 정리했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

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봤

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

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검토했

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

로젝트’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

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하여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

지털 무역제한지수,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소프트웨어연

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디지

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개방(openness)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

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

(rule-based)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통계와 실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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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 등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활용했다.



차례 • 7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2. 연구 구성과 방법 ··················································································19

가. 구성 ································································································19

나. 방법 ································································································20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22

가. 연구 내용 ························································································22

나. 정책 활용 ························································································26

다. 기여 ································································································28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31

1. 디지털 전환 ···························································································32

가. 정의와 용어 ····················································································32

나. 범용기술과 디지털 경제성장 ··························································36

다.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 ···································································43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50

가.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규모 추정 ····················································51

나. 디지털 무역과 소비자 후생 ····························································54

다. 한국 디지털 무역 기업의 경제 효과 ···············································58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68

가. 설문 목적 ························································································68

나. 설문지와 모집단 구성 ·····································································69

차 례



8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다. 주요 결과 ························································································71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93

1. 디지털 통상정책 ····················································································94

가.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 ·································································94

나. 미국, EU,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97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106

가. 경과 ······························································································106

나. 협상의 걸림돌 ··············································································109

다. 협상장 밖 비판 ·············································································129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131

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강화 ·······························································131

나. 주요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 비교 ··························137

다.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 ··································································149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155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156

가. 방향과 단기 전략 ··········································································156

나. 디지털 경제정책 ···········································································161

다.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체계 ···························································170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172

가. 국내 법률 ······················································································173

나. 추진 중인 국내 정책 ·····································································199



차례 • 9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218

가.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220

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 ······································································239

다. 기타 이슈 ······················································································254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269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270

가. 디지털 통상환경 평가 ··································································270

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 ··································································277

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283

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283

나. 주요 정책과제 ··············································································292

참고문헌 ··································································································308

부록 ·········································································································329

Executive Summary ············································································365



10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표 1-1. 이 보고서의 장별 연구 방법과 주요 자료 ·····································21

표 1-2. 한국의 통상정책 연구와 이 보고서의 기여 ···································29

표 2-1.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정의와 유의어 ······················34

표 2-2.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 한국과 OECD 비교 ································47

표 2-3. 2016~20년 한국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48

표 2-4. AI 관련 주요국 현황: 미국, EU, 중국, 한국 비교 ························50

표 2-5.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와 서비스 수출 규모의 추정값 ······54

표 2-6.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와 KED 재무정보 수록 연도에 대한 

요약 통계치 ···················································································61

표 2-7. 2018년 전자상거래 이용 여부별 기업 특성 요약 ························62

표 2-8. 전자상거래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 추정 결과(PSM-DID) ···········64

표 2-9. 강건성 분석(기타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PSM-DID 

추정 결과) ·····················································································66

표 2-10. 위약 분석 추정 결과(Placebo PSM-DID) ··································67

표 2-11. 전자상거래 내수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 추정 결과

(PSM-DID) ···················································································68

표 2-12.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설문지 구성과 

주요 내용 ······················································································69

표 2-13. 설문 응답 기업의 주요 특성 ·························································72

표 2-14. 응답 기업의 KSIC 5단위 세부 업종 분포 ····································73

표 2-15. 전자상거래 유형별 주요 재무구조 ················································74

표 2-16.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주요 사용 플랫폼 ·································77

표 2-17. 업종별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상대국(매출액 기준) ······················80

표 2-18. 디지털 무역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전자상거래 기업 대상) ·····81

표 차례



표 차례 • 11

표 3-1.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WTO 협정의 관련성 ······························107

표 3-2.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108

표 3-3.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법 ········································117

표 3-4. 중국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의 ··········································119

표 3-5. 중국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국내 이전 제한의 기준 ·············121

표 3-6. 데이터 관련 조항과 의무 수준의 변화 ········································134

표 3-7. 디지털 무역 조항/장과 분쟁해결 적용 여부 ·······························135

표 3-8. 디지털 무역 조항/장과 일반예외 허용 여부 ·······························136

표 3-9. 미국과 EU식 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136

표 3-10. 미국이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139

표 3-11. EU가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141

표 3-12. 중국이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143

표 3-13. CPTPP와 RCEP의 전자상거래 규범 비교 ·································145

표 3-14. CPTPP와 RCEP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정 비교 ······················147

표 3-15. CPTPP와 RCEP의 컴퓨터 설비의 위치 규정 비교 ···················148

표 3-16. DEPA 협정문의 구조 ··································································150

표 4-1. 디지털 뉴딜 관련 정책 비교 ·······················································161

표 4-2. 디지털 통상정책과 디지털 경제정책 ··········································167

표 4-3. 디지털통상대응반 및 디지털 통상 전략 TF 운영 ·······················171

표 4-4. 국내 법률과 정책 요약표 ····························································173

표 4-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결합의 용이성 관련 판단 기준 

구체화 ·························································································177

표 4-6. 개인정보 보호법과 EU GDPR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 ···········181

표 4-7.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 ···········183



12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표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8

(개인정보 국외이전) 신설 ···························································187

표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9

(국외이전의 중지 명령) 신설 ······················································188

표 4-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신설 ······················································189

표 4-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조의2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신설 ·························190

표 4-12. 추진 중인 국내 정책 요약표 ·······················································200

표 4-13.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 예시 ····················202

표 4-1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자별 의무 ··············203

표 4-15. 소비자 분쟁발생 시 사업자 정보의 제공 요청 ···························204

표 4-16.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소비자 선택 ·······························205

표 4-17.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관련 당사자들의 쟁점별 입장 

요약 ·····························································································207

표 4-18. 데이터특위 민간위원 구성 현황 ·················································214

표 4-19. 4차산업혁명위원회 분과 구분과 주요 추진과제 ························215

표 4-20. 국경 간 정보 이전 관련 주요 FTA 비교 ·····································224

표 4-21.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 이외 EU의 주요 데이터 이전 허용 

제도 ·····························································································228

표 4-22. 금융정보의 이전 관련 주요 FTA 비교 ·······································234

표 4-23. 적용 범위 관련 주요 FTA 비교 ··················································238

표 4-24. 컴퓨팅 설비의 위치 관련 주요 FTA 비교 ···································241

표 4-25. USMCA와 USJDTA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246



표 차례 • 13

표 4-25.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사용 원칙 관련 주요 FTA 

비교 ·····························································································260

표 4-26. 디지털 제품의 관세부과 금지 관련 주요 FTA 비교 ···················262

표 5-1. 2014~20년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72

표 5-2. 2014~20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73

표 5-3. ECIPE의 2018년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 ·························274

표 5-4. BSA의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276

표 5-5.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제언 ····················292

부록 표 1. 전자상거래 유형별 데이터 저장 경로 ·····································330

부록 표 2. 전자상거래 해외 및 국내 진출 시 애로사항 ···························330

부록 표 3. 중국의 사이버 주권 ································································332

부록 표 4. 중국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책임 ······················333

부록 표 5.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335

부록 표 6. 디지털 뉴딜 2.0 재정투자 규모(국비) ····································336

부록 표 7. 주요 디지털 정책 간 연계성 비교 ···········································336

부록 표 8.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 관련 주요 FTA 비교 ···············339

부록 표 9. 소스코드 관련 주요 FTA 비교 ···············································344



1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PSM 전후의 기업 커널 분포 ·····················································63

그림 2-2. 기업 유형별 일인당 매출액 평균 추이 ······································65

그림 2-3. 전자상거래 국내외 매출액 비율 ················································76

그림 2-4.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주요 매출 품목 비율 ·························78

그림 2-5. 전자상거래 확대/유지/축소 계획 및 이유 ································79

그림 2-6.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성 ·······················································83

그림 2-7. 기타 디지털 무역 애로사항 ·······················································84

그림 2-8. 디지털 무역을 통한 해외판매 계획 및 이유 ······························85

그림 2-9. 업종별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역장벽 ·········································87

그림 2-10. 수출시장 부문 전자상거래의 시급성 및 중요도 ·······················88

그림 2-11. 내수시장 부문 전자상거래의 시급성 및 중요도 ·······················89

그림 2-12. 기업 규모별 시급성 및 중요도 ··················································90

그림 2-13.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출의 시급성 및 중요도 ···························91

그림 2-14. 전자상거래 유형별 내수의 시급성 및 중요도 ···························92

그림 3-1. TPRM의 주요 단어 ·································································105

그림 3-2. TPRM 주요 단어 빈도수 ·························································105

부록 그림 1. 주요 업종별 전자상거래 거래대상 품목 ·····························346

부록 그림 2. 전자상거래 확대/유지/축소 계획 및 이유

(전자상거래 내수기업) ························································346

그림 차례



글상자 차례 • 15

글상자 2-1.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와 용어 ···················35

글상자 2-2. 데이터 이동의 기본 원리 ·······················································41

글상자 4-1. 개인 식별 가능성 판단주체에 관한 우리 법원 판례 ············179

글상자 4-2. 입법예고 ··············································································186

글상자 4-3.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EU GDPR의 다섯 가지 근거 ···187

글상자 4-4. 금융규제 샌드박스 ·······························································196

글상자 4-5. 미국 디지털 기업의 정치 활동 ············································219

부록 글상자 1. 정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디지털 뉴딜의 성과 ·················347

글상자 차례



제1장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서론



18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1. 연구 배경과 목적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국가 간 약속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주요국에서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 규제는 국가 간 무역구조 속에 서로 얽혀 있

는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수출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무역비용도 상승시킨다. 과도한 규제는 수출상대국과 통상마

찰 가능성을 높이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변화는 국내 정책을 펼칠 때 정

책 수단의 제약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며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는 시

대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국제사회에 미

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우리 디지털 통상정책의 역할과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한 시점이다.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행보

를 이어 나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디지털 통상장벽을 완화하여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EU는 디지털 무역 간 이동하는 개인 데이터를 보

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국은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와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힘쓴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는 길이 멀더라도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현주소와 지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보고서의 목

적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평가한 후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중장기 디

지털 통상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에 이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개

방 확대와 글로벌 규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제언을 담은 이 보고서가 향후 디지털 통상

정책 수립과 연구 과정에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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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의 의의는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선도국으로 거듭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참고해야 할 디지털 통

상정책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1)

2. 연구 구성과 방법

가. 구성

이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4장은 본

문에 해당하고 제5장은 결론이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제5장)를 제시하기 위해 본문

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을 살펴보고(제2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제3장)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

와 쟁점(제4장)을 검토한다. 제2~4장의 각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알

려진 내용은 간략히 다루되 선행연구에서 검토되거나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도 

추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을 보강한다. 연구 흐름의 개요

는 [그림 1-1]과 같다.

1) 이 보고서가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자

문을 맡아 주신 배찬권 박사, 연구 심의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중앙

대학교 이한영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수 과장, 기획재정부 정광조 과장, 본원의 김정곤 박사, 전문

가 간담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네이버 이진규 이사, 구글

코리아 정재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구은진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용진 단장, 국토연구

원 서기환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모 박사, 연구 확산을 위한 세미나에서 건설적 비평을 해 

주신 숭실대학교 서정민 교수, 해리국제연구소 박영덕 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 세 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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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나. 방법

이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자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실증분석, 협정문 검토, 정책 

검토, 법률(안) 검토, 통상법적 검토, 정량ㆍ정성 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

한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민단체, 기업, 

싱크탱크에 속한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제별 자문 의견도 청취했다. 

[표 1-1]은 이 보고서 본문에 해당하는 제2~4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 

선택한 연구 방법론과 활용한 주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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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 보고서의 장별 연구 방법과 주요 자료

연구 방법 주요 자료(와 내용)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문헌 조사 ∙ 논문, 국제기관 보고서, 국내 보고서 등

통계 분석
∙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 등 관련 OECD, IMD 포함 국제기관 통계

∙ 온라인쇼핑동향 포함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와 국세청 기초자료

설문 조사 ∙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설문(기업 1,029개사)

실증 분석
∙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제 효과 실증(설문조사와 KED 데이터 결합)

   -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 준용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문헌 분석 ∙ 미국, 중국, EU 무역정책리뷰(TPR), 중국 원문 자료, 국제기관 보고서

통계 분석 ∙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 데이터(TAPED)

협정문 검토 
∙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 주요 기체결 FTA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장 규범 비교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정책 검토 ∙ 디지털 경제와 무역 관련 국내 정책 자료(보도자료 포함)

법률(안) 검토 ∙ 데이터 관련 법률(안)과 추진 정책 검토(학계 논문, 판례 등 포함)

통상법적 검토 ∙ 미 무역장벽 보고서 활용,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정량, 정성 평가
∙ 디지털 통상환경 정량 평가(OECD, ECIPE, BSA 등 지표 활용)

∙ 디지털 통상정책 정성 평가(자체 평가 기준 제시)

종합 검토 

정책 제언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제시, 주요 정책과제 제언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자문 의견 청취

시민

단체
∙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인권(진보네트워크센터) 

기업
∙ 온라인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제 이슈(네이버) 

∙ 구글 플랫폼과 정책 이슈(구글) 

싱크

탱크

∙ 최근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디지털 뉴딜시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향(국토연구원) 

∙ 소비자 보호와 산업보호: 넷플릭스법 사례를 중심으로(KISDI)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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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가. 연구 내용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4장에서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세부 주제를 나누고 분석을 심화하며, 제5장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제2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을 다룬다. 디지

털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고민하려면 범용

기술과 디지털 경제성장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제2장 제1절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와 용어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디지

털 전환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해하고자 AI로 대표되는 범용기술의 조건과 데

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이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조건을 경제학 관점에서 검토한

다. 한국 디지털 경제의 진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경제통계국(BEA)의 최

근 연구와 한국 자료를 살펴보고, OECD가 구축한 ‘Going Digital Toolkit’ 

국제 비교 가능 지표를 활용해 한국 디지털 경제의 현황을 점검한다. 추가로 스

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와 국내 자료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과 전환의 현황을 제시한다. 제2장 제2절은 한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의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기업의 경제 효과를 추정한

다.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상품(소매)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다. 통계 미비를 보완하

는 차원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

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한국 디지털 서비스 수출규모의 

하한(lower-bound)값을 제시한다. 설문조사로 확보한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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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결합하고 성향점수 매칭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을 준용하여, 국

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효과를 추정(강건성 검증 포함)한다. 제2장 제3절은 

2021년 1~6월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인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

로사항’에 관한 것이다. 구축한 모집단을 기초로 무작위 추출에 따라 응답에 참

여한 기업 1,029개사를 대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한국 기업이 직

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과 디지털 통상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100만 개 이상, 무역협회

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확인서 기업의 정보,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등

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구축한다.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의 엄밀성을 

더하기 위해 주업종, 재무 정보, 조직 형태, 인력 현황, 국내와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수출 실적,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도 등 문항을 포함하며,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등으로 설문항을 세분화한다.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한국표

준산업분류 KSIC 5단위 업종별(정보통신방송, 전문과학기술, 도소매상품 등), 

기업 규모별, 전자상거래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도출한다. 디지털 무

역장벽 세부 내용의 해결 시급성과 중요도에 관한 주요 응답 결과도 정리한다.

제3장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를 검토한다. 제3장 제1절에서

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을 국내 정책 수단과 양자ㆍ다자간 정책 수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국내 정책 수단을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나누어 정리한다.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무

역정책 리뷰와 기타 자료에서 드러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 목적, 수단 등

을 식별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제기관의 영문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중문으

로 작성된 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한다. 제3장 제2절은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 경과를 살펴보고, 2021년 2월에 공개된 협상용 통합문

서를 활용하여 협상문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



2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전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협상의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를 식별한다. 이 절

에서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

질성,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협상 간 나타나는 쟁점과 내재한 갈등(데이터

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전송의 무

관세 적용 기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주의와 최근 동향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 국외이전 안전 평가 방법(의견수렴안)｣,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보안법｣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협상장 밖의 비판도 함께 정

리한다. 제3장 제3절은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

범의 특징을 도출하고 최근 주요국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정리한다. ‘전

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TAPED)’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의 특징을 데이터 관련 의무 조항의 

강도, 분쟁해결 적용 여부, 일반예외 적용 여부, 미국과 EU 방식을 따르는지 여

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추가로 미국, EU, 중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

털 통상규범을 비교하며, DEPA와 SADEA처럼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협정

의 내용을 정리한다.

제4장은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을 살펴본다. 제4장 제1절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것이다. 최근 4년(2018∼2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디지털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정책별로 비교ㆍ

정리하고,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 디지털 통상정책

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디지털 통상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연계되는 디지털 정책을 구분하고 추진과제별로 연계성을 비교ㆍ검토한다. 또

한 디지털 정책 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정책과제별로 정리한다. 대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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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관회의의 역할과 함께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체계와 2020년에 출범한 디

지털 통상 대응반, 2021년에 구성된 디지털 통상전략 TF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제4장 제2절은 데이터 관련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동

향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중심 내용과 관

련 쟁점을 식별하고 정리한다.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와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

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쟁점을 살펴본다. ｢신

용정보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마이데이

터 사업의 보안성 문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관련 사안 등을 다룬다. 현재 

추진되는 국내 정책으로 ｢전자상거래법｣,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119프로

젝트’를 선택한다. 데이터 관련 국내 법률 정비에서 살펴본 방식대로 주요 내용

을 정리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제4장 제3절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통상법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공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 BSA 자료, 

미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무역 장이나 디지털 무역협정 등을 주로 참고한

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과 관련된 미국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는 영역을 

크게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컴퓨팅 설비, 기타 이슈 

등으로 분류한다. 영역별로 기록된 내용 관련 국내 현황과 조치 내용을 정리하

고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FTA에 담긴 디지털 무역 장을 중심으로 규범을 비교

하며, 관련 논의에 관한 연구자의 통상법적 검토 내용을 수록한다.

제5장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담는다. ‘한국

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제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5장 제1절은 OECD, ECIPE, BSA가 제

공하는 국제지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진이 설정한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잣대로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자체 평가 기준으로는 디지털 통상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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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

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제2~4장에서 검토한 내용과 분석 결과

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정성 평가를 내린다. 제5장 제2절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해 서술하고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환경을 지

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설명한다. 또한 정량ㆍ정성 평가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 방향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먼저 ‘통계 개선과 실증 확충’

을 위해 디지털 무역 통계 개선과 디지털 통상장벽의 실태 파악, ‘디지털 무역

협정 추진과 경제협력 강화’에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과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 ‘정책 연계와 제도 정비’에서 국내 디지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 

확대, 데이터 관련 국내 규제 정비, ‘추진체계 보강’에서 컨트롤타워 선정과 인

력 보강, 국내 정책추진체계 정리, 마지막으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을 고려하

고 언급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로드맵을 수립

할 것을 제언한다. 

나. 정책 활용

이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

사, 실증분석, 협정문 검토, 정책 검토, 법률(안) 검토, 통상법적 검토, 정량ㆍ정

성 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종합 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

정책 연구이다.

이 보고서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정책 활용 측면에서 쓰임새가 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에 관한 정량 평가(해외 지표 활용)와 디지털 통상정책

에 관한 정성 평가(자체 평가 기준 제시)는 국내 싱크탱크의 연구자, 기업과 협

회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 학계의 교수,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진단하는 첫 단계에서 유용하다. 정책 논의는 정책 평가에 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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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공유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평가 기준이 다르면 평가 결과는 비교

하기 어렵고, 평가 기준을 공유하더라도 평가자마다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평가 결과조차 찾기 어려

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에 담은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평가 내용

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수정ㆍ보

완하여 새로운 시각의 평가가 늘어나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건설적 

비판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둘째, 이 보고서는 ‘통계와 실증 기반’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정책의 구체성은 통계와 실증이 뒷받침한다. 

정책의 효과 역시 통계와 실증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을 다루

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논의함에도 국내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느 국가

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가격에 거래하는지 온전히 추적하지 못하고, 

어떠한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 담은 노력의 결과로 그간 파악하지 못했던 디지

털 서비스 수출 규모(의 하한값)를 추정했고, 국내 기업이 디지털 무역을 선택

함에 따라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실증 분석(강건성 검증 포함)을 추가

했으며,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에 관한 기업 규모

별, 업종별, 전자상거래 유형별 결과를 도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디

지털 통상정책이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거듭나기 위

한 밑거름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장기 목표로 순항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도

움이 된다. ‘개방과 규칙 기반’, ‘소비자와 기업 체감형’,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장’ 등 조건이 포함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

정 추이를 고려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경제학적 조건을 고려한 결과로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중장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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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할 필수어가 된다고 판단한다. 또

한 주요 정책과제는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검토,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관련 법률 논문과 판례 검토, 미국의 비판

적 견해에 관한 통상법적 검토, 국내 디지털 통상에 관심을 두는 시민단체, 기

업, 싱크탱크의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도출된 것이다. 우리 정부

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지금부터 당장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 정책과제만을 엄선한 것이기도 하고,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서 최소한 

어떠한 부분이 개선ㆍ보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지를 식별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주제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한 이 보고서의 주요 정책과제가 정

부뿐 아니라 기업, 싱크탱크, 학계 등에서도 널리 검토되길 바란다.

다. 기여

한국의 통상정책 연구는 크게 방향(정책), 전략, 타당성, 사전영향, 이행평

가, 성과평가, 분석방법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2]에 정리한 것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FTA, WTO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디지털 무역에 초점을 맞춘 이 보고서는 통상정책의 방

향과 분석방법론 측면에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사전

영향, 이행평가, 성과평가를 수행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교역상대국과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기체결 FTA 디지털 무역 장 최신화)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ㆍ

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무역협정

(기체결 FTA 디지털 무역 장 최신화)이 확대되면 관련 연구가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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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의 통상정책 연구와 이 보고서의 기여

통상정책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정책
∙ 통상정책 방향, 통상정책 로드맵 연구 다수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2021)

   - 첫 시도, 정책/법률(안)/통상법적 검토, 다양한 

방법론  

   -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주요 정책과제 

제언 

전략 ∙ 통상전략 연구 다수 -

타당성 ∙ FTA 경제적 타당성 공동연구 다수

∙ 한중일 3국간 신통상 규범 공동연구(이규엽 외 

2017, 산업통상자원부 비공개 용역과제) 

∙ WTO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산업통상자원부 비공개 연구용역, 2019)

∙ DEPA 경제적 타당성 분석(배찬권 외 2020, 산업

통상자원부 비공개 용역과제) 

사전영향 ∙ FTA 사전영향 분석 다수 -

이행평가 ∙ 기체결 FTA 이행평가 다수 -

성과평가
∙ FTA 성과평가(조문희 외 2019;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2014)
-

분석

방법론 

∙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효과(조문희 외 

2018)

∙ FTA효과 추정방법론 개선 연구(김영귀, 

배찬권, 금혜윤 2013) 외 다수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2021)

   -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규모 추정

   - 디지털 무역의 경제효과 추정

   - 디지털 무역장벽 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통계 개발 연구(배찬권 외 

2019, 중소벤처기업부 비공개 용역과제)

∙ 디지털 통상장벽의 무역효과 추정(이규엽 외 

2019)

∙ 수출상대국 데이터 규제의 후생효과(이규엽 외 

2018)

∙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고용효과(이규엽 

외 201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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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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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고민하

려면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과 디지털 경제성장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 장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이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디지털 경제와 무역에 관한 통계 자료, 

국제 지표 등을 살펴본다. 국내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규모를 추정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제 효과를 실증하며 한

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덧

붙인다. 

1. 디지털 전환

가. 정의와 용어 

전환은 기술을 활용해 기업,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

는 과정이다. 전환(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GPT의 등장이다.2) 증기 

기관, 전기, 정보기술 등 GPT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이끌었다.3) 

전환의 동력은 기술 혁명(technological revolution)이 된다. 

2) 정보기술을 강조한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이 출판된 지 5년 후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AI, 자율주행, 드론 등

을 예시로 들며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주창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

래했는지에 관한 논란은 디지털 기술 특히 대표 GPT를 향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3) 경제사에서 지목하는 대표적인 GPT에는 전기나 정보기술이 있다. 전기의 보급이 확대되었던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정보기술이 보급ㆍ확대되었던 20세기 말부터 최근까지는 각각 2차 산업혁명, 3차 산

업혁명 시기로도 불린다. AI 기술,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

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바 있다. 전환과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표현하려는 변화 대상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디지털 기술이 중심된다는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전환이 대

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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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저자에 따라 추상적 개념이 추가

로 포함되기도 한다. Vial(2019)의 조사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서로 다

르게 정의한 저자만 23명에 달한다. 저자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을 과정

(process)으로 바라보고 핵심 단어로 디지털 기술을 꼽으며, 디지털 전환의 결

과로 가치 창출(value creation)이 발생한다고 공통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서 디지털 전환은 ‘기업,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치

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정’보다 ‘변혁(disruption)’이

라는 용어로 기존 경제의 디지털화 현상을 강조한다면, 디지털 변혁이라는 용

어가 디지털 전환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디지털 변혁은 “데이터 관련 상품

과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선되어 온라인상에서 전환된 디지털 데이터

가 경제활동의 주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다.4) Vial(2019)이 조사한 

논문 282편에서 언급하는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온라

인 플랫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계학습과 심화학습을 포함한 인

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을 포괄한다. 디지털 전환에서 언

급하는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디지털 변혁이 전달하

려는 의미와 대동소이하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와 

유의어는 다음과 같다.5)

4) 최낙균 외(2018), p. 44.

5)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용어, 수단,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규엽 외(2017), pp. 32~37을 참고한다.



3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표 2-1.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정의와 유의어

구분 정의 유의어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AI 포함)에 기반을 둔 전환 디지털 변혁

전환 
기술을 활용해 기업,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술(AI 포함)에 기반을 둔 경제 데이터 경제, 인터넷 경제

경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의 총체 -

디지털 무역 디지털 기술(인터넷)에 기반을 둔 무역 디지털 통상, 전자상거래

무역 (국경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 거래 -

자료: Mackiw(2017), 번역: 김경환, 김종석(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을 논의할 때는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

르면서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혁명의 원년으로 삼는 

1971년에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에 쓰이는 중요한 부품인 ‘Intel: 4004 

micro-processor’를 세상에 내놓았다( Jovanovic and Rousseau 2005).6) 

1971년 이후 확대된 컴퓨터 기반 경제도 디지털 경제이고, 컴퓨터 통신망의 집

합체인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의 경제도 디지털 경제이며, 인터넷이 연결된 디

지털 기기에 AI 기술이 활용되는 경제도 디지털 경제이다. 디지털 무역 역시 마

찬가지이다. 개념적으로는 전화나 팩스(디지털 기술)를 통한 상거래도 디지털 

무역이고,7)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도 디지털 무역이다.

우리가 논의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경제는 정보기술보다는 AI를 포함한 디

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이며, 디지털 무역 역시 과거의 단순한 온라인 상품 

거래보다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인터넷 공간의 국경 간 상거

래이다.

6) 컴퓨터의 기원은 1946년에 완성된 에니악(ENIAC: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

이지만, 에니악을 GPT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1971년에 발명된 인텔 4004 칩(chip)이 인용되었다.

7) 다만 통계 목적상 현재 전자상거래 통계는 우편, 전화(텔레마케팅), 팩스를 통한 상거래는 대상 범주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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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와 용어

맨큐 경제학원론의 첫 페이지는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oikonomos)을 뜻하는 그리스 어원에서 경

제(economy)라는 단어가 탄생했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오이코스(oikos)’는 고대 그리스의 집, 

‘노모스(nomos)’는 다스리는 사람의 의미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 ‘오이코노모스(oikonomos)’는 집

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가계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활동에 공통점이 많다는 의미이

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설명ㆍ분석하기 위해 로빈슨 크루소의 1인 

경제 모델이 개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

고, 쓰는 활동의 총체로서 정의된다. 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을 지칭한다. 국내 무역(intra-national trade)은 한 국가 내 지역 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뜻하

고, 경제는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를 가리킨다.

경제의 정의는 경제학원론(ECON 101) 수업 첫 시간에 설명되지만,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 OECD, EC, IMF, 미 통계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등 기관마다 사용

하는 디지털 경제의 정의가 제각각인 것을 보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에 대한 국제 합의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무역의 정의 역시 간결하게 설명되지만, 디지털 무역의 정의는 WTO, OECD, USITC 

등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이규엽 외 2017 참고). 

디지털 경제와 무역 관련 용어 또한 천차만별이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데이터 경제, 인터넷 

경제, 온라인 경제, 비대면(untact) 경제, 플랫폼(platform) 경제 등이 있고, 특정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강조한 공유 경제, 구독 경제 등과 같은 용어가 생겨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것이다. 디지털 무역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 무역, 온라인 쇼핑, 해외직접판매(역직구)와 해외직접구매(직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고 

O2O(online to offline), OTT(over the top) 등 새로운 용어가 유행한다. 용어의 쓰임새를 보면 

의미상 미묘한 차이(nuance)가 있으며 위계도 상이하다. 각 부문에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지만, 한 보고서에서 용어와 정의를 상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혼동을 초래하

여 [표 2-1]을 참고한다. 

자료: 저자 작성.

디지털 무역의 정의는 인터넷(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상품과 서비스의 매

매 거래이다. 여기서 ‘거래(transaction)’는 물물교환(barter trade)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된다.8) 즉 디지털 무역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조건

으로서 화폐 교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예컨대 구글 검색서비스도 디지털 무역

에 속한다. 직접적인 화폐 교환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데이터(검색 내용과 시

간, 검색 국가와 지역, IP 주소 등)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9) 

8) 물물교환 개념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의 정의를 모든 국가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이 생

각하는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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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의 정의 자체에는 지리적 범위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국내에서 일어나든 국경 간 일어나든 관계없이 모두 

디지털 무역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에 2개국 이상이 

관여된다면 국경 간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서술

이며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무역은 국제무역을 지칭하므

로 디지털 무역 역시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다.

나. 범용기술과 디지털 경제성장

GPT의 확산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 기업의 영업 방식, 산업과 무역의 구조

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전환 효과(transformative effect)를 낳는다.10) 

경제학에서 주목하는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 AI(기계학습, 심화학습 포함)이다. 

1) 범용기술

AI 기술은 GPT로 ‘간주’된다. 즉 GPT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전환 효과를 일으킬 정도의 GPT가 되려면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Brensahan and Trajtenberg(1996)는 GPT가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침투성(pervasiveness)으로 GPT는 대부분 산업으로 침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향상성(improvement)으로 GPT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서 나아지고 사용자의 비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혁신 촉진성

(innovation spawning)으로 GPT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

산 과정의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11) 

9) 디지털 서비스 거래가 성사되려면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

역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조건이 되는 셈이다. 확장된 디지털 무역의 개념은 데이터 

무역(trade in data)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0) GPT의 전환 효과를 다룬 논문으로 David(1990), Allen(2009), Acemoglu and Robinson(2012)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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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침투성, 향상성, 혁신 촉진성 조건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보

인다.12) AI 기술의 GPT 속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편

이지만, 관련된 간접 자료는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다. AI 특허 건수, AI 저널, 

AI 콘퍼런스, 자금 지원을 받은 AI 스타트업 수, AI 민간투자 규모, 산업용 로

봇 판매 수,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설치 수 등이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특히 AI 

투자가 발생하는 상위 10개 부문만 살펴보면 신약, 자율주행, 교육, 오픈소스, 

언어, 반부패, 패션, 게임, 반도체, 금융 분야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양하며,13) 

AI 기술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14)

Brynjolfsson, Rock, and Sywerson(2021)은 Brensahan and Trajtenberg 

(1996)가 제시한 조건을 확인하기보다 Jovanovic and Rousseau(2005)가 전

기와 정보기술의 확산 시기에 나타났던 생산성 변화 패턴에 주목한다. GPT가 

보급되는 초기에는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추후 반등하는 패턴을 말

하는 생산성 J-Curve를 확인해 보려는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다.15) 생산성 변화 

패턴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AI 기술

을 사용하려면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분석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필수이며, AI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

이 필요하다. 컴퓨터 설비를 유지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

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자동화(automation)

를 염두에 두고 AI 기술을 도입했을 수도 있다. 고용된 인력이 새로운 기술인 AI

11) Jovanovic and Rousseau(2005)는 전기와 정보기술을 예로 들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보

였다.

12) 1950년대 이후 AI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했음에도 그간 GPT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유는 침투성, 향상성, 

혁신 촉진성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기술 중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

퓨팅 등이 GPT 조건인 침투성, 향상성, 혁신 촉진성을 일부 충족하지만 GPT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13) HAI(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8).

14) Statis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6).

15) 경제학 문헌에서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로 불리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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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learning)하고 기업의 사업 환경에 맞춰 가치를 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단기에는 산출물은 적은데 노동과 자본 투입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지지

만, 중장기로 갈수록 노동의 질(human capital; skill)이 향상되고 자본 활용도

가 제고되어 산출물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된다. Brynjolfsson, 

Rock, and Sywerson(2021)은 AI 기술에 따른 생산성 J-Curve에 관한 실증 결

과를 제시한다. 

2) 디지털 경제성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

된다. 보통 데이터를 원유(oil)로 비유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

산 투입요소(input factor)라고 강조한다. 또한 데이터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engine)이라고도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예찬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든 데이터의 활용이 경제성장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경제성장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경제에서 경제성장의 유형은 크게 

(i) 성장하지 않는 경제 (ii) 무한 성장 경제 (iii) 유한 성장 경제 등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경제성장의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데이터 활용의 확대

가 경제성장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

Farboodi and Veldkamp(2020)는 데이터를 ‘정보’로 바라본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것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이고, 축적된 데이터는 불확실성

(uncertainty)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AI에 더 많은 데이터를 투입할수록 예

측력(predicting power)은 높아진다. Farboodi and Veldkamp(2020)는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여 예측력이 높아지더라도 일국의 경제에 자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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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investment)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없다면), 경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측력을 높이는 데이터 자체(per se)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 무한 성장 경제

데이터는 AI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GPT로서 AI가 모든 산업에 사용되어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R&D 영

역에서 기술 지식(technology knowledge)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기술 지식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AI 기술은 

발전하고, 발전된 AI는 기술 지식의 증가를 더욱 촉진한다. 

무한 성장을 이해하려면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준용한다. 내생적 성장 모델의 핵심은 ‘지식이 생산되는 투입요소(produced 

input)’라는 것이다. 생산량(Y)의 일부()가 발명을 위한 투입요소로 사용

되고 생산투입요소는 노동이 유일하며 노동인구의 증가율이 일정한 경제를 

가정해 보자. 지식의 증가()를 발명을 위한 투입요소( )의 함수, 

  
  로 표현하자. 여기서 과 는 영(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값이다. 지식 증가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경제에서 지식 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즉 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경제는 발명의 투입요소가 유발하는 

규모수익의 체증 덕에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 Aghion, Jones, and Jones 

(2019)에 따르면 는 “발명의 방법을 위한 발명(invention of method of 

invention)”이 되며, 대표적인 기술로 심화학습(AI의 일종)을 꼽는다. 이론적

으로 AI가 무한 성장(singularity)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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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증 연구는 무한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Nordhaus(2020)는 2000~18

년 미국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productivity growth)이 0.3%로 낮은 점, 1960년 

이후 실질 생산량 대비 자본량의 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 1960~2018년 자본에서 

차지하는 정보 자본(informational capital)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한한 경제성장은 당분간(최소 2100년까지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

로 분석했다. 

다) 유한 성장 경제

유한(bounded) 경제성장은 현실적인 예측이다. AI가 예측력을 높이는 역할

에만 국한된다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AI가 기술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한다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

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주에 놓이지 않는다. 성

장하지 않는 경제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AI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무한 성장 경제

를 논하는 연구에서 AI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을 갖춘 기술로서 그 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경제성장을 논하는 선행연구에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AI 기술이 주목된다는 사

실이 중요하다. 다만 학자마다 AI가 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관점은 다소 

다르다. Farboodi and Veldkamp(2020)는 AI를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력을 높

이는 기술로 바라보고, Jones and Tonetti(2020)와 이규엽 외(2019)는 데이터

를 AI에 투입되는 비경합적 생산 요소로 여기며, Acemoglu and Restrepo 

(2018)는 선진화된 로봇에 활용되는 AI에 주목하고 자동화(automation)를 강조

한다.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도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AI가 GPT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둘째로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충분해야 하며(디지털 전환), 셋째로 데이터의 부정적 외부

성(보안, 프라이버시 등)이 크지 않아야 한다.16) 

16) AI 기술을 실제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규제 순응, 개인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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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 디지털 기술

에 기반을 둔 상거래 등이 모두 중요하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데이터 생태계에

서는 데이터가 수집, 저장, 연계, 가공, 분석, 활용되는 일련의 과정이 수반된

다. 사물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각종 스마트 기기, 영상 음성인

식 기기 등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된다. 여러 산업에 속한 기업과 기관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API를 통해 데이터가 연계될 수도 있으며, 데

이터 공유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각종 사이버 보안 기술을 통해 확대된다. 수집,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쓸 수는 없다.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가공 과정

을 거친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AI 기술 등을 통해 유용한 자

료로 탈바꿈되어 선진화된 로봇(advanced robotics), 자율주행, 드론, 3D 프

린팅 등 새로운 혁신에 기여하며, 농업, 제조업,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

된다. 디지털 무역의 확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거꾸로 활성화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무역을 더욱 촉진한다. 

글상자 2-2. 데이터 이동의 기본 원리

2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생각해 보자. 각 국가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 소비자가 있다. 인터넷은 전선(광섬유, 

동축케이블)이다. 데이터는 전선을 타고 패킷(packets) 형태로 이동한다. 데이터 이동 경로는 다음 그림

의 굵은 선과 같다. 굵은 선으로 표현한 전선, 즉 인터넷은 개방 경제(open economies)를 보여 준다. 

국내 소비자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국내 ISP를 거쳐 해외 CP의 콘텐츠 제공을 요청하면, 해외 CP는 

요청받은 콘텐츠를 패킷 형태로 분할하여 전송하며, 콘텐츠를 담은 데이터는 광섬유를 통해 국내 ISP를 

거쳐 국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다. 국가, CP, ISP의 수가 늘어나도 데이터의 이동을 통해 작동

하는 인터넷의 원리는 같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디지털 무역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버시 등이 향후 기업이 당면할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되며 응답순위 1~3위를 차지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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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2-2. 계속

주: 1) CP(Contents Provider)는 콘텐츠 제공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2) 데이터(이메일, 음악, 영화 등)가 이동할 때 패킷(packets) 형태로 잘게 쪼개져 전송되고 이후 원래 모습의 데이터로 

재결합(reassemble)되는 과정이 수반됨. 
자료: 저자 작성.

데이터와 데이터의 이동 없이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응용기술, AI 기술

이 무용하며 디지털 무역도 불가능하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인프라(infrastructure)의 효율을 

높이고, 응용기술의 확대는 디지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AI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확장된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수요는 줄곧 증

가해 왔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 현상은 지속해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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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을 활용하면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이 가상고정사업장(디지털 플

랫폼)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서비스 

거래가 성립되려면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물러

야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방식이 달라진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제공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서비스 무역이 불가했던 영역이 디

지털 무역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인터넷 기술, 정보통신기술, 응용

기술, AI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따라 경제주체의 

거래 패턴이 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상품 주문, 인터넷 광고, 앱스토

어, 구독경제, 공유경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거래 등이 확대된다. 

다.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

디지털 전환은 정의상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무역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황인 데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양질의 통계 자료로 충분치 않다. 입수 가능

한 최선의 자료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무역에 관한 ‘측정(measure)’ 작업의 진

척 수준을 가늠해 보고 통계 데이터와 국제 비교가 가능한 관련 지표를 활용하

여 한국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현황을 살펴보자.

1) 디지털 경제의 규모

디지털 경제 전환을 측정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x년’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y년’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비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GDP는 부가가

치의 총합이므로, GDP에 기여하는 디지털 관련 산업별 부가가치의 변화를 추

적해 보는 것이다. 미국 경제통계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1998~2017년 동안 미국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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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화를 분석하여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BEA가 

정의한 디지털 경제는 인프라 부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부

문, 무료 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 콘텐츠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9년 

BEA 보고서(Barefoot et al. 2019)의 일부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

국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실질 부가가치(real value added)가 1998년부

터 2017년까지 연평균 9.9% 증가했다. 2017년 미국의 명목 GDP는 약 19조 

5,000억 달러이며 디지털 경제는 그중 6.9%(약 1조 3,500억 달러)를 차지한

다. 디지털 경제에 속한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3.3%(약 500만 개)를 차지하며,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노동보상금액은 약 13만 달러로 미국 평균 노동보상금

액인 6만 8,000달러를 웃돈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산업별 실질과 명목 부가

가치의 총합으로 연간 산출되고, 그 변화율도 추적된다. 다만 공유경제를 포함

한 개인 간 거래(peer-to-peer)는 포함되지 않고 무료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

털 미디어의 가치도 반영되지 않는다. 통계 자료로서 BEA 보고서의 가치는 미

국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규모의 하한(lower-bound)을 제시하는 

점과, 그 규모가 매년 같은 잣대로 지속해서 추적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 측정은 한국은행이 주로 담당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

민계정통계 개선 과정에서 기준 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고서 

공유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인 숙박 공유, 승차 공유, 재능 공유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

치를 측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한국 GDP에서 개인 간 공유 경제가 차

지하는 비율(부가가치 기준)은 0.01%(1,987억 원)이며, 2015년 204억 원보

다 대폭 증가했다(한국은행 2020). 한국은행은 ‘개인 간 거래’에 주목하고 디

지털 경제를 측정했지만, 미국 BEA는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디지털 경제를 

산출한다. BEA와 한국은행의 통계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의 포괄 

범위가 다른 점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경제의 측정 과정에서 향후 직면할 부분은 디지털 서비스가 대부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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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다(사실 이 문제는 디지털 무역의 측정에서도 발생한다).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그 가치가 영(0)이므로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학술

연구로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추정한 논문이 있다. Brynjolfsson and Callis 

(2019)와 Brynjolfsson et al.(2020)은 2005~15년 미국의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1.42%이며, 무료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 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하면 연

평균 성장률이 0.11%p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다.

2) 국제 비교 가능 지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측정은 사실 글로벌 차원의 숙제로서 쉽

지 않은 작업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디지털 경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7) 국제 비교가 가능한 디지털 경제와 무역 관련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안으로서 시도할 수 있는 작업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index)를 살펴보는 것이다. 국가별 지푯값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한국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모습을 

국제 비교가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OECD Going Digital 

Toolkit’이 있다. ‘Toolkit’에는 37개 OECD 회원국과 BRICS를 포함한 7개

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디지털 경제 관련 정보가 담겨 있으며, 접근성, 사용, 혁

신, 일자리, 사회, 신뢰, 시장개방 등 7개로 분류하고 33개 세부 항목의 지푯값

이 포함된다. 수집한 데이터의 연도(기간)와 항목별 포함 국가가 서로 다르고 

일부 국가의 지푯값이 누락되어 있으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윤곽을 그리기 

17) 예컨대 2020년 G20 디지털 경제장관회의 선언서는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제안

을 포함한다. OECD, EC, IMF, BEA 등 기관마다 사용하는 디지털 경제의 정의가 제각각이고 디지털 

경제의 포괄 범위도 서로 다른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G20 선언서에 담긴 제안 

내용은 ①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공통 정의에 기반을 둔 측정 ② 데이터의 출

처, 수집 전략과 빈도,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 ③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뿐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 디지

털 경제 측정 지표의 공개, 보급, 활용의 중요성 ④ 측정 방법론 적용에 관한 제도적 역량 등이 포함된

다. 이 밖에도 통신과 방송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CT 발전지수를 매년 발표하

며, OECD, UNCTAD, IMF, APEC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관련 측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University of Toront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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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료로서는 여전히 쓰임이 있다.

[표 2-2]는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과 OECD를 비교하여 정

리한 것이다. 활용, 혁신, 일자리, 사회, 신뢰,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26개 항목

의 지푯값을 제시한다.18) 일부 결과만 읽어 보자. 인터넷 활용으로 분류된 지

표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혁신 분야에서 정보 산업에 투

자된 R&D 비율, 2년 이하 스타트업의 비율,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 비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정보통신기술 투자 비율, 상위 10% 컴퓨터 과

학 분야에 게재된 논문의 비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방도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으나 해외직접투자 제한 지수는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흥미로운 지표 중 하나는 신뢰 부문에서 나

타난다. 건강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 한국의 지푯값은 51로 OECD 평균인 

64보다 낮다.

[표 2-2]에 제시된 정보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디지털 경제와 무역에 관한 

제한적 정보만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19)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관련 국제 비교 가능 통계가 

추가로 필요하다.20) 그럼에도 국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찾기 어렵

다는 측면에서 ‘Toolkit’은 여전히 유용한 자료이다. 다만 항목별 지푯값이 

OECD가 입수한 특정 데이터 세트의 원자료(비율, 지수)를 토대로 생성되는 

것이므로 양질의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다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을 

측정하는 문제로 회귀한다. 

18) 한국의 인터넷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널리 알려져 있어 따로 보고하지 않는다. 

19) 디지털과 관련된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 경쟁력 연감,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하

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글로벌 혁신지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HAI(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15)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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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 한국과 OECD 비교

구분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
연도

(기간)

한국 OECD 

100 기준 100 기준 포함국 수

활용

인터넷 사용자 2020 97 90 OECD34

온라인 쇼핑 경험 있는 인터넷 사용자 2019 71 73 OECD36

온라인 판매 경험 있는 소기업(10~49인) 2019 26 37 OECD31

웹사이트를 보유한 기업 2019 68 81 OECD32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업 2018 35 45 OECD37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인 2015 69 69 OECD26

혁신

정보통신기술 투자 2017 49 56 OECD37

정보 산업에 투자된 R&D 2018 68 16 OECD33

스타트업(2년 이하) 2018 91 67 OECD31

상위 10% 컴퓨터 과학 분야 논문 2018 37 65 OECD37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 2014~17 93 36 OECD30

일자리

디지털 집중 산업의 일자리 2016 86 89 OECD37

교육훈련 이수자 2015 75 77 OECD29

디지털 관련 STEM 전공 대학(원)생 2017 83 65 OECD37

노동시장 관련 정부 지출액 2017 32 38 OECD34

사회

55~74세 인터넷 사용자 2019 89 73 OECD35

저소득층 인터넷 사용자 2019 85 75 OECD29

인터넷 사용의 성별 격차 2019 98 98 OECD32

15~16세 과학, 수학, 읽기 능력 수준 2017 100 59 OECD37

전자정부 2019 100 69 OECD29

신뢰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한 인터넷 사용자 2018 94 98 OECD30

건강 데이터 공유 2020 51 64 OECD22

시장

개방

디지털 서비스 무역 2017 93 76 OECD37

정보통신기술 상품과 서비스 무역 2018 65 32 OECD35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2019 89 89 OECD37

해외직접투자 제한 2018 87 94 OECD37

주: 1) ‘OECD Going Digital Toolkit’의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는 대부분 비율이나 지수를 근거로 함. 
   2) 각 항목의 값은 0~100까지 퍼져 있으며, 100은 해당 항목에서 최고 순위에 놓여 있음을 뜻함. 
   3) ‘포함국 수’는 37개 OECD 회원국 중 해당 데이터값이 존재하는 국가의 수를 뜻함.
자료: OECD, “Going Digital Toolk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3. 14)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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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6~20년 한국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분야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종합 순위

2020년 10 12 3 8

2019년 11 17 4 10

2018년 11 17 17 14

2017년 14 17 24 19

2016년 15 13 25 17

자료: IMD(2020), p. 10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6)을 토대로 저자 작성.

3)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전환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스위

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제공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지표를 

살펴보자. IMD 자료는 매년 6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

하기 위해 기술, 지식,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9개 부문에서 52개 

세부 지표를 측정한다.

IMD는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게 평가한다. 2020년 한국의 디지털 경쟁

력 순위는 63개국 중 8위로서 2016년보다 9단계 상승했다(표 2-3 참고).21) 

지식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2016년보다 5단계 증가한 점과 미래준비

도 분야의 지표가 2016년보다 22단계 향상한 점이 2020년 한국의 디지털 경

쟁력 순위를 2016년보다 9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22) 

디지털 혁신 역량을 보는 기술 분야에서 인터넷 대역폭 속도 지표가 2위로 

기록되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발견하며,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21) 2020년 현재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전

년대비 6단계 상승한 16위, 일본은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22)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지표에서 큰 변화가 없는 분야는 기술이다. 디지털 경쟁력 지표에서 기술 분야

는 디지털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며, 크게 규제 여건, 자본 여건, 기술 여건 등 3개 부

문으로 구성된다. 2020년 IMD는 기술 분야에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의 약점으로서 기술개발과 적용

(2020년 현재 63개국 중 44위)과 자본 여건 부문에서 금융재정 서비스(2020년 현재 63개국 중 49위)

를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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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총액, 1인당 연구 개발인력 등에 높은 점수가 매겨

진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준비도 분

야에서는 전자 참여 지수,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한국은 1위를 차지

하며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기술 분야의 규제 여건 부문 중 

계약실행은 63개국 중 2위, 자본 여건 부문 중 IT와 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도 

2위, 기술 여건 부문 중 인터넷대역폭속도 역시 2위로 강점을 보인다. 참고로, 

2020년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로 한정하

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높게 평가받지만 디지털 경제로 전환

하는 속도는 아직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2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기업 1,345개사(대기업, 중견기업 49개사와 중소기

업 1,29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및 계획에 대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9.7%만이 디지털 전환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추진 중인 기업을 합치더라도 30% 수

준에 그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항목은 ‘시스템 및 설

비(20.2%)’, ‘전문인력(18.5%)’, ‘추진방법에 대한 정보(17.7%)’ 등으로 나타

났다.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한국 경제에 폭넓게 활용되기까지는 추가 시

간이 요구된다.

[표 2-4]는 주요국 간 비교 가능한 AI 관련 현황을 보여 준다. AI 관련 통계

는 미국, EU, 중국보다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로봇 관련 통계 현황은 상

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AI 정부준비지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EU의 통

계 수치는 대체로 높은 편인데, 개별 회원국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결과이므로 해

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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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AI 관련 주요국 현황: 미국, EU, 중국, 한국 비교

미국 EU 중국 한국

AI 특허(2019년) 3,049건 1,528건1) 516건 608건

AI 저널 논문(2019년) 7,225건 5,218건1) 10,116건 1,024건

AI 콘퍼런스 논문(2019년) 8,667건 6,099건1) 9,165건 859건

AI 민간투자(2019년, 백만 달러) 19,872 2,0761) 10,254 256

자금 지원받은 AI 스타트업 수

(2019년)
647 3051) 52 29

산업용 로봇 판매 수

(2019년)
33,300대

47,300대

(상위 15개국에 

포함된 

EU 6개국2) 합계)

140,500대 27,900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설치 수

(제조업, 2019년)
228대

197대

(상위 20개국에 

포함된 

EU 12개국3) 평균)

187대 855대

로봇 기술 시장 수익

(2019년, 백만 달러)
6,139

11,302

(유럽)
22,892 5,622

AI 정부준비지수(2020년)4)
1위5)

(1위)

14위5)

(-)

11위5)

(19위)

4위5)

(7위)

주: 1) EU 개별 회원국 수치를 합한 결과임.
2)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체코.
3)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4) 공공서비스 제공에 AI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의 준비상태를 172개국에 대해 정부[비전, 거버넌스와 윤리, 디지털 

역량, 적응성(adaptability)], 기술 섹터[규모, 혁신 능력, 인적자본], 데이터 및 인프라[데이터 대표성(data 
representativeness), 데이터 이용가능성, 인프라] 등으로 분류한 지표에 대해 평가함.

5) 참여국 총 172개국(EU는 개별 회원국으로 참여) 중에서 27개 EU 회원국을 합한 수치를 평균한 값으로 다시 순위를 
매긴 결과임. ( ) 안의 순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포함된 원래 보고서 순위임. 

자료: HAI(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8); IFR, WORLD 
ROBOTICS 2020; Allied Market Research, Robotics Technology Market 2020;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2020.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2021년 1월 현재 세계 인구 78억 3,000만 명 중, 전년대비 7.3%가 늘어난 

46억 6,000만 명(59.5%)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6시간 54분 사용하고, 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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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3%가 증가한 42억 명(53.6%)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즐긴다.23)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디지털 무역 통계는 (상품) 소매 서비스 중심의 B2C 

(Business-to-Consumer) 디지털 무역이다. 국제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무

역 데이터는 국가별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가통계와 민간 시장조사기관(예: 

e-marketer)의 자료에 의존한다. e-marketer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2020년 

B2C 소매 디지털 무역의 매출은 2019년보다 27.6% 증가한 4조 달러 수준이

다.24) 세계 B2B, B2G 인터넷 상품 무역의 규모, 세계 인터넷 서비스 무역의 

규모 등은 손쉽게 파악하기 어렵다.25) 그나마 사정이 나은 B2C 디지털 상품 

무역 통계도 국경 간 거래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파악된다. B2C 디지털 상품 무

역 통계의 질(quality)도 국가별 편차가 크다.

가.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규모 추정

한국 통계청은 ‘온라인쇼핑 동향’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

비스 거래를 집계한다. 대부분 B2C 상품 거래에 속하며 일부 디지털 서비스 거

래가 포함된다. 2020년 온라인쇼핑(디지털 무역) 거래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61조 원 수준이다.26) 2020년 연평균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계 B2C 온라인 상품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수준

이다. 2019년 세계 명목 GDP(약 87조 6,000만 달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

율이 1.87%(1조 6,400만 달러)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온라인 상품 무역 거래가 

23) Datareportal, “Digital 2021: Global Overview Repor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0).

24) Insider Intelligence, eMarket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25) 인터넷을 통해 ‘잠재적으로(potentially)’ 서비스 수출이 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존재한다.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잠재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 수출의 규모는 

약 3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의 잠재적 인터넷 서비스 수출 규모는 435억 달러로 세계에서 약 

1.3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석 시 유의할 점은 잠재적 인터넷 서비스 수출 규모는 실제 수치

가 아니라 상한(upper-bound) 규모로 추정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NCTAD 통계 역

시 교역상대국 정보는 확인이 불가하다.

26) 통계청 온라인 보도자료(2021. 2. 3),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검색일: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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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2020년 온라

인 해외직접판매액(수출)과 해외직접구매액(수입)은 각각 약 6조, 4조 1,000

억 원이다. 2020년 한국의 온라인 상품 무역의 전체 매출에서 국경 간 온라인 

상품 무역(수출과 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3% (=10.1/161)이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통계

는 찾기 어렵다. 디지털 서비스의 일부를 차지하는 콘텐츠 산업만을 고려하면, 

해당 산업의 관련 수출 정보는 국가승인통계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를 통해 확

인된다. 예컨대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산업 전체 수출

(100%)에서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한 수출은 2005년 1.1%에서 2018년 3.6%

로 증가했다. 해외 전시회나 행사참여, 해외 유통사 접촉, 해외 법인 활용 등 다

양한 해외진출 경로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온라인 해외 판매가 증

가하고는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의 전체 규모에 관한 정보는 없다. 

2018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약 96억 달러이고, 수입

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약 12억 달러라고 발표하지만,27) 콘텐츠산업 수

출액에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통계가 미비한 사실을 극복하는 차

원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전자서적, 소

프트웨어 등) 수출입확인서 정보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기초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수출의 전체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28) 

첫째,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는 온라인 서비스 수출기업

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는 관련 기업의 수출

액 규모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 기업은 

2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 5. 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원 돌파, 전년대비 9.1% 증가｣.

28) 국세통계센터의 기초자료(micro data)는 사전상담을 거쳐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

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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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수출실적확인서가 필요하다. 2003

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적 무체물과 용역이 인터넷을 통해 국경 간 

거래된 사실이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되며, 수출입확인서를 제공하는 실질적 업

무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한다. 또한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는 해외 마케

팅, 수출포상,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정 등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를 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되므로 기업은 해당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유인이 있

다. 둘째, 한국무역협회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확인서상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를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개별식별이 가

능하지 않은 상태인 집계로 제공 받아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수출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 신고서는 연도별로 신고인원, 과세분매출(인원, 과

세표준, 세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세율 매출(인원,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

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의 거래

나 서비스의 제공에 부과되는 것인데, 특히 영세율 거래(zero-rate transaction)

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또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는 세금 제도임이 중요

한 사실이다.29)

우리 기업이 전자적 무체물을 해외에 수출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액을 

모두 합산한 값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의 하한(lower bound)으로 

간주될 수 있다. [표 2-5]는 국세청 기초자료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얻은 2018년과 2019년 인터넷을 통한 국경 간 서비스 수출 규모에 관한 추정

값과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동향이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한 국경 간 상품 거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최소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2019년 인터넷을 

29) 수출실적명세서, 관세환급금 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

서 등으로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서류 등이 증빙으로 사용된다(이규엽, 황운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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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와 서비스 수출 규모의 추정값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

면세점 포함 3,626,523 6,004,608

면세점 제외 703,099 784,750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추정값) 3,499,410 3,740,620

주: 1) 인터넷을 통한 국경 간 상품 거래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며, 일부 소프트웨어 거래를 포함함.
   2) 한국무역협회와 국세청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업체의 영세율 매출과세

표준액 규모임. 백 만원 미만은 반올림함.
자료: 저자 작성.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

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크다. 

나. 디지털 무역과 소비자 후생

디지털 무역은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다

른 국가의 실증 결과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통계의 미비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한국 소비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과 피해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선행연구 

디지털 무역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살

펴보자. Dolfen et al.(2021), Fan, Tang, and Zhu(2018) 등은 상품 거래에 

초점을 맞춘다. Dolfen et al.(2021)은 2007~17년 미국 비자(Visa Inc.) 카

드에서 제공하는 거래 수준(transaction-level)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일반균형 모델에서 도출한 추정식에 기반을 

두고 계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전자상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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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연간 소비가 추가로 0.38% 상승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없는 상황(counterfactual)과 비교하면 2017년 디지털 무역의 

이익은 소비자 후생이 1.06% 상승한 효과와 같다고 보고한다. Fan, Tang, 

and Zhu(2018)는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의 시 단위(city-level) 

2013년 전자상거래 거래와 매출액에 대한 내부 자료, 2010년 중국 경제총조

사 자료, 2013년 지역 통계연감을 결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3년 중

국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1.6% 증가했고, 특히 소비자 후

생 증가폭은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30% 이상 크다는 실증 결과를 보고한다.

디지털 무역의 후생효과를 분석한 위의 두 논문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째,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상품 거래 중심의 디지털 무역에 관한 일반 균형 

모델을 세운 것이다. 두 논문이 주목한 디지털 무역의 특징은 디지털 무역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보다 작다는 것이다. 

Dolfen et al.(2021)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 시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작

은 측면을 강조했고, Fan, Tang, and Zhu(2018)는 고정비용뿐 아니라 운송비

용의 차이도 반영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의 초기 고정비용과 

재고 유지비용(Fort 2017; Antras 2021), 상품 배송의 추적비용과 운송비용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등이 감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가정

이라고 판단한다.30) 

둘째, 디지털 무역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이다. Dolfen et al.(2021)이 설

계한 모델에서 소비자 후생은 디지털 무역에 따른 효율성(efficiency), 다양성

(variety), 상품의 질(quality)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즉 디지털 무역이 거래 

효율성을 높이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의 질이 향상되며 상품 구매도 쉬

30) 일반 균형 모델에서 출발한 모델은 아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무역에 따른 소비자 

효용의 증가를 분석한 Brynjolfsson and Callis(2019)와 Brynjolfsson et al.(2020)도 참고할 만하

다. 디지털 무역의 이익을 후생의 변화로 측정한 논문은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라 디지털 무

역의 외연(extensive margin)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다. 이베이가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을 도입한 후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로 수출한 실적이 17.5%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

다(Brynjolfsson, Hui, and Li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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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직관적 파급경로를 반영한 결과이다. Fan, 

Tang, and Zhu(2018)가 구축한 모델에서 소비자 후생은 실질 임금의 변화로 

측정된다. 전자의 모델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 임금

(wage/price)의 분모 부분인 가격지수는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거나 거래 

비용을 포함한 한계 비용이 감소할수록 하락한다. 즉 디지털 무역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이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측정된다. 두 논문이 공통으로 전달하려는 

점은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 거래되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

여 소비자 후생은 궁극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론 모델에 기초하고 비자

와 알리바바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실증한다.

디지털 무역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측정한 Dolfen et al.(2021)과 Fan, 

Tang, and Zhu(2018)는 일반균형 모델을 세우고 디지털 무역의 이익으로서 

소비자 후생의 증가에 대한 실증 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그

런데도 모델의 한계는 분명하다. 첫째, 두 논문의 모델 모두 ‘한’ 국가 내에서 발

생하는 디지털 무역만을 다룬다. 둘째, 디지털 무역에서 상품 거래에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거래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디지털 무역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다.

첫째와 둘째로 정리한 모델의 한계는 일정 부분 정당화 여지가 있다. 우선 2개

국 이상의 디지털 무역 거래가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Fan, Tang, and Zhu 

(2018)가 설계한 시(city) 간 디지털 무역 모델을 국가 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 무역 통계가 충분하다면 소비자 후생이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거래는 상품 거래보다 거래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상품 거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 인터넷을 통

한 서비스 거래 정보가 추가되더라도 실증 결과가 유의미하게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문제는 세 번째로 지적한 모델의 한계이다. 두 가지 모델 모두 데

이터의 이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 디지털 무역을 통해 

파생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안 이슈31)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소비자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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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안 이슈가 반영되

더라도 소비자 후생 변화의 부호(sign)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프

라이버시 침해나 보안 이슈가 실증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그 부정적 영향이 과

장되어 논의되는 것에는 경계해야 한다. 다만 부족한 실증 연구는 보충할 필요

가 있다. 

2) 한국 자료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

조사’는 디지털 무역의 이익 측면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는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최근 1년 이내 해외 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포함한다.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

(복수응답 허용)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가 408명(86.1%)

으로 가장 많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는 110명(22.0%), ‘제품의 품질이 좋

아서’는 61명(12.2%)으로 나타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에 응답한 500명 중 58명(11.6%)이 ‘해외 상품구매를 이용하면서 소

비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답변(복수응답 허용)한 이유를 살

펴보면, 배송 지연, 오배송, 분실 등이 56.9%를 차지하고 상품의 하자 또는 불

량이 43.1%로 나타난다. 2020년 4~5월 한 달 동안 한국 소비자가 겪은 프라이

버시 침해 사례는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했다(한국소비자원 2020).

31) Norton(2021)은 10개국의 성인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겪은 사이버 안전에 관

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0개국에 걸쳐 3억 3,000만 명이 사

이버 범죄에 노출되었고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총 27억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며, 5,500만 

명이 디지털 아이디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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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디지털 무역 기업의 경제 효과

한국의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통계가 충분치 않고 관련 실증 연구도 빈약한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을 시작하면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매출 증대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증 결과는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거래를 하는 기업을 포함할 경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이 보고서

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따른 경제 효과를 살펴보며, 특히 매출액 증대 효과를 중

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 디지털 무역 기업에 관한 객관적 참고자

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석은 그 자체로 디지털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

1) 연구 방법과 자료

가) 연구 방법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기업의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해 성향점수 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이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 

differences) 모형을 준용한다. 기업 성과(매출액, 생산성 등)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면 자기선택에 따른 선택편의

(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SM은 선택편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전자상거래 유무를 기준으로 확률모형

(probit, logit)을 이용하여 기업의 성향점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자상

거래 기업(처치집단)과 성향점수가 유사한 비전자상거래 기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기업의 성과(일인당 매출액) 분석을 위해 처치집단에 대

한 평균처치효과(AT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이용

했다. 평균처치효과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평균성과와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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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얻게 되는 가상의 평균성과와의 차이로 추정된다. 

이때 가상의 전자상거래 기업은 PSM 기법을 이용하여 추출된다. 전자상거래 기

업의 성과 추정을 위한 평균처치효과(ATT) 방정식은 [식 2-1], [식 2-2]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식 2-1]

                                                [식 2-2]

여기에서 
와 

는 각각 전자상거래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기

업 의 기 일인당 매출액을 의미한다. ∈ 는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

입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binary) 변수로 기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경

우 1을 갖는다.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과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기업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추정될 [식 2-2]는 관측할 수 없는 전자상거

래 기업 성과를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식 2-2]에서        의 추정을 위해 비전자상거래 기업

을 대상으로 가상 비교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가상(counter-factual)의 비교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관측 가능한 기

업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계산해야 한

다. 전자상거래 개시 이전, 즉  기의 기업특성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경험

이 없는 기업의 성향점수를 [식 2-3]을 토대로 추정했다. 

                                    [식 2-3]

여기에서     은 전자상거래 최초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 기의 관

측 가능한 기업 특성 변수를 가리킨다. ∙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를 따르는 누적분포함수이다. 기업 특성 변수로는 성과 변수인 일인당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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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일인당 자본량, 일인당 자산, 업력 등을 이용하고 연도더미와 산업더

미를 추가하여 동일 산업에서의 매칭 확률을 높이고자 했다(De Loecker 2007). 

[식 2-3]을 추정하기 위해 프로빗(probit) 모형을 준용한다. 추정된 성향점수

는 신규 전자상거래 기업(처치군)에 대응하는 대조군을 구성하는 데 이용하며, 

최근접 이웃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을 대체 과정 없이 실행했

다.32) 또한 캘리퍼(caliper)를 설정하여 대조군과 처치군의 성향점수 차이가 

캘리퍼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분석에 포함했다.33)

관측 불가능한 기업 이질성 및 거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택편

의(selection bias)에 대한 추가적 통제를 위해 이중차분법(DID)을 준용하여 

추정했다(Manjόn et al. 2013). 이중차분법을 준용한 추정 방정식은 [식 2-4]

와 같으며, 처치군에 속한 기업의 전자상거래 전후의 성과 차이와 대조군의 동

일 성과 차이 간의 비교를 나타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2-4]

여기에서  는 최종 분석에 이용된 처치군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과 그에 

대응하는 대조군 기업을, 은 이들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
  는 전자상거래 

시작 ∈  년 이후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기업의 성과 변수(일인당 매출액) 

 는 로그를 취한 값이므로 는 두 집단 간 일인당 매출액 성장률의 차이로 해

석할 수 있다.

32) 최근접 이웃매칭은 처치군에 포함된 각각의 개체에 대응하여 N개의 대조군 중에서 성향점수의 차이

가 가장 작은 개체와 일대일 짝짓기를 하는 방법이다. 

33) 처치집단에 속한 기업 i의 성향점수와 일정한 차이(caliper) 내에 매칭할 대조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결측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최근접 이웃매칭을 통한 일대일 매칭 이외에도 매칭에 사

용된 대조군 기업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1-to-2, 1-to-3 최근접 이웃매칭과 반경(Radius) 

매칭 알고리즘을 추가로 분석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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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와 KED 재무정보 수록 연도에 대한 요약 통계치

변수 관측치 평균 최솟값 최댓값

KED 재무정보 가용 연도 14,335 2011 1987 2019

전자상거래 국내 판매 시작 연도 313 2012 1999 2021

전자상거래 해외 판매 시작 연도 63 2013 1999 2019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1,029개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하여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와 연계한 자료를 이용했다. 설문조사 항목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및 해외 판매 시작 연도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 및 설립 연

도 등 분석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KED 자료를 활용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판매를 시작한 기업(전자상거래 내수기업)과 해외 

판매를 시작한 기업(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각각 313개, 63개로 설문조사 응

답기업의 30.4%, 6.1%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판매

를 시작한 연도는 1999~2021년에 걸쳐 분포되며, 2010년 이후 전자상거래

를 시작한 기업은 전자상거래 내수기업의 약 77%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수

출기업의 경우 2010년 이후 해외 판매를 시작한 기업의 비율은 83%로 대부분

의 전자상거래 기업의 재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KED 재무 정보는 가용 연

도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설문조사 응답 기업(1,029개사)의 70% 이상이 

2010년 이후 재무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모든 기업의 재무 

정보는 2015년 이후 5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이용 여부별 기업의 특성을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살펴

본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일인

당 자산, 일인당 임금은 일반 내수기업보다 평균적으로 큰 반면, 종사자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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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8년 전자상거래 이용 여부별 기업 특성 요약

변수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전자상거래

내수 및 수출기업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관측치 평균

log(매출액) 706 15.4 254 15.6 11 15.1 52 15.3

log(총자산) 706 15.3 256 15.3 10 15.3 51 15.2

log(영업이익) 586 12.3 209 12.4 10 12.1 37 13.0

log(일인당 매출액) 706 11.9 254 12.3 11 11.7 52 12.2

log(일인당 자산) 706 11.8 256 12.0 10 11.9 51 12.1

log(종사자수) 710 3.4 256 3.3 11 3.3 52 3.1

log(일인당 자본) 681 11.1 247 11.1 10 10.9 45 11.6

log(일인당 임금) 710 3.6 256 3.7 11 3.6 52 3.7

log(업력) 710 2.6 256 2.4 11 2.5 52 2.3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었으며 업력은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이 있다. 국내 판매 없이 전자상거래 해외 

수출만을 하는 기업은 총 11개사로 대부분의 변수에서 일반 내수기업보다 낮

은 수치를 보인다. 일부 수출기업의 열악한 재무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

다.34)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동시에 하는 기업 52개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자상거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2) 연구 결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 313개사를 처치집단

의 대상으로 삼고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이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

과(extensive margin)를 분석했다. [그림 2-1]은 분석에 사용된 처치집단

(treated group)과 대조그룹(controlled group)에 대한 PSM 전후의 커널 분

포(Kernel Distribution)를 보여 준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처치집

34) 예를 들어, ○○무역의 경우 농수산물 수출을 주업무로 하는 민관 합작의 무역회사로 영업이익 및 일

인당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이○○○은 전기ㆍ전자 기기에 적용되는 EMC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아주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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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성향점수와 매우 성향이 유사한 기업을 대조그룹으로부터 추출한 것이 확

인된다.

그림 2-1. PSM 전후의 기업 커널 분포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8]은 PSM을 준용한 이중차분법으로 전자상거래 시작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PSM 알고리즘으로 캘리퍼(caliper=0.001)를 

지정하고, 대체 불가한 일대일 최근접 이웃매칭(one-to-one nearest neighbor 

matching without replacement)을 이용했다.35)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기업

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상거래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전

자상거래 시장 진입 2차 연도까지 이어진다.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

도(  )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

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약 9.5%( )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두 그룹 

간 일인당 매출액 성장률의 차이는 1차 연도에 약 13.7%, 2차 연도에 약 22% 수

35) 대체가 불가능한 최근접 이웃매칭을 통한 일대일 매칭 이외에도 주어진 캘리퍼 내에서 한 번 매칭된 

대조기업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1-to-2, 1-to-3 최근접 이웃매칭과 반경(radius) 

매칭 알고리즘을 추가로 분석에 이용하여 추정의 강건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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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자상거래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 추정 결과(PSM-DID)

   



0.091 0.128 0.199

(0.045)** (0.063)** (0.087)**

[0.054]** [0.062]** [0.087]**

처치집단의 기업 수

(# of treated firms)
164 150 136

관측치 수 

(# of observations)
307 280 216

주: 1) **는 5% 유의수준을 의미함. 
   2) 산업 및 연도별 더미변수를 모든 회귀분석에 포함함.
   3) s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이후의 기간을 의미함.
   4) 소괄호, 대괄호 안의 값은 각각 강건표준오차 및 250회 반복 부트스트랩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만 1~2차 연도 일인당 매출액 성장률은  기

를 기준으로 추정된 값으로 두 그룹 간 연평균 성장률의 차이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는 PSM-DID 추정에 이용된 표본을 이용하여 두 집단에 포함된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평균을 계산한 후 전자상거래 시작 당해 연도

(  )를 기준으로 전후 3년간의 추이를 보여 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처치

집단 내 전자상거래 시작 기업의 성향점수와 유사한 대조기업과의 매칭은 

 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 기에서 두 집단의 일인당 매출액 차이

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36)  기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시작 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내수기업과의 일인당 매출액 차이가 전자상거래 이후 3년간 

지속해서 발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기 이전 기간 동

안 두 그룹의 일인당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활용 

36)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  )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활용 기업으로 이용 가능한 164개사와 이와 매

칭된 대조기업을 이용하여 [그림 2-2]를 구성했다. 다만 기준 시점(  )에서 멀어질수록 변수의 결측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에 이용된 관측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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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비활용 기업 사이에 일인당 매출액의 차이가  기를 기점으로 벌어

지는 추이가 확인된다.

그림 2-2. 기업 유형별 일인당 매출액 평균 추이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9]는 주요 추정에 대한 강건성 분석(robustness) 결과를 보여 준다. 

강건성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PSM 알고리즘을 준용한다. 첫 번째 매칭 기법은 

캘리퍼를 적용한 최근접 이웃매칭으로 하나의 처치군 기업과 두 개의 대조 기

업을 짝짓기하는 방식이다. 이때 짝짓기에 사용된 적이 있는 대조군의 기업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matching with replacement)을 선택했다.37) 두 번

째로 사용한 매칭은 첫 번째와 동일하나 처치군 기업과 세 개의 대조군 기업을 

짝짓기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반경 매칭(radius matching) 기법을 추가로 

사용하여 대조군으로 매칭된 일반 내수기업의 표본수를 증가시켰다.38) 

37) 대조군의 대상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대조군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38) 반경 매칭은 처치군의 성향점수로부터 미리 설정한 간격 이내의 대조군을 짝짓기하는 방식으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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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강건성 분석(기타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PSM-DID 추정 결과)

   

  

[2-nearest neighbor with replacement]

0.098 0.151 0.169

(0.041)** (0.058)*** (0.074)**

관측치 수(# of observations) 436 400 312



[3-nearest neighbor with replacement]

0.075 0.108 0.147

(0.040)* (0.056)* (0.073)**

관측치 수(# of observations) 554 509 399



[Radius matching]

0.092 0.141 0.163

(0.035)*** (0.058))** (0.071)**

관측치 수(# of observations) 784 738 598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2) 산업 및 연도별 더미변수를 모든 회귀분석에 포함함.
   3) s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이후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추가적인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추정 결과는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표 2-8]의 추정값과 매우 유사했으며, 매칭 기법에 관계없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반경 매칭 기법을 준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시작 당해 연도 

처치군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 9.6% 더 큰 것으로 추

정된다(1%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위약 분석(placebo test)을 실시하여 [표 2-8]의 분석에 이용된 매칭 결과를 

엄격히 (추가로) 점검했다. 위약 검정을 위해 실제 관측된 전자상거래 시작 연

도에서 2년 앞선 시기를 가상의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로 설정하여 위약 처치집

단(placebo treatment)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약 처치군을 표본으로 

하여 일인당 매출액 성장률이 대조군과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유의한

지를 검증한다. [표 2-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위약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가상으로 설정된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 

군 표본수가 적은 경우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캘리퍼를 0.00025로 설정했다. 캘리퍼 

크기와 관계없이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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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위약 분석 추정 결과(Placebo PSM-DID) 

   


-0.015 0.044 -0.040

(0.041) (0.054) (0.058)

처지집단의 기업 수

(# of treated firms)
145 142 138

관측치 수 

(# of observations)
269 268 253

주: 1) 산업 및 연도별 더미변수를 모든 회귀분석에 포함함.
   2) s=0은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당해 연도를,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후 처지집단과 대조 그룹 간 일인당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위약 검증에 따른 결과는 [표 2-8]에 제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가 강건함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순수 국내 판매만을 하는 기업 256개사를 처

치군 대상으로 삼고 전자상거래 내수시장 진입이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에 미치

는 효과를 추가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전자상거래 내수 및 수출기업의 경

제적 효과를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기

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매우 적은 관측치로 인해 PSM-DID 분석에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자상거래 내수 판매 활동만 관측된 기업을 처치군 대상

으로 우회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PSM 매칭 기법은 [표 2-7]의 분석에서 사용

한 방식(1-to-1 nearest neighbor matching without replacement)과 동

일하며, 63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대조군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 2-11]에서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판매만을 하는 전자상거

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가 (전자상거래 시작 당해 연도를 제외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표 2-8]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추정값의 크기(magnitude)가 작다는 사실을 통해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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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전자상거래 내수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효과 추정 결과(PSM-DID)

   


0.081 0.119 0.139

(0.052)⁺ (0.065)* (0.080)*

처치집단의 기업 수 

(# of treated firms)
141 128 115

관측치 수 

(# of observations)
259 240 189

주: 1) *, ⁺는 각각 10%, 12% 유의수준을, 괄호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의미함.
   2) 산업 및 연도별 더미변수를 모든 회귀분석에 포함함.
   3) s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이후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래 시작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성장 효과가 수출기업의 경우 내수기업보다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가. 설문 목적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인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는 한

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과 디지털 통상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2019년 이후 한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ㆍ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ㆍ뉴질랜

드ㆍ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내용이나 양자ㆍ지역 무역협정에서 합의된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준(범위, 깊이, 법적 집행력 등)을 파악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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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설문지 구성과 주요 내용

(1) 사업체 개요 - 사업체명, 주업종 - KSIC10 5단위(KED 자료)

(2) 조직 형태 - 조직 형태, 해외 자회사 유무 -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등

(3) 재무 정보
- 2017~19년 자산,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 2017~19년 매출액 대비 해외 판매액 비율 

-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ㆍ확산된 해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

으나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한국 기업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한 ‘디

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통해 수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제4장 참고). ‘디지털 뉴

딜 정책’에 포함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은 향후 디지털 무역의 성장

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한국 기업이 디지털 무역시장에서 겪는 장

벽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 보고서에

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파악

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 설문지와 모집단 구성

1) 설문지 내용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의 설문지는 기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설문 문항을 포함한다.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설문

지에 KSIC10 5단위 주업종, 조직 형태, 재무 정보, 인력 현황, 전자상거래 실적,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도 등 문항을 추가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상품, 데이터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설

문지를 구성했다. [표 2-12]는 설문지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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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계속

(4) 인력 현황 - 고용 형태, 분야별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 연구(R&D), 영업, 경영관리 등

-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5)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 최초 시작 연도, 주요 매출품목

- 2017~19년 판매대상별 국내 판매금액

-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B2C, B2B 비율 구분

- 상품, 서비스, 상품ㆍ서비스 묶음

(6) 데이터 관련 업무
-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도 

- 데이터 저장 경로
자사ㆍ해외 서버, 클라우드

(7) 인터넷을 통한 

   수출 현황과 

   디지털 무역장벽

- 최초 시작 연도, 주요 수출국과 수출품목

- 2017~19년 판매대상별 해외 판매금액

-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디지털 무역 거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향후 인터넷을 통한 수출 계획

- B2C, B2B 비율 구분

- 주요 수출국 순위 구분

- 상품, 서비스, 상품ㆍ서비스 

묶음

- 디지털 무역장벽 

(8)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 전자상거래 원활화

  - 전자인증의 복잡성

  -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 불필요한 통관서류

  -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

- 일부 문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만 질문

-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결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도 질문 

 *해결 시급성

  ①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②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시급하다

  ⑤ 매우 시급하다

 *중요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상품

  - 소액상품ㆍ전자전송물 과세

  -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 디지털 콘텐츠ㆍ상품 간 차별대우

  -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 특정기술(현지암호 등)의 사용 요구 

데이터 규제 관련

  -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제한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소스코드 공개ㆍ수정 요구

  - 지나친 사이버 보안대책 

기타: 지식재산권, 경쟁, 소비자 보호 등 

  - 지식재산권 권리보장, 불법복제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요구 

  - 기술표준 미비에 따른 기술협력

  - 스팸메시지 규제에 따른 홍보 불가

  - 환불 보장 포함 과도한 소비자 보호

자료: 이규엽, 황운중(2021), p. 4, 표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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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 구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하기 위해 3단계에 거쳐 설문조사 모집단을 구축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100만 

개 이상(직권취소, 직권말소, 폐업 포함)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확

보했다.39) 둘째, 한국무역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자적 무체물(영화, 게임, 애니

메이션, 전자서적, 소프트웨어 등) 수출입확인서를 받아 간 기업의 데이터(사업

자등록번호 포함)를 추가로 얻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데이터와 무역협회 데이

터를 활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자로 하여 한국기업 데이터(KED: Korea 

Enterprise Data)의 자료와 결합한 후 설문조사 모집단을 구성했다. 한국기업 

데이터는 1987~2019년 동안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와 KSIC 5단위 세부업종 

등 업체 개요 정보를 담고 있다. 구축한 설문조사 모집단에 포함된 주요 산업

(KSIC10 2단위 기준)으로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G45~47), ｢정보통

신 및 방송서비스업｣( J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M75), 

｢교육 서비스업｣(P85) 등이 있다.

다. 주요 결과

1) 디지털 무역 기업의 특징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전자상거래 유형별 분포는 [표 

2-13]에 제시되어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사이며,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응답 비율은 각각 22.0%, 43.4%, 27.3%

39)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의 시작 단계에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상호, 주

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시군구)나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4항은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의 제공 의무를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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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설문 응답 기업의 주요 특성

(단위: 개사, %)

전체

응답

기업 수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1,029 22.0 43.4 27.3 7.3

2019년 

매출액

10억 원 미만 84 7.1 45.2 33.3 14.3

10억~50억 원 미만 428 10.5 45.3 35.5 8.6

50억~100억 원 미만 214 22.4 44.4 27.1 6.5

100억~500억 원 미만 260 40.8 40.4 15.0 3.8

500억 원 이상 43 48.8 34.9 9.3 7.0

2019년 

정규직 

고용 인원

10인 미만 86 27.9 41.9 16.3 14.0

10~25인 미만 375 25.3 38.1 27.5 9.1

25~50인 미만 274 17.9 44.5 29.6 8.0

50~100인 미만 183 20.2 48.1 29.0 2.7

100인 이상 111 16.2 53.2 26.1 4.5

국내 

전자상거래

있음 313 38.3 25.2 30.7 5.8

없음 716 14.8 51.4 25.8 8.0

해외 

전자상거래

있음 63 25.4 42.9 27.0 4.8

없음 966 21.7 43.5 27.3 7.5

주: 1)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기타 업종으로 구성됨.
   2)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 중 11개 기업은 국내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이규엽, 황운중(2021), p. 6, 표 3에서 재인용.

이다.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기업은 512개사(49.8%)이며, 500억 이상인 

기업도 43개사(4.2%)가 포함된다. 정규직 고용자 수가 25인 미만인 기업은 

461개사(44.8%)로 25인을 기준으로 고른 기업 분포를 보인다. 전자상거래 내

수기업은 313개사로 전체 기업의 약 30.4%를 차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은 63개사로 6.1%로 조사되었다.

[표 2-14]는 KSIC 5단위 세부 업종별 기업 분포를 보여 준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의 경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4.8%)’, ‘응용 소프

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0.6%)’,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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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응답 기업의 KSIC 5단위 세부 업종 분포

(단위: 개사, %)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KSIC 5단위 업종 기업 수 비율 KSIC 5단위 업종 기업 수 비율 KSIC 5단위 업종 기업 수 비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156 34.8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74 26.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G46329)
12 5.4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137 30.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47 16.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G46510)

12 5.4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55 12.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42 15.0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G46595)

12 5.4

광고 대행업 

(M71310)
12 2.7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M72919)
26 9.3

육류 도매업 

(G46313)
8 3.6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10 2.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18 6.4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G46443)

8 3.6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9 2.0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M72911)

17 6.1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G46522)

8 3.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G46510)
8 1.8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9 3.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8 3.6

(12.3%)’ 순으로 응답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된 기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비율(26.4%)이 가장 높았으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6.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5.4%)’, ‘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5.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5.4%)’

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 밖에 업종별로 기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40) 

40) 일부 KSIC 5단위 세부 업종의 경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중복되어 있다. 이는 KSIC 5단위 세부 업종 자료의 출처가 KED로 설문조사에서의 업종과 차이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두 업종의 유사성으로 인해 KSIC 5단위 세부업종의 중복 가능성이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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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전자상거래 유형별 주요 재무구조

(단위: 개사, 백만 원)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기업 수 평균 기업 수 평균 기업 수 평균

총자산 705 8,799 261  19,594 63 22,859 

자본금 705 1,065 261  1,866 63 664 

 표 2-14. 계속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J63991)

7 1.6
공인회계사업 

(M71201)
8 2.9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G46593)

7 3.1

KSIC 5단위 업종 기업 수 비율 KSIC 5단위 업종 기업 수 비율 KSIC 5단위 업종 기업 수 비율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6 1.3
광고 대행업 

(M71310)
7 2.5

상품 종합 도매업 

(G46800)
7 3.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J63120)

5 1.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J63991)

5 1.8
의약품 도매업 

(G46441)
6 2.7

기타 43 9.6 기타 27 9.6 기타 135 60.5

총계 448 100 총계 280 100 총계 223 100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자상거래 유형별 주요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표 2-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력 및 정규직 고용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무 변수에서 전자상거

래 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내수기업보다 전자상거래 기업

의 업력이 오히려 짧은 경향이 있어, 기업의 업력이 전자상거래 여부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이 추정된다. 총자산, 매출액 및 부채는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수기업의 경우 가장 수치가 낮았다. 일인당 

매출액 및 일인당 부채 역시 전자상거래 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월등히 크다. 다

만 고용 인원의 직군별 분포는 뚜렷한 패턴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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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 계속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기업 수 평균 기업 수 평균 기업 수 평균

매출액 705 11,505 261  18,394 63  25,248 

일인당 자산 704 228 261 302 63  696 

일인당 자본금 704 31 261  38 63 21 

일인당 매출액 704  303 261  394 63 588 

일인당 부채 704  115 261  131 63 160 

업력 705  15 261  14 63  13 

일인당 급여액 702  47 261  156 63 93 

정규직 총인원 704  50 261  51 63 32 

연구인력 비율(%) 704  21 261 19 63 33 

영업인력 비율(%) 704 18 261 23 63  18 

경영인력 비율(%) 704 16 261  19 63 15 

주: 재무 정보, 인력 및 임금 정보는 2019년 자료로 계산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총 매출액 대비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정보통신 및 방송 서

비스업의 경우 70.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3%, 도

소매업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52.3%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업에서 B2B 거래를 통한 국내 매출액의 비율은 36.1%로 가장 높았으며, B2B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매출액 비율은 13.0%로 나타났다. B2C 거래를 통한 

국내외 매출액 비율은 각각 11.7%, 9.4%로 동 업종에서 B2B 거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B2B 

전자상거래 비율은 49.7%로, B2C 거래 4.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전문과

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기업 간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B2C 거래 비율(27.8%)과 B2B 거래 비율(24.5%)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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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자상거래 국내외 매출액 비율

(단위: %)

주: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계산함.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6]은 전자상거래 실적(B2B, B2C)이 있는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전자

상거래 기업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며, 이 외에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달청 나라장터를 B2B 거래에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21.0%로 기업 간 전자

상거래에서 조달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41) B2C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구글(google)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B2B의 경우 자사 플랫폼과 구글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에 해외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아마존을 포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도 상당히 많다.

41) 조달청은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G2B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B2B 거래를 위한 누리장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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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주요 사용 플랫폼

(단위: %)

전자상거래 내수기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B2C B2B B2C B2B

자사 홈페이지 53.1 자사 홈페이지 47.7 구글 22.7 자사 홈페이지 46.8

네이버 18.6 조달청 나라장터 21.0 자사 쇼핑몰 13.6 구글 17.0

G마켓 4.4 네이버 10.8 네이버 9.1 네이버 4.3

쿠팡 3.5 스마트폰 앱 2.3 아마존 9.1 아마존 4.3

자사 쇼핑몰 2.7 홈쇼핑 2.3 애플 9.1 자사 쇼핑몰 4.3

스토어팜 1.8 SKT 1.7 앱스토어 9.1 타사 플랫폼 4.3

스마트폰 앱 1.8 구글 1.1 플레이스토어 9.1 IBM 2.1

홈쇼핑 1.8 타사 온라인 플랫폼 1.1 안드로이드 4.5 갤럭시 스토어 2.1

11번가 0.9 GIT 0.6 온라인 몰 4.5 그룹사 홈페이지 2.1

Bookcube 0.9 G마켓 0.6 큐텐 4.5 무인 안내시스템 2.1

SSG 0.9 KT 0.6 스마트폰 앱 4.5 애플 2.1

기타 9.7 기타 10.2 기타 0 기타 8.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을 설문한 결과는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의 종류를 상품, 서비스,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으로 한정

하여 제품이 지닌 고유 특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는 주로 ‘도

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거래는 ‘정보통

신 및 방송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했다(이규

엽, 황운중 2021). 이러한 업종별 전자상거래 대상 품목의 구성비는 내수시장

과 수출시장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전자상거래 유형별 주거래 품목의 비율은 

[부록 그림 1]을 참고할 수 있다.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 거래되는 비율은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의 경우 

7.6%로 타 업종보다 높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보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

었다.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거래 비율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11.1%)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IT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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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 주요 매출 품목 비율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 융합 ‘혁신형’ 상품시장은 우

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상품ㆍ

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는 융합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

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향후 수출 계획을 설문

한 결과는 [그림 2-5]에 제시했다.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은 각각 56.3%, 48.1%, 70.6%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매출 확대가 가장 큰 이유이며, 이 외에도 시장

개척 등 성장 목적, 해외 수요 증가 등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

획의 이유로 집계된다(이규엽, 황운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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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자상거래 확대/유지/축소 계획 및 이유

(단위: %)

자료: 이규엽, 황운중(2021), p. 9, 그림 3에서 재인용. 이를 토대로 재구성.

전자상거래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부록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내수기업은 각각 46.7%, 27.6%, 

42.0%가 전자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매출 증대가 전자상거래 

확대 이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 외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 및 

판로 개척 등이 이유로 꼽혔다. 전자상거래를 확대/유지/축소하려는 이유는 전

자상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축소 계획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비해서’, ‘회사 내부 문제’, ‘직접 거래

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한국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주요 상대국은 중국, 일

본, 미국 순(매출액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이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에 기

여한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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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업종별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상대국(매출액 기준)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기타

전체
중국 일본 미국 기타 베트남

30.0 25.0 21.0 16.0 8.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15.0 - 10.0 6.7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 8.3 6.7 1.7 3.3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6.7 10.0 1.7 5.0 3.3

주: 기타에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독일, 유럽, 인도네시아, 동남아, 러시아 등이 포함됨.
자료: 이규엽, 황운중(2021) p. 8, 표 5에서 재인용.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서 각각 15.0%, 8.3%, 6.7%로 집

계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규엽, 황운중 2021).

2)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표 2-18]은 디지털 무역(수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를 제시한다.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상품, 데이터 규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

상거래 원활화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및 관행 등을 

철폐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각종 조

치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저해하는 조치는 전자상거

래를 통해 상품을 주로 거래하는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와 연관성이 높

은 무역장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상품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전자적 형

태의 무체물(게임, 동영상, 음반, e-book 등)과 연관성이 높으며, 디지털 콘텐

츠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무역장

벽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와 연관성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사이

버 보안, 컴퓨팅 설비의 사용 요구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에 주로 해당하는 질문이다.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 81

표 2-18. 디지털 무역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전자상거래 기업 대상)

(단위: %)

업종 무역 원활화 비율 디지털상품 비율 데이터규제 비율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부족
34.8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대우
33.3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24.0

불필요한 

통관서류 요구
30.4

해당국 내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33.3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수정 요구
24.0

까다로운 전자인증 

등 서명 요구
17.4

현지암호 등 

특정기술의 사용 요구
20.8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사용/설치 요구
16.0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까다로운 전자인증 

등 서명 요구
21.4

해당국 내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42.9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37.5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부족
21.4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 과제
28.6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31.3

불필요한 

통관서류 요구
21.4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대우
21.4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사용/설치 요구
12.5

도소매, 

상품 

중개서비스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40.0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 과세
73.3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42.9

까다로운 전자인증 

등 서명 요구
20.0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대우
20.0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21.4

불필요한 

통관서류 요구
20.0

해당국 내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6.7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수정 요구
21.4

자료: 이규엽, 황운중(2021), p. 2에서 재인용.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겪은 어려움으로 ‘까다로운 

전자인증 및 서명’과 ‘불필요한 통관서류 요구’는 업종을 불문하고 응답률이 높

게 나타났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현재 논의되는 주요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회원국 간 합의가 중요해 보인다.42) ｢도
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 업종의 경우, 상품 반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기업

42) WTO 협상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문서(2019년 3월~2020년 12월)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하여 전자인증과 서명의 간소화, 종이 없는 무역 등 불필요한 통관

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규엽, 강민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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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 간 상품 무역에

서 반품 및 교환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고,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상품의 

반품 및 교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보인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상품 

간 차별대우’와 ‘해당국 내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는 업종과 관계없이 그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디지털 상품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상품과 비교

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비차별 대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예컨대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중국 내 차별 등 자국 

기업 보호 측면에서의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일부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지암호 등 

특정기술의 사용 요구’를 수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 암호화 등 현지의 특정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셋째, 데이터와 관련된 핵심 애로사항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꼽

았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등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은 WTO 전자상거래 핵심 조항과 그 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지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및 수정 요구’ 및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의 사용 및 설치 요구’에 대한 어려움은 ｢정보통신 및 방

송 서비스｣ 업종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기업들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성(수집, 저장, 관리, 치리, 분석 등)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는 [그림 2-6]에 제시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데이터 관

련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일수록 데이터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데

이터 관련 업무를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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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성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71.4%에 달하나,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내수기업은 42.2%에 그친다(이규

엽, 황운중 2021). 수출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요 경로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자사 컴퓨터 및 서버’

는 전자상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타사 서버 및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부록 표 1 참고).

이 밖에 수출 과정에서 겪었던 기타 어려움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림 2-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국 내 공공데이터 등 네트워크 접근 차별’을 일순위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31.7%)이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 ‘현지 거대 플랫폼

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23.3%)’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 복제 콘텐츠

에 대한 규제 미흡(18.3%)’이 그 뒤를 이었다. 차순위 애로사항을 고려하더라

도 상기한 세 가지 기타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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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온라인 플랫폼 구조에서 제기되는 불공정 거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을 불문하고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해외 거대 플랫폼의 경우 자국 제품을 보

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공정 거래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WTO 회원

국 간 협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마련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43)

그림 2-7. 기타 디지털 무역 애로사항

주: 항목별 서클 간 거리는 차순위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3) 이규엽, 강민지(2021)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서버가 위치한 국가와 관련 국가에 

곧바로 상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후에는 침해를 중단하기 위해 협조하자는 노력 조항인 ‘인터랙

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를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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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향후 전자상거래 수출 계획 

및 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그림 2-8]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전

자상거래 내수기업의 경우 10.7%로 내수기업 4.5%에 비해 높았던 반면, 전자상

거래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내수기업이 72.6%로 전자상

거래 내수기업 50.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과거의 전통적 무역 방식

보다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과 개척이 쉬워진 측면이 있지만, 인터

넷을 활용하더라도 온라인 결제시스템처럼 진입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2-8. 디지털 무역을 통한 해외판매 계획 및 이유

디지털 수출 계획이 

없는 이유
비율(%)

업종이 부적합해서 53.0

직접수출이 없고, 국내 

판매 위주라서
14.3

현 상태로 만족 9.8

판로 개척의 어려움 5.3

수출 계획이 없어서 4.3

인력 확보의 어려움 4.8

인프라 부족 등 초기 

비용 투자의 어려움
2.5

통관 절차가 복잡해서 1.5

매출이 미비해서 1.3

경영이 어려워서 1.3

결제시스템 부족으로 0.7

경기가 안 좋아서 0.5

기술 자료 유출 위험 0.3

반품 문제로 인해서 0.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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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 ‘업종이 부적합해서’, ‘국내 판매 위주라서’라고 답한 비율은 

67.3%로 매우 높았다. 이 외에 ‘판로 개척의 어려움’,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등 초기 비용 투자의 어려움’, ‘통관 절차가 복잡해서’, ‘결제시스템 부

족으로’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꼽았다.44) 

[그림 2-9]는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예상되는 무역장벽’에 대한 결과를 보여 준다.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하여 

‘전자결제시스템 부족’, ‘전자인증의 복잡성’을 예상되는 무역장벽으로 답한 

기업의 비율이 업종과 관계없이 대체로 높았다.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 
업종의 경우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답한 기업의 

비율(29.5%)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전자상거래 수출 과정에서 실제로 겪은 

어려움과 매우 유사하다(표 2-18 참고). 

디지털 상품(콘텐츠)과 관련한 예상되는 수출의 어려움은 업종별로 다소 차

이가 있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의 경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의 비율(46.2%)이 가장 높았고, ‘디지털 콘텐츠 간 차별대우’가 21.4%로 그 뒤

를 이었다. 한편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 업종에서는 ‘소액상품에 대한 

과세’가 45.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해당국 동종 업체와의 차별대

우(28.1%)’가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규제 관련 디지털 장벽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어려움은 ｢정보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의 경우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제한(4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의 경우 각각 ‘소스코

드 공개 및 수정요구(37.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29.8%)’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디지털 장벽에 대한 예상되는 어

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2-9]의 패널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상되는 기

타 디지털 장벽은 [그림 2-7]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상거래 수출 과정에서 실

제로 겪은 어려움과 거의 같다. 

44) 디지털 무역을 통한 해외 판매 계획은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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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업종별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역장벽

(단위: %)

A. 전자상거래 원활화 B. 디지털 상품(콘텐츠)

C. 데이터 규제 관련 디지털 장벽 D. 기타 디지털 장벽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결이 시급한 정도

와 중요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응하는 순서쌍이 45도선 주위에 분포된다는 사실에서 시급성과 중요도가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나 불법복제 콘

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현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저작권

자의 권리보장 미흡‘은 단기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이 밖에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해당국의 공공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차별’,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해외 업체와 기술

협력 불가’, ‘지나친 사이버보안 대책 요구’, ‘환불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역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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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수출시장 부문 전자상거래의 시급성 및 중요도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결 

시급성과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최우선 과제와 정확히 일

치한다(그림 2-10 참고). 단기에 해결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국내외 전자상거

래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공통된 애로사항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온라인 거

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밖

에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술표준 미비로 인

한 해외 업체와 기술협력 불가,’ ‘해당국의 공공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에 대

한 차별’, ‘환불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지나친 사이버보안 대책 요구’, 

‘해외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 등이 해결대상 과제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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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내수시장 부문 전자상거래의 시급성 및 중요도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2]는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시급성 및 중요도

를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기업 규모는 두 그룹의 기업 분포

를 고려하여 고용인원 25인, 매출액 50억을 기준으로 선택했다.45) [그림 

2-12]의 각 패널에 표시된 숫자(순서쌍)에 대응하는 애로사항 항목은 [부록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우선 과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자상거래 유형(내수 및 수출)과 관계없이 

유사했다. 예컨대 패널 D에서 볼 수 있듯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군

에 포함된 애로사항(18, 15, 17, 9)의 경우 두 그룹 간(매출액 50억 미만과 50억 

이상)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식별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나 불법복

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18)’, ‘현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45) 정규직 고용자 수가 25인 미만인 기업은 461개사(44.8%),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기업은 512개사

(49.8%)로 고용인원 25인, 매출액 50억을 기준으로 기업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른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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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기업 규모별 시급성 및 중요도

A. 전자상거래 수출(고용 기준) B. 전자상거래 수출(매출액 기준)

C. 전자상거래 내수(고용 기준) D. 전자상거래 내수(매출액 기준)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5)’,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17)’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직면한 최우선 해

결과제이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심각성이 더 크다. 

[그림 2-13]은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시급성 및 중요도

를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동일한 애로사항이더라도 

내수기업이 체감하는 해결 시급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상거

래 수출기업의 해결 시급성은 전자상거래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시급성과 중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14]는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국내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시급성 및 중요도를 구

분하여 살펴본 결과로 [그림 2-13]과 매우 유사했다. 동일한 애로사항이더라

도 내수기업이 체감하는 해결 시급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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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기업이 직면한 주요 애로사항(‘지식재산권 보호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

한 규제 미흡’, ‘현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 미흡’)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진입 비용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3.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출의 시급성 및 중요도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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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전자상거래 유형별 내수의 시급성 및 중요도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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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를 검토한다. 우선 디지털 통상

정책의 수단을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 EU,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조사한

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경과를 살펴보고, 협상에서 드러나는 국가(그룹) 간 

디지털 통상정책이 충돌하는 원인과 갈등 구조를 점검한다. 양자ㆍ지역 차원의 

FTA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특징을 도출하고 최근 주요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ㆍ정리한다.

1. 디지털 통상정책

가.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을 크게 분류하면, 국내 정책 수단과 양자ㆍ다자 간 

정책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정책 수단은 국내 규제, 제도, 법제 정비처럼 

정부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FTA처럼 양자ㆍ지역의 국가와 공

동으로 선택해야 하는 정책 수단도 있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처럼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도 있다.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을 쓰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열거한 것이기도 하다.

1) 국내 정책 수단

디지털 무역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국내 정책 수단은 편의상 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국내 규제와 제도 포함) 등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에 관한 관세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는 비관세 조치이다. 전자상거래 관세면

제기준, 전자상거래 통관서류, 전자전송 관세 부과 등은 국경상 조치(at the 

border measure)이지만, 비관세 조치로 분류되는 디지털 통상정책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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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내 조치(behind the border measure)이다. 예컨대 웹 필터링, 웹사이

트 차단, 국산 소프트웨어 선탑재, 국산 콘텐츠 포함 요건 부과 조치, 온라인 소

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데이터 지역화 조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치 등이 있다. 특이할 점은 디지털 통상정책 수단에서 비관세 조치가 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심에는 데이터 관련법이 자리한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은 데이터 관련법의 제ㆍ개정은 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한 가지 식별해야 할 점은 비관세 조치와 비관세 장벽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

이다. 디지털 통상정책의 비관세 ‘장벽(barrier)’은 ‘조치(measure)’와 달리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디지털 통상정책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정책 수단이 

정당한 조치인지 교역상대국에 비용을 초래하고 교역을 저해하는 장벽인지는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수많은 논의에서 중심에 놓인 핵심어는 단연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이다. 국가마다 선택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방식에는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한 컴

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제한된 산업에서만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현지에 

데이터 복사본 의무 저장(data mirroring),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한 개인정

보의 국외이전 제한(controlled localization) 등이 있다.

선진국 중심으로 작성된 디지털 무역 관련 보고서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디

지털 무역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의 상당 부분을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한다. 

선진국의 관점에서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비관세 장벽이자 무역비용을 초래하

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국가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국가안보나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등 자국 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 또는 자국 내 디지털 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를 위한 정당한 정

책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에서 국경(at the border)에서 부과하는 관세 조치

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에 대한 관세면제 기준(de minimis), 인터넷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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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동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상품을 

수입할 때 상품의 가치가 관세면제를 위한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46) 예컨대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디지털 무역 미ㆍ소 마진의 금액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고,47) 한국은 150달러(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KORUS에 따라 200달러)

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

자는 전자상거래 1회 평균 지출액이 15만 100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면세한도

인 상품가격 기준 150 달러에 맞추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

부의 선택한 전자상거래 관세면제 기준 금액이 소비자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하는 국

가는 많지 않다. 1998년 이후 격년으로 WTO 회원국이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

세 관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전

자전송에 관한 무관세 여부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양자ㆍ다자간 정책 수단

양자ㆍ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이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관세 조치나 비관세 조치와 달리 협

상상대국과 합의를 통해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구분한 여러 내용이 선택적으로 포괄되며 협력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역시 디지털 통상정책을 펴기 위한 수단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binary choice), 협상을 위

46)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미ㆍ소 마진의 금액 기준은 관세 면제 여부뿐 아니라 간편 통관 절차 적용 

여부와도 연결되기도 한다.

47) 미국은 2016년 2월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2016년 3월 10일부터 자가사용물품 관세면제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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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자상거래 제안서(proposal)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 

주제별 협상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위한 선택 변수가 된다. WTO 회원국이 합의에 도달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무역 원활화 협정(TFA), 정보기

술 협정(ITA) 등은 각국 정부에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가 된다.

나. 미국, EU,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EU, 중국을 주요국으

로 선택하고 이 3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 목적, 수단 등을 식별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제기관의 영문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중문으로 작성

된 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1) 미국

미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에 가결한 ｢혁신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과 결을 같이한다. 2021년 7월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

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48) 미국 무역대표부는 NSC가 제

안한 디지털 통상정책상 추구하는 기본 방향에서 이의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이 노동자 중심

(worker-centric)의 통상정책이므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수

48) ｢미국,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검토｣(2021. 7.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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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에 담길 내용이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중국 견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디지

털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드러난 목적은 중국 견제이지

만,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을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이거나, 최근 확산하는 EU식 무역협정과 EU 데이터 규

제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5년 양 정당이 합의한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49)에서 잘 드러난다. 해당 문건에는 미래 자유무역협정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지털 제품 차

별 대우 금지, 데이터 설비 지역화 요구 금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보장, 디지털 제품을 포함한 전자전송(물) 무관세 등이 거론된다. 기본적으로 미

국은 디지털 무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또

는 철폐(de-regulation)를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적으로 둔다. 유사한 맥락의 내

용이 2021년 통상정책의제50)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의 완

화를 겨냥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교역상대국이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나 유치산업 보호를 겨냥하여 펼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이 사실상 미국 기업에 무

역장벽으로 작동될 수 있다. 한 국가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자의 시장 접근(market access)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불필요한 

규제 요소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완

화는 미 정부의 디지털 무역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추가적인 동인이 된다. 미

49)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S. Cord, “19 USC Ch. 27: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From Title 19—Customs Du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2).

50) USTR(2021a),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p. 1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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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이 직면하는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목적을 달성하

면 미국의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 서술된다.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라는 

미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일관적이다. 그 근거

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디지털 무역장벽을 쌓아 올린 

국가를 특정한 점, 디지털 무역장벽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점, 마지막으

로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간을 통해 공식 문서화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

다. 미국은 매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역국별 디지털 무역장벽을 기록

한다. 특히 NTE에는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다시 해석하면,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혁신이 제고되며, 경제성장률이 증가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적은 분명하고 목적 달

성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자명한 논리 구조를 담고 있다. 미국의 목적은 미국 기

업의 목적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미국 디지털 다국적 기업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겪는 애로사항이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전달되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

업의 애로사항을 NTE의 공식 문서로 남기며 매년 통상정책 의제로 다룬다.

2) EU

EU 통상정책에서 우선순위 목표는 EU가 설정한 디지털 의제를 돕는 것이다. 

EU의 디지털 의제는 2021년 3월에 발표된 ‘디지털 콤파스(Digital Compass)’51)

라는 디지털 경제정책에서 확인된다. EU의 2030 비전은 ‘Empowered Citizens 

and Business’이다. 디지털 인프라 확대, 디지털 기술 숙련노동자 양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비전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

다. 2030년까지 도달하겠다고 제시한 구체적 목표치도 있다. 예컨대 2030년까

지 유럽 전역에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럽 기업의 75%가 AI, 클라우드 컴퓨팅 

51) European Commission, “Europe’s Digital Decade: digital targets for 203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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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ICT 전문기술자 양성, 디지털 신기술(양자 컴퓨터 등) 개발, 유럽시민의 

의료기록 100% 접근성 등도 제시된다.

디지털 통상정책 관점에서 식별해야 할 디지털 콤파스의 주요 내용은 “디지

털 시민(Digital Citizenship)”에 제시된 내용이다.52) 인프라, 노동자,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

서 EU법에 근간을 둔 ‘디지털 원칙(digital principles)’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53) 디지털 사회에서 유럽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로서 디지

털 원칙은 표현의 자유, 사업의 자유,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잊힐 권

리 등을 포함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EU GDPR｣ 제1조는 개인정보 처리의 

보호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임을 천명한다.

EU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EU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연계된다. 디지털 콤파스

에는 EU가 지향하는 중장기 디지털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통상정책과 협정이 

양자ㆍ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

한다. 또한 EU와 미국 간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치,54) 다자 포럼을 통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촉진, 유사관심국 간 연

합을 통해 EU 중심의 데이터 규제 조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U의 디지털 

경제정책에 담긴 내용을 EU 통상정책이 호응한다. 2021년 초에 발표한 통상

정책리뷰(TPR: Trade Policy Review)는 “EU는 유럽의 디지털 의제를 지원

하는 것을 통상정책에서 우선으로 둔다”55)라고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선도적 위치를 돕고 유럽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

52) European Commission(2021b), pp. 12-13.

53) 디지털 콤파스에 열거된 EU법으로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운

영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기본인권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등이 있다.

54) EU와 미국은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 무역과 투자 파트너십, 기술과 산업 측면의 리더십 강화, 표준 개발, 

공동연구 심화, 공정 경쟁 촉진, 중요 공급망의 보안 등 영역에서 협력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55) European Commission(2021a), TPR,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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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EU가 발표한 중기(medium term) 디지털 통상정책은 디지털 콤파스에서 

언급된 내용을 심화한다. EU가 중기에 도달하려는 무역정책에서 첫 번째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은 유럽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ㆍ다자적 

무역정책이다.56)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무역을 지원하되, EU의 데이터 규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EU GDPR｣을 중심

으로 한 세계 데이터 규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TPR에 

담겨 있다. 유럽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WTO 전자상거래 협정을 조기

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간 논의되는 데이터 

이동 관련 규칙이 EU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방향으로 관철되도

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다.57) 둘째,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에 대

한 유사입장국(like-minded partners)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다. 특히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

장이다.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되 유럽의 가치와 이해를 반영한 전략

을 펴겠다고 명시한다. 셋째, EU과 미국 사이의 무역기술위원회 구축을 포함

하여 디지털 전환에 관한 파트너십을 이어 가는 것이다. 

EU는 사이버 보안과 범죄 방지, 국가 안보 유지 등처럼 공공정책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중국이나 미국과 달리 프라이버시 보호를 특히 강조한

다. EU는 2018년 5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새롭게 발효하면서 프라이버시

를 개인의 기본 권리로 천명한다. EU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적으로 둔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부

정적 외부성을 내재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

해 필요한 보안 장치,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기업이 감당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56) ... the digital transitions should therefore be a key priority for multinational and bilateral 

trade policy, European Commission(2021a), TPR, pp. 9-10.

57) European Commission(2021a), TPR,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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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공공정책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럽 시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적의 중요

성은 EU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해 제출한 문건이나 최근 체결한 EPA

나 FTA에서도 확인된다. 

EU가 TPR을 통해 밝힌 것처럼 GDPR에 근간을 둔 데이터 규제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는 EU 디지털 통상정책의 핵심이다. 2018년 5월 ｢EU GDPR｣이 시

행된 이후 EU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를 통해 GDPR 위반 사례에 과징

금을 꾸준히 부과하고 있다. ‘GDPR Enforcement Tracker(이하 Tracker)’58)가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집계한 위반 사례 수는 총 731건이고, 누

적과징금은 10억 유로가 넘는다. GDPR 위반 사례가 발생한 부문도 상거래뿐 

아니라 통신ㆍ방송, 금융, 의료, 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EU 회원국 내 EU 기업

뿐 아니라 미국 디지털 기업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아마존(Amazon 

Europe Core S.a.r.l.)은 2021년 7월 16일에 GDPR상 ‘데이터 처리 원칙 미준

수(non-compliance with general data processing principle)’의 사유로 

746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구글(Google Inc.)은 2019년 1월 

21일에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불충분한 법적 근거(Insufficient legal basis for 

data processing) 부족’의 사유로 50만 유로의 과징금이 적용되었다. 부과된 

과징금의 크기순으로 보면 미국 디지털 기업인 아마존과 구글이 각각 1위와 2위

를 차지한다. EU TPR에 언급된 EU 데이터 규제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가 

GDPR 위반 사례 증가로 확인되는 것이다. EU는 또한 미국과 체결한 개인정

보 이전을 위한 제도인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EU는 

데이터 규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서 표면상 드러내는 목적은 국가안보, 

58) GDPR Enforcement Track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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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등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이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은 국내 

산업보호이다. 실제 중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이며, 그 중심에는 강력한 데이터 규제가 자리 잡는다.59)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다룬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이 많지만 선진국의 시각이 강하게 담긴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위

주로 간단히 검토하겠다.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목적이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이다. 첫째, 

중국은 WTO 가입 시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

며, 이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산업(클라우딩 서비스)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 적합

했다고 밝힌 바 있다.60)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상위 5개국에 속한 

기업이 2019년 국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45.2%를 독점하며, 데이터의 자유로

운 이동은 이러한 시장독점 현상을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중국이 디지털 무역 

시장을 개방할 경우 소득 불균형 악화도 우려된다는 내용도 있다.61)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상 표면적인 목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정당화 논리도 

다수 발견된다. 국가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ㆍ시스템ㆍ소프트

웨어 등 핵심 장비와 정보통신업에 대한 국가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

를 편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스노든의 미국 정부의 감시 자료 폭로 사건과 

2014년 윈도XP 업데이트 중지 사건을 겪으면서, 국내 핵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컬 ICT 네트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

진하게 되었다.62) 중국에서는 데이터 보안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

므로 미국이나 EU이 취하는 보안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자국의 사이버 보안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63) 중국 내 학자와 연구소는 데이터의 제

59) 이규엽 외(2018), p. 63.

60) WTO(2019), WT/TPR/M/375/Add.1, p. 143.

61)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a), p. 24 참고.

62) Cuihong(2015), p. 484 참고. 마이크로소프트 XP 사건은 2014년 4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XP의 업데이트 서비스 중지를 결정하면서, 중국 내 수천만 명의 윈도XP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사태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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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국외이전과 선진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

극적 개입을 강조한다.64)

중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은 데이터 규제를 통한 국가 통제이

다. 중국은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65) 중국은 2010년 인터넷상 사이버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부

록 표 3 참고),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사이버 보안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

방 등 각 영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안전이 없으면 국가의 안전과 경

제ㆍ사회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도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이

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6)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网络安全)’의 개념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이버상의 공격ㆍ침범ㆍ훼손 행위 등 불법 사용과 의도하

지 않은 사고를 방지하고, 사이버 공간(네트워크)을 안정적ㆍ신뢰성이 있는 상태

로 유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데이터의 비밀성ㆍ가용성ㆍ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67) 즉 중국의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정보시설 보안)와 네트워크

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콘텐츠 보안)에서의 보안을 포괄한다. 주목할 점은 중

국이 일당 체제라는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한 ‘체제 안전성’을 위해서 행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의 개입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권보다 훨씬 광범

위하고 강제력이 크다는 것이다.68) 정치적 안정성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6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열 등 규제를 정당한 조치라고 여긴다.70) 디지털 경제

63) Cuihong(2015), p. 486 참고.

64) 중국 내 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하여 중국의 사이버 보안, 디지털 거버넌스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로 

Swaine(2013); Cuihong(2015); Wang(2020) 등 참고.

65) 阿里巴巴数据完全研究中心, 上海赛博网络完全产业创新研究院，上海社会科学院互联网研究中心(2019), pp. 

12~13 참고.

66) 中央中共党史和文献研究院 编(2021), pp. 97~98 참고.

67) 国家网络安全知识百问 编写组(2020), p. 78 참고.

68) Swaine(2013), p. 4 참고.

69) Cuihong(2015), p. 482 참고.

70) Ibid., p. 4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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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범죄 집단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사생활과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도 위협한다고 우려한

다. 실제로 중국은 데이터의 국내 유입에 관해서는 ‘방화벽 제도’를 통해 검열하

고,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 网络安全法)｣을 통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규제하는 등 국가 안전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통상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이하 TPRM)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작성된 2019년 문건을 살펴보자. 중국

은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 등을 데이터 이전에 관한 정책의 정당성으로 자주 

언급한다.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해 WTO 회원국의 토론 내용을 담은 

문건에서 ‘digital’과 ‘data’가 언급된 내용을 발췌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했다.71) 빈도수가 많은 순서로 주요 단어를 ‘단어 구름(Word Cloud)’으

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TPRM의 주요 단어

주: 단어 구름은 빈도 순위 50개 단어로 구성됨. 주요 단어는 
언급된 빈도가 100회가 넘는 것만을 표시함.

자료: WTO(2019)를 토대로 분석.

   

그림 3-2. TPRM 주요 단어 빈도수

주: 단어 구름은 빈도 순위 50개 단어로 구성됨. 주요 단어는 
언급된 빈도가 100회가 넘는 것만을 표시함.

자료: WTO(2019)를 토대로 분석.

71)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 통상정책검토 문건은 2018년 7월에 작성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에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2019), “Trade Policy Review: China - Minutes of the Meeting – 
Addendum”을 말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텍스트를 분석하여 어휘 또는 패턴 등을 감지하는 

분석방법을 의미하며, 최근 회사 재무 보고서와 미디어 기사 및 공공기관의 심의문건 등 광범위한 텍

스트 정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Zulen and Tissot(2019), p.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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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 ‘데이터(data)’와 ‘정보(information)’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온 이유는 TPRM 문건에서 WTO 회원국이 중국의 데이터(data)에 관련된 정

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 혹은 ‘보안’을 의미하는 ‘security’가 총 209회 언급되며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그림 3-2 참고). 중국이 2017년에 ｢사이버 보안법

(Cyber Security Law, 网络安全法)｣을 제정한 이후 그와 관련된 세부 규칙인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 국외이전 안전 평가 방법(Measures on the Security 

Assess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mportant Data, 个人信息和重

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 평가를 위한 정보 보안 기술 

평가 지침(National Standard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Guidelines 

for Data Cross-border Transfer Security Assessment, 信息安全技术数据

出境安全评估指南)｣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강조한 국내법을 다수 제정한 것과 

상관관계가 높다.72)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가. 경과

WTO는 1998년에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치하고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다. 기존 WTO 협정만으로는 국경 간 디지

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으나(표 3-1 참고),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자는 관행을 지속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성

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72) 본문에서 언급된 ｢사이버 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모두 2017년에 의견수렴안(征求意见稿)

이 발표된 후 2021년까지도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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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WTO 협정의 관련성

구분 분류 WTO 협정의 관련성

전자 

거래

온라인 상품 주문 GATT TFA ITA

엔터테인먼트

책, 영화, 음악, 게임, TV 등 

GATS

TRIPS

통신

네트워크, 이메일, 인터넷전화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소매 서비스업과 공급망 관리

온라인 플랫폼, 웹사이트 
GATT TFA

금융 서비스

전자결제, 기타 금융거래
GATS Annex on Financial Services

기타 

소셜미디어, 데이터 저장ㆍ가공, 

클라우드 등

TRIPS GATT TFA ITA

기술

관련

도메인 이름

TRIPS TBT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소프트웨어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인프라

관련

해저ㆍ지상 케이블

TBT

GATT ITA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and Agreement on Basic 

Tele Communications 

위성ㆍ무선 네트워크

인터넷 교환점(IXP)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TRIPS GATT TFA ITA

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FA(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무역 원활화 협정;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 협정.

자료: 이규엽, 강민지(2021), p. 3, 표 1에서 재인용.

WTO 전자상거래 규범은 부재하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2019년 5월에 

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WTO 71개 회원국이 2018년 3월 14일에 채

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에 근간을 둔다. 협상참여국은 2021년 11월 29일에 개최되는 WTO 장관회의

(MC-12)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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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A.1 전자거래 

원활화

-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 전자송장(e-invoicing), 전자결제 서비스

A.2 디지털 무역 

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de minimis), 세관 절차 

- 싱글 윈도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 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제한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

B.2 정보의 이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국경 간 정보 이전]

- 컴퓨팅 설비의 위치

- 금융정보/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 공공 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information/data) 보호

C.3 비즈니스 신뢰 -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 이슈

D.1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electronic availability)

- 국내 규제, 협력, 협력 메커니즘(mechanism)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 강화 -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Section E

통신

E.1 통신 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연결(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라이선싱(licensing)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Section F

시장 접근
서비스 시장 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 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 측면에 대한 위원회

자료: 이규엽, 강민지(2021), p. 5, 표 2에서 재인용; INF/ECOM/62/Rev.1(비공개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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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 전까지 논의된 전자상거래 협상 내용은 ‘협상

용 통합문서(consolidated negotiating text)’라는 이름으로 WTO 온라인 기

록저장소에 등재되었으나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된다(restricted; INF/ECOM/ 

62/Rev.1). Bilaterals.org가 2021년 2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WTO 전

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은 [표 3-2]와 같다. 공개된 통합문서는 전자

상거래 원활화,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 공통 이슈, 통신, 시장 

접근 등 6개의 분야와 적용 범위, 예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로 구성

된다.

2021년 1월부터 협상참여국은 분과별 소그룹회의와 전체회의를 이어 가고 

있으므로 공개된 통합문서는 향후 최신화될 것이며 [표 3-2]에 제시한 통합문

서의 구성과 내용은 바뀔 여지가 있다. 합의에 이른 조항에서는 최종 텍스트가 

도출될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항은 대안(alternative)이 모두 열거된 

형태로 통합문서에 취합될 것이다. 2021년 8월 말까지 협상장 밖으로 드러난 

결과물(예: 업데이트된 협상용 통합문서)은 없는 상황이다.

나. 협상의 걸림돌

통합문서의 조항별 텍스트는 바뀔 여지가 있으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내재된 특징은 당분간 변화의 개연성이 낮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협상참여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차이, 협상참여국 간 데이

터 관련 국내법 제정 수준의 차이, 지난 1~2년 사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간 

드러난 쟁점과 갈등 구조 등은 향후 협상에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으로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려면 협상에 내재한 특징, 즉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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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UNCTAD 글로벌 사이버법 추적(Global Cyberlaw Tracker) 자료에 따르

면 UN 회원 194개국 중 66%만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56%만이 ｢소비자 보

호법｣을 마련하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WTO 회원 86개

국만을 놓고 보더라도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소비

자 보호법｣을 100% 제정하고 있으나,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개인정보 보

호법｣을 제정한 비율이 67%,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한 비율이 76%에 그친

다. 선진국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추고 있더라도, EU의 경우 GDPR을 발

효하면서 높은 수준(의무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비했고 다른 나라도 

관련법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국가라고 

할지라도 국내법 수준은 서로 다르다.

데이터 관련 규제는 최근에도 지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Digital Trade Alert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17일까지 G20 국가

에서 나타난 디지털 정책 변화는 총 979건으로, 이 중 데이터 규제와 관련

된 움직임은 351건이고, 실제 정책이나 규제로 진전된 것은 236건에 달한

다.73)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규제의 적용대상은 AI 개발자,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2) 용어와 관심 분야의 차이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

래 관련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전자상거래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통합문서가 포

괄하는 범위가 넓은 점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을 협의로 정의할 것인지 데이터 무역(data in trade)을 포괄하는 광의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암묵적 갈등이 존재한다.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를 선

호하는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것

73) Global Trade Alert, Digital Alert Database(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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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데이터와 무료 서비스의 물물교환 개념으로까지 확대한 정의를 사용

한다. 확장된 형태로 디지털 무역이 정의된다면, 정의에 따라(by definition),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디지털 무역의 일부분(subset)이 된다. 중

국은 상품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무역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세

계 무역 플랫폼(e-World Trade Platform)이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인 점,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간 데이터 이전 관련 조항에 

중국의 제안이 전무한 점, 실제 관찰되는 중국의 데이터 규제, 인터넷 검열, 필

터링 등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협의로 해석할 것인지 광의로 바라볼 것인지는 협상참여국이 

WTO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해 제출한 제안서(proposal)의 내용에서도 잘 드

러난다. 미국은 데이터와 관련된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와 전자상거래’에

서 다수의 조항을 제안한다. 협의의 전자상거래 정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

는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

결제, 전자송장, 운송 서비스 등 조항을 단독으로 제안한다. ‘3) 쟁점 부상과 내

재한 갈등’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EU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다르며, 데이터 관련 통신(telecommunication) 장의 대

부분을 단독으로 제안한다. 통합문서 59쪽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나 중국과 인

도네시아가 제안한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에 관한 제안도 확인된다.

WTO 전자상거래 통합문서를 작성하는 WTO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전자상거래 정의 자체가 통합문서의 초반에 나오지 않고 부속서(Annex 1, p. 

80)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사실이 단적인 증거이다. WTO가 1998년에 내린 

전자상거래 정의인 “전자 수단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분배, 마케팅, 판

매, 배달[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WT/L/274)]”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용어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을 병기한 점이다. 협상 간 전자상거래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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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무역을 동의어(최소한 유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3) 쟁점 부상과 내재한 갈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제정 수준은 ‘제3장 제1절 국내 정책수단’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협상참여국(그룹) 간에 차이가 난다. 데이터 관련 국내법 제정은 국

가의 고유한 선택변수로서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이 되는 점을 강조한 바 있

다. 국가 간 서로 다른 국내법은, 다시 말해 국가 간 서로 다른 디지털 통상정책

의 수단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자리매김한 내재적 갈등 구조가 되고 협상 

간 부상하는 쟁점 조항이 오래토록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는 그간 드러난 핵심 쟁점 조항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세 가

지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조항을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이해 충돌이 발

생한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EU 사이에 데이터 규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

르다. EU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이를 규정화한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EU) 2016/679)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통해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보다는 적정성 평가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을 검토하여 이른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한 국가로

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EU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관련하여, 과거 EU는 ｢데이터 보관지침｣(EU Data 

Retention Directive, Directive 2006/24/EC)74)이 있었으나 2014년에 유

74)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Directive 2002/58/EC.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 113

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동 지침이 사생

활에 대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권리를 광범위하고 심각한 침해

를 수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75)76) EU는 최근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타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를 자사 플

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미국은 EU의 데이터 관련 규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규제를 디지털 무역장

벽으로 취급한다(예: 2021년 NTE).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기

를 바라며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국경 

간 이동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면 GDPR에서 명시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문서에 포함된 데이

터 관련 조항에서 EU는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울 것을 명시하지만 

‘개인정보 포함(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는 않으며 미국은 관련 조항에서 해당 문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는 이미 개인정

보 보호를 소비자의 기본권으로서 GDPR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

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지

속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EU가 단기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

련하여 실질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U와 미국은 

양국의 데이터 전송에 관한 합의를 담은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체결했다. 프라이버시 실드를 통해 미국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자유로웠으나, 2020년 7월 26일에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이 

｢EU GDPR｣ 제45조와 제46조가 요구하는 보호 수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

75)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Judgment of 8 April 2014 (Digital Rights Ireland, Joined 

Cases C-293/12 and C-594/12).

76) European Parliament(2021), “7 Area of Justice and Fundamental Rights / up to €7b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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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로 했다. 프라이버시 실드 무효화에 따른 미국 

기업의 불만은 2021년 3월 31일에 발간된 NTE에도 담겨 있다. USTR은 유럽

사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미국 기업이 EU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로 분류하며, 

2020년 11월 10일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권고와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SCC)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내용을 NTE에 포함했다. 

미국 기업은 EU와 미국이 양국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프

라이버시 실드에 준하는 새로운 적절성 결정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나)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중국뿐 아니라 러시

아, 브라질, 인도 등 국가가 요구하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조치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불만이 컸다. TPP를 주도했던 미국이 디지털 무역 장에 데이

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의무로 규정했고, USMCA, USJDTA에도 동일한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 중견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DEPA에서도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은 의무조항으로 분류되며, 싱가포르와 호주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데이터 지역화 요구는 금지할 것을 규정한다.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둘러싼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구

조와 관련된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으로 규정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자국 내 디지털 산업육성 및 시장 확

대를 위한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Banga 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타협이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은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목표 등 자국 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

안법 발효 후 최근 데이터 관련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실정이다(이규엽, 강민지 

2021). 선진국과 개도국이 데이터 지역화 조항에 합의한다는 것은 데이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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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개도국이 국내법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과거 중국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규정이 협상의제로 포함되지 않길 원했으나(Garcia-Israel and Grollier 

2019), 최근 체결한 RCEP 전자상거래 장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컴퓨팅 설비 현

지화 요구 금지를 수용한 바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컴퓨팅 설비 현

지화 요구 금지 조항에 대한 ‘수용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의 ‘예외 인정 범위’로 쟁점의 초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가 금융 영역으로 확장되면 한국도 이해당사

국이 된다.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관련 조

항은 금융 영역에서도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컴

퓨터 서버나 저장 장비를 자국 내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규정

이다(이규엽, 강민지 2021). 금융으로 확대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요구를 

선진국의 협상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하며(Banga 2021), 협상참여국 

일부는 금융 서비스 관련 GATS 부속서에 정의된 금융 서비스 적용 배제를 원

하는 상황이다. 

다)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관세에 관한 조항은 전자전송에 무관

세 적용하자는 내용을 다루는데, 국가(그룹)마다 제안한 내용이 다르다. 첫째, 

한국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국경 간 전자전송77)에 영구적 무관세를 제안

한다.78) 둘째, 인도네시아는 전자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을 유지하

77) 미국은 ‘전자전송’이 ‘디지털 재화’와 같은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ally transmitted contents)’을 포

함한다고 보아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주장한다. 이와 달리 EU는 전자전송을 전자적 전송물을 

포함한다고 보지 않으며,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 무역의 적용대상으로 시장개방 양허에 따라 규

범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아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둘러싼 해석에서 입장 차이를 보

인다. 이러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이한영, 차성민(2018), pp. 73~74 참고. 

78) 전자전송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콘텐츠를 포함할지는 [  ]의 형태로 되어 있어 아직 정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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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입장이지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전자전송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전송되

는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아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입장이다. 셋째, 중국은 기존처럼 격년으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통해 

전자전송 무관세 여부를 정할 것을 주장한다.79) 

통합문서의 국가(그룹) 간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대립을 보여 준다. 전자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모라토리엄)에 합의하자는 

것을 개도국은 국내 정책규제 수단의 제약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모라토리엄에 

따라 관세수입의 하락을 걱정한다. 선진국은 모라토리엄에 따른 관세수입 하락

폭은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무역장벽 완화 효과가 있고, 소비자와 기업에 이로

우며(Andrendelli and López González 2019), 전자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Lee-Makiyama and 

Gopalakrishnan 2019). 인도네시아는 이미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

웨어나 디지털 제품을 과세 범위 안에 두었다.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정

책변수를 지켜내기 위한 개도국의 저항 의지는 강할 수밖에 없다. 모라토리엄

을 수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실증도 불가하

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로 흘러갈 공

산이 크며, 이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4)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주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합의와 개선 노력

이 요구되는데, 중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협상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최근까

지 중국은 데이터 관련법을 새롭게 만들어 내면서 디지털 보호주의를 강화해 왔

다. 중국은 데이터 이전에 관하여 통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80) 

않은 것으로 보인다. INF/ECOM/62/Rev.1, p. 36(비공개 자료). 

79) Ibid., p. 36.

80)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 pp. 14~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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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법

관련 법령 시행 연도 주요 내용 

정보화 발전과 정보안전 보장 

실시 추진에 관한 의견
2012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

퓨팅 시설은 반드시 중국 내에 설치해야 함

신용정보 처리업 관리조례 2013
신용정보처리기구는 중국 내에서 수집한 정보의 저장ㆍ가

공 과정을 반드시 중국 내에서 진행해야 함

건강정보 관리 방법 2014
건강에 관한 정보는 해외 서버(服务器)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외 서버에 위탁할 수 없음

중국이 선택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내 정

책, 컴퓨팅 설비 국내 설치 의무화 조치, 소스코드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해당 

내용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자세히 

검토한다. 

가) 데이터의 국외이전 

｢사이버 보안법｣이 제정된 2017년 전까지는 지도정보, 금융,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련된 정보만이 민감 정보가 생성되는 분야로 분류되어 

데이터 국외이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2017년 6월부터 ｢사이버 보안

법｣(네트워크안전법, 网络安全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의 

운영자에 의해 생성되고 수집된 개인정보 및 중요 업무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

만 저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i)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ii) 중국 사이버 정보 기관(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기타 관

련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규칙에 따라 보안 평가를 통과할 경우로 한정한다.81) 

중국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주요 법은 [표 3-3]과 같다.82) 

81) ｢网络安全法｣ 제37조.

82) 中国信息通信研究院互联网法律研究中心(2019), pp. 131~1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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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계속

관련 법령 시행 연도 주요 내용 

지도 관리조례 2016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

에 저장해야 함

사이버 보안법 2017

사이버 보안의 범위를 네트워크 계통의 안전과 사이버 공

간에서의 데이터 안전으로 확장했으며, ‘데이터 국내 저장’

제도를 규정하고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에서의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아동 개인정보 보호규정 2019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14살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

용ㆍ이전ㆍ공시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아동 보호자에게 분

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함

국가 비밀법 2020 국가비밀을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함

사이버 안전 심사방법 2021

｢사이버 보안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심사제도

의 내용 중 사이버안전 심사의 대상, 범위, 심사내용, 과

정,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2021

분야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의 

통일과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명확한 법

적 근거를 제공함

수출통제법 2020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밖으로 수출통제 관련 정

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자료는 이전

이 금지됨

데이터 보호법 2021
데이터 분류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핵심데이터’의 개념을 도입함 

자료: 순서대로 国务院(2012), ｢关于大力推进信息化发展和切实保障信息安全的若干意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5); ｢征信业管理条例｣; ｢人口健康信息管理办法(试行), ｢地图管理条例｣; ｢网络安全法｣; ｢儿童个人信息
网络保护规定｣;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网络安全审查办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数据安全法｣, ｢个人信息
保护法｣; ｢出口管制法｣;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20b), pp. 36~42; 中国信息通信研究院互联网法律研究中心(2019), 
p. 138을 토대로 저자 작성.

정보통신 기술의 응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에너지, 교통, 금융 등 주요 산

업과 영역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졌으며, 사이버 공격에 따

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예상한 중국은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했다.83) 해당 법의 제정은 

중장기 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인터넷+(互联网+)’ 

83)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7), p.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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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국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의

관련 법령 정의 

사이버 보안법

공공통신 및 정보서비스ㆍ에너지ㆍ교통ㆍ수리ㆍ공공서비스ㆍ전자행정 등 핵심 영역의 

통신 인프라와 훼손 및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산업과 기타 국가안전, 국가 경제와 국

민의 생활에 엄중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

(1) 정부ㆍ에너지ㆍ금융ㆍ교통ㆍ수리ㆍ위생의료ㆍ교육ㆍ사회보장ㆍ환경보호ㆍ공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관

(2) 전력망, 방송망, 인터넷 등 정보망 및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기타 대형 

공공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국방ㆍ대형장비ㆍ화학공업ㆍ식품의약품 등 산업분야의 과학기술 연구하는 기관

(4)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통신사 등의 뉴스 기관

(5) 기타 중점 영역

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운용ㆍ관리하는 네트워크 시설 및 정보 시스템이 파괴ㆍ

기능 상실 또는 데이터 유출로 국가 안전, 국가 경제ㆍ민생, 공공 이익을 심각하

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 범위에 속함

주: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는 ‘의견수렴안’이 2017년에 발표된 후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음.
자료: ｢网络安全法｣;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征求意见稿)｣를 토대로 저자 작성.

등 중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를 새롭

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로도 이해된다. 최근 새롭게 제정된 중국의 데이터 관련

법은 ｢사이버 보안법｣에서 제시된 개념에 뿌리를 두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

터 유형에 따라 국외이전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보안법｣은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关键信息基础设施)’의 개념을 도입하고, 해당 인프라에서 생

산되고 수집된 ‘중요데이터(重要数据)’와 ‘개인정보(个人信息)’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한다. 이 내용은 ‘핵심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수집 혹은 생산되었는

지가 국외이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이버 보안법｣에 관한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이버 보안법｣
에서 ‘핵심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는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

다.84)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는 공공 통신 및 정보

84) 특히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의 식별 기준, 안전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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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ㆍ에너지ㆍ교통ㆍ공공서비스ㆍ전자 행정 등 핵심 영역의 통신 인프라와 

정보가 유출 및 훼손될 경우, 산업과 기타 국가 안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활

에 엄중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라고 폭넓게 정의된다.85) 

또한 2017년에 발표된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안전 조례(关键信息基础设施安

全保护条例)｣에서 열거된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는 각종 기관을 포함하여 넓

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이버 보안법｣과 후속 법령 간 내용의 상충성이다. ｢사이버 보안법｣
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후속으로 발표된 법령은 ‘중요데이터’가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에서의 생성ㆍ수집 여부를 떠나 중국 내 저장을 해야 하며 해외 반출 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86) 

두 가지로 정리한 특징은 사실 중국의 많은 법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

제점이다. 법률상 내용의 ‘정밀성’과 ‘명확성’의 부족 현상은 법규를 탄력적으

로 해석하여 국가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중국 사회의 특징이

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론적 내용은 ‘행정법규’나 ‘부문규장’과 같은 하

위 법규나 국가 표준을 통해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다.87)

중국 법령상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제한 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령상 드러난 ‘중요데이터’의 개념은 모호하다. 개념의 모호성

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

성을 높인다. 2019년에 발표된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数据安全管理办法)｣은 

‘핵심 정보’를 국가 비밀과는 관련되지는 않지만 국가 안전ㆍ경제발전 및 공공 

이익과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로 정의한다.88) ‘중요데이터’는 기업의 생산 활동 

정보와 기업 내부관리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정보 역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여전히 기준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된다.

85) ｢网络安全法｣ 제31조.

86)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제2조 참고.

87) 배덕현(2021), p. 274 참고.

88) ｢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 제5장 부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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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국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의 국내 이전 제한의 기준

관련 법령 조항

사이버 보안법
제37조: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자는 중국 내 운영을 통해 수집ㆍ생산한 개

인정보 및 ‘중요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역외 제공 방침’을 하나의 장(章)으로 구

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해서 기존 법령보다 구체적이

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지역 내에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는데, ‘중

요데이터’보다 국외이전에 관한 제한 규정의 강도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자와 개인정보 처리량이 국가 인터넷ㆍ정보 통신 관련 

기관이 규정하는 ‘기준수량’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의 국내 저장에 대한 의무화를 명시하지는 않는다.89) 기본적으로 소비자 

동의로 국외이전이 가능하나, (i)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ii) 데이터 용량 

1,000GB 초과 (iii) 핵ㆍ화학, 생물ㆍ국방, 군사ㆍ해양환경ㆍ의료정보, 민감한 

지역 정보 등에 대해서는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서 명시한 ‘핵심 정보통신 인

프라’에서 생성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다.90)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과 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중국 

내에 관련 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표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컴퓨팅 설비 국내설치 의무화에 준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다.91) 다만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남는다. 첫째,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량에 대

한 구체적인 기간(예: 법 집행의 직전 연도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둘째, 처

리량 기준이 언급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 안전 평가 방법｣이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았으며, 셋째, 이 ‘방법’이 법령이 아닌 하나의 

국가표준이라는 점에서 명확성도 떨어진다. 

89) ｢个人信息保护法｣ 제40조 참고.

90)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제9조 참고.

91) ｢个人信息保护法｣ 제53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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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계속

관련 법령 조항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2017. 4)

제2조: 사이버(网络) 운영자는 중국 국내 및 영역 내 활동 중 수집ㆍ생산한 개

인정보 및 ‘핵심 정보’를 반드시 국내에 보관해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역외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서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2019. 6)

제2조: 사이버(网络) 운영자는 해외 이전을 위해서 중국 활동 중 수집된 개인정

보는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서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국가안전, 공익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개인정보 보호

가 보장받지 못할 경우 국외이전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21. 8)

제40조: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자와 개인정보 처리량이 국가 인터넷ㆍ정보 

통신 관련 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수량’에 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중국 

내에서 수집ㆍ생산한 개인정보를 역내에 보관해야 한다. 국경 밖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 인터넷ㆍ정보 통신 관련 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법률이나 행정법규 또는 국가 인터넷ㆍ정보 통신 관련 기관이 안정성 평가

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주: ｢사이버 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들은 의견수렴안을 참고함. 
자료: 언급된 순서대로 ｢网络安全法｣;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

法(征求意见稿)｣; ｢个人信息保护法｣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소스코드 공개 요구

중국의 법 조항에서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많지 않은 

편이다. 주로 은행의 감독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중국의 

은행 감독위원회(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와 공신부(工业和信息化部)가 2015년

에 발표한 ｢은행업의 안전한 정보화를 위한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정보통신 기

술사용 추진 지도 방안(关于应用安全可控信息技术加强银行业网络安全和信息

化建设的指导意见)｣이다.92) 두 가지 내용이 소스코드 공개와 밀접히 연관된

다. 첫째, 은행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은 그 기술적 한계 등에 관한 내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2015년부터 각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비율을 매년 늘리고, 2019년까지 전체 기술(소

프트웨어) 사용의 7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두 가지 요구는 외국기업으로부

92) 中国信息通信研究院互联网法律研究中心(2019), p. 1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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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술의 소스코드 공개와 기술의 국산화 우대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93)

중국 은행 감독위원회는 소스코드 기록과 관련된 절차는 각계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한 뒤 실시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

식재산권 증명이나 적법한 출처 증명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94) 또한 

2018년에 진행된 TPRM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안전

하고 제어 가능한’ 기술이 아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장려

한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러한 기술의 기준으로 (i)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불법으로 입수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

할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ii)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기기를 불법적으로 제

어 및 조작하는 것이 금지되며 (iii) 소비자에게 보안 및 기술 지원의 중단, 제품

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의존성을 이용한 독점 금지를 명시하며 소스코드 

공개보다는 기업의 독과점 행위와 데이터 수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95)

다) 기타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은 

무거운 편이다. 첫째,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높다. ‘엄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기업에 5,000만 위안 이하 혹은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엄중한 위법행위’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데,96) 다만 해

당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 부과는 기업의 전체 영업 수입에 따라 부과된다는 설

명은 있다.97) 둘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회 신용 시스템에 위반 사항 등을 적

시(摘示)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단체나 개인이 국가 안전과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행한 경우, 중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용이 제한ㆍ

93) 中国信息通信研究院互联网法律研究中心(2019), p. 160 참고.

94) 위의 자료, p. 161 참고.

95) WTO(2019), p. 109 참고.

96) ｢个人信息保护法｣ 제66조 참고.

97) 이는 GDPR에서 언급하는 총 매출의 4%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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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게재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98)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속한 기업의 책임자나 경영자에 문책성 면담 진행, 

해당 위법행위를 사회신용시스템(信用档案)에 등재 등을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경영ㆍ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99) 셋째, 손해배상, 공익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다. 손해배상, 공익

소송 등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실은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100) 중국 내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국

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가 된다.

이 밖에도 콘텐츠에 대한 제재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관리에 대한 

법적 처벌도 신설되었다. 2018년에 발표한 ｢경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ㆍ방송

관리규정(境外视听节目引进、传播管理规定)｣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해외 콘

텐츠(음악, 영상물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러한 기준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콘텐츠 검열과 처벌 강화는 중국 내 정치적 정서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101) 

라) 최근 규제 동향

중국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정을 통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협정문에 명시하여 협정국에 데이터 이전을 강요하고 데이터의 자유

로운 이동을 추진하는 국가군을 형성함으로써,102)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98) ｢个人信息保护法｣ 제42조 참고.

99) 법령에서는 信用档案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해당되는 ‘사회신용시스템(社会信用体系)’으로 의역했다. 

｢个人信息保护法｣ 제66조, 제67조 참고.

100) ｢个人信息保护法｣ 제70조 참고.

101)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참고.

102) 예를 들면 2018년 캐나다ㆍ미국ㆍ멕시코 협정, APEC Privacy Framework, 미국ㆍ유럽 Privacy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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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한다는 평가가 나타난다. 특히 미국은 빅데이터 

수집으로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가장 큰 이득을 창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103) 미국의 ‘클린 네트

워크 이니셔티브’에 대항하여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全球数
据安全倡议)’를 통해 데이터 안전과 공정한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추구

하려고 한다.104)

중국은 미국보다 EU가 시행하는 방식의 데이터 정책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

린다. EU는 ‘GDPR 적정성 인증’, 상호 신용 시스템 구축 방식을 통해 데이터 

보호에 관한 발언권을 확보하며, 미국의 정책보다 데이터 이전에 관하여 균형

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EU가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호)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 국외이전과 데이터 활용을 

추진한다고 본다.105) 

중국은 최소한 명목상 미국과 EU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 폐쇄적인 전략을 탈피하여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만드

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세운다.106)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안전법｣ 등 법 

제정을 통해 시장 질서를 세우고, 유형별 데이터 제도 마련을 통해 사이버 안전

과 국내 디지털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가 가져오는 위험성과 보호 방법이 다르며, 

주요국들이 데이터의 등급 및 평가를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을 추구하는 것을 벤치마킹한다.107) 기업의 자율적 평가 및 정부의 관리 감독

이 결합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과 남용 등

가 이에 속한다. 孙方江(2021), p. 7 참고.

103) 위의 자료, p. 7 참고.

104) 张翔, 杨东(2020), p. 45; 陈珺(2020), p. 15 참고.

105) 历钇汝, 李彐佳, 余红剑(2019), p. 476 참고.

106) 阿里巴巴数据完全研究中心, 上海赛博网络完全产业创新研究院, 上海社会科学院互联网研究中心(2019), 

pp. 54~55; 中国信息通信研究院(2019), p. 4 참고.

10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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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 EU

처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평가는 주로 상대국의 법률 환경, 데이터 안

전 능력, 데이터 처리 등을 평가한 ‘적정성 인증’ 방안을 고려하고 (ii) 표준화된 

계약양식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 유출에 관한 리스크를 통제하도록 

유인하며 (iii) 기업협회를 통해 기업의 내부 진단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 안전

에 관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108) 또한 ｢EU GDPR｣처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보안에 관한 기업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109) ‘중

요데이터’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정하여 데이터 국외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한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데이터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분류 방법에 따른 표준 체계를 마

련하고, 중국 내 대기업과 공동으로 데이터 이전에 관한 안전 관리 규범과 전자

상거래ㆍ금융ㆍ항공ㆍ클라우딩 서비스 등의 산업별 표준을 구축하고 글로벌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110) 

중국의 데이터 규제 강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1년 6월 10일에 정식으로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数据安全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데이

터 보안법｣은 중국 내 국가기관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 처리의 규범을 

제공한 법적 근거로 평가받는다.111) 개인정보의 보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목적이라면, ｢데이터 보안법｣의 중요 입법 목표는 국가 안전이며, ‘중요데

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데이터 보안법｣의 기조로 평가받고 있

다.112) 

108) 阿里巴巴数据完全研究中心, 上海赛博网络完全产业创新研究院, 上海社会科学院互联网研究中心(2019), 

p. 56 참고.

109) 위의 자료, p. 61 참고

110) 위의 자료, p. 57 참고.

111) ｢China: 《数据安全法》对企业数据安全的合规启示｣(2021. 7.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112) 江玮(2021. 6. 10),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解读｣(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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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법｣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113) 첫째, 데이터 분류에 따

른 의무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 새롭게 도입된 ‘국가 핵심 데이터(国家核

心数据)’에 관한 보호 의무를 위반 시 처벌의 강도가 세다. 법 위반이 기관의 위

법행위로 판명 시 형사처분도 가능하다.114) 둘째, 데이터의 정의와 데이터 처

리의 범위가 넓다. ‘데이터’는 ‘전자형식을 포함하여 모든 기타 방식을 통해 정

보를 기록한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수집ㆍ저장ㆍ활용ㆍ가공ㆍ전송ㆍ제공ㆍ

공개의 모든 단계를 모두 ‘데이터 처리’로 규정한다. 법 적용의 범위가 넓어졌

다.115) 셋째, 데이터 국외이전의 사전 심사를 규정한다.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

한 내용으로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는 중국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된 ‘중요데

이터’를 국외로 이전 시 ｢사이버 보안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중요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보안 관리에 관해서는 중국 사이버 정보 기관(国家网信部门) 및 국무원의 관련

부처 규정에 따를 것을 명문화했다.116) 

본 법안을 통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도 추진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 기업 

TikTok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제정된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제4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안전법｣ 제26조에서

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특정국 혹은 지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ㆍ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

음을 밝힌다.117)

｢EU GDPR｣의 ‘속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처벌 대상을 역외까지로 확대 

113) 이러한 내용으로 ｢사이버 보안법｣과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지적되었던 법적 상충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114) ｢数据安全法｣ 제3장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안전, 국민경제의 주요 부문, 주요 민생 사안, 중대한 공공이

익 등과 연관된 데이터는 ‘국가핵심데이터’에 속하며 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고 밝히고 있다. 제45조에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유형별 위반 사항 관련 벌금을 기준으로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115) ｢数据安全法｣ 제1장 제3조. 이는 ｢사이버 보안법｣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집ㆍ전송ㆍ처리ㆍ생산된 

데이터’만을 언급한 것과 차이점을 보인다(｢사이버 보안법｣ 제7장 부칙).

116) ｢数据安全法｣ 제4장 제31조.

117) ｢出口管制法｣; ｢个人信息保护法｣; ｢数据安全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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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국내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될 수 있다.118) 중국은 현재 ｢사이

버 보안법｣의 제37조와 제75조를 통해 외국 정부가 중국 내 기관, 조직, 기업

이 관리하는 데이터의 조사권 및 관할권 행사를 막고 있다. 동시에 ｢사이버 보

안법｣은 관할권 밖의 데이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한다.119) ｢데이

터 안전법｣에서는 비차별적인 법집행을 위해 데이터 관련 국제 집행 협조에 관

한 조항을 삽입했다.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주무부처는 국내 법률, 

중국이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 및 협정과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서 외국 사법

기관의 데이터 제공에 관한 요청에 응한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정부기관의 심

사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 국외이전은 금지”를 명시했다.120) 이 방식으로 중국

은 미국과 EU가 주장하는 관할권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응하고 국

가 이익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부합하는 데이터 집행 방안을 만들

며 양국/지역 간 데이터 관련 법 집행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121) 

｢데이터 보안법｣이 제정된 후, 2021년 7월 10일에 발표된 ｢사이버 보안 심

사 방법 의견수렴안 개정판(网络安全审查办法)(征求意见稿)｣에서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 기업뿐만 아니라, 100만 이상의 소비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이 해외 상장을 진행하기 전에 사이버 안전심사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한 보안 의무와 관련 법적 책임을 다룬 ｢핵심정보 인프

라 보호조례(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가 2021년 7월 30일에 발표되

는 등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중국의 국내법 및 규제가 지속해서 도입된다.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는 데이터 규제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일단 도입된 데이터 규제는 향후 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8) 中国信息通信研究院互联网法律研究中心(2019), p. 151; ｢个人信息保护法｣ 참고. 배덕현(2021, p. 256)

은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초안)｣ 제2조에서 규정한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정이 있

는 경우”로 인하여 ｢GDPR｣보다 중국이 역외 관할권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119) 阿里巴巴数据完全研究中心, 上海赛博网络完全产业创新研究院, 上海社会科学院互联网研究中心(2019), 

p. 59 참고.

120) ｢数据安全法｣ 제4장 제36조.

121) 阿里巴巴数据完全研究中心, 上海赛博网络完全产业创新研究院, 上海社会科学院互联网研究中心(2019), 

p. 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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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장 밖 비판

WTO 전자상거래 협상 내 쟁점과 갈등이 존재하며 협상장 밖에서도 협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122) 협상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다. WTO 전자

상거래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협상 내용의 수준과 협상이 체결될 경우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 

1) 협상 내용의 수준

협상 내용의 수준은 협상 내용의 범위, 의무수준, 법적집행력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통합문서에서도 나타나듯 협상 내용의 범위(표 3-12 참고)는 ‘전자상

거래 원활화’만 하더라도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

자계약, 전자송장, 전자결제 서비스, 관세면제기준(de minimis), 세관절차,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등으로 넓다. 또한 데이터 관련 조항이 포진된 

‘개방과 전자상거래’와 ‘신뢰와 전자상거래’에도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인

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책임제한과 침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서버

의 위치, 전자전송 과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메시지, 개인정보 보호, 소스

코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뿐 아니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제안에는 범위, 정의, 세이프가드, 보편적 서비스, 라이선싱과 인증 등 기

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도소매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5개 산업을 대상으로 협

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22)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도 있다. 현재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는 참여국 수가 86개국에 달하지만, 

이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70개국이 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WTO 전자상

거래 협상이 다자 협정이 아니고 마라케시 협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복수국 간 협정도 아니므

로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s)에 관한 법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

부 국가의 비판에서 논란이 시작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타결되고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 검토는 협상참여국에 남겨진 과제이다. 다만 WTO 다자주의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

에 빠졌던 과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open)’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최혜국대우 보장에 기초하고 추가 자유화를 제공하면 WTO 회원국의 ‘wider’ 승인(approval)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JSI를 지지하는 국가는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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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 밖에서 협상 내용의 수준과 관련된 비판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유

리한, 강한 의무조항 일변도로 짜인 데이터 관련 협상 조항을 겨냥한다. ‘~을 

보장(ensuring)’, ‘~은 요구 금지(no party shall require)’ 등의 표현을 담은 

데이터 관련 의무조항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디지털 다국적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James 2020). 미국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WTO 전

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우려는 일부 통상법 학자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요지

는 미국 주도의 TPP-Style 전자상거래 협상이 디지털 시장의 선도자에 유리하

게 설계되어 있고, 개발 관련 조항이 뚜렷하지 않으며, 서비스 추가 개방이 개

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다(Kelsey 2018). WTO 전자상

거래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서비스 순수출국인 선진

국은 이득을 보겠지만, 서비스 순수입국인 개도국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Banga 2021).

2) 규제 선택 제약과 순응 비용 증가

협상 내용의 수준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규제선택 시 

직면하게 되는 제약 요인과 직결된다. 사실 앞서 ‘쟁점 부상’에서 설명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 전

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등이 모두 예시로서 해당된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이 합의된다면, 국가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 선택이 제약을 받는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가 

합의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나 데이터 저장 서버와 관련된 인프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전략적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국

가의 정책적 선택변수 역시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는 전자전

송의 영구적인 무관세 적용이 WTO 차원에서 합의되면,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관련 국내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결과에 따른 순응 비용(compliance costs)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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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원활화 합의를 가정해 보자. ｢전자거래법｣을 제

정한 개발도상국이라도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일부 국

가에는 종이 없는 무역,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인증, 전자결제 등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다(이규엽, 강민지 2021). 전자상거

래 원활화에 포함된 조항에 순응하려면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프라 설

비를 보강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비용이 든다. ‘개방과 전자상거래’, ‘신뢰

와 전자상거래’ 조항이 추가로 합의된다면, 데이터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기 위

한 비용, WTO 차원의 데이터 관련 조항에 대한 법적 이해력을 갖춘 전문 인력

도 추가로 요구될 것이다. 물론 협상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은 WTO 전자상거

래 협상이 합의가 되면 이에 순응하기 위한 비용을 회피하기 어려워진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기회로 각국은 단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에 순응하

기 위한 큰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와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

용을 쪼개어 치르는 게 나은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게 핵심이다.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강화

1) 분석 자료

이 절의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는 ‘전자상거래와 데이터에 관한 무역협정 조항

(TAPED: Trade Agreements Provisions on Electronic-commerce and 

Data)’ 자료이다.123) 이 자료는 2000년 10월에 체결된 미국ㆍ요르단 FTA부터 

123) Mira Burri 교수와 Manfred Elsig 교수가 ‘무역협정 빅데이터 거버넌스(The Governance of Big 

Data in Trade Agreement’ 프로젝트에 따라 구축한 자료이다. 2019년 11월 30일에 처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 총 네 차례 보완작업을 거쳤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21년 6월 11일에 발

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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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서명된 EUㆍ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s)까지를 포괄하는 188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provision)을 협

정문 내에 포함하는 무역협정은 113건이고, 이 중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면 2000년 이후 체결된 무역협정

은 83건이 된다. 

TAPED 데이터가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 변수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기술중립성, 전자전송 무관세, 분쟁해결 메커니즘, 

중소기업, 전자정부, 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전자인증,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지역

화, 소스코드, 망중립성,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서비스 장의 데이터 관련 

조항, 빅데이터 관련 조항, 정부조달, 일반예외 여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TAPED 데이터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비교 가능성이 높다. 전자전송 관세, 전자송장, 

데이터 관련 내용 등 무역협정 간 조항별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식

재산권에 관한 조항 비교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하위 84개 변수로 세분화되어 

있다. 둘째, 디지털 통상규범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TAPED 데이터를 구축

한 저자는 통상법 전문가로서 각 무역협정에 담긴 조항의 법적 의무(binding 

vs. non-binding)의 강도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해당 조항을 따를 법적 의무

가 없으면 ‘0’, 그 정도가 약하면 ‘1(soft)’, 조항에 담긴 표현상 중간 단계이면 

‘2(mixed)’, 법적 의무 정도가 강하면 ‘3(hard)’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

다.124) 셋째, 최근에 주목을 받는 데이터 관련 조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분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조항의 포함 여부와 법적 

124) 구속력이 없는 약한(soft) 조항을 판별하는 기준은, 예컨대 ‘recognize the importance’, ‘shall 

work towards’, ‘promote’와 같은 단어의 포함 여부이다. 강한 의무 조항을 판별하는 기준은, 

예컨대 ‘shall’과 같은 단어의 포함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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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강도,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조항 포함 여부와 법적 의무의 강도 등 

변수뿐 아니라 데이터 관련 조항을 담은 서비스 장과의 관련성 여부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 절에서는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 제정되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분석 목적상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협정문 내에 포함하는 무역협정 

113건에 한정하여 TAPED 자료를 검토한다.

2) 분석 결과

양자ㆍ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변화에 관한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intercontinental),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2000~20년 동안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 중 68건 

(60.18%)은 대륙 간에 23건(20.35%)은 아메리카 지역 국가 간에 18건(15.93%)

은 아시아 국가 간에 4건(3.54%)은 유럽지역 국가 간에 체결된 것이다. 같은 기

간 무역협정 총 113건 중 67건(59.29%)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39건

(34.51%)은 개도국 간에, 7건(6.19%)은 선진국 간에 체결되었다. 이 결과는 무역

협정이 체결된 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유사하다. 예컨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무역협정 56건 중 대륙 간에 체결된 것은 36건

(64.29%)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것도 29건(51.79%)에 달한다.

둘째,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의 체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과 데이

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 두 개만 살펴보자. 2000~10년까지 국경 간 데이터

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의무가 없는 협력 조항으로 담은 무역협정이 대부분

(51건, 89.47%)이었고,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조항을 담은 무역협정은 전무

했다. 이후 10년(2011~20년)을 2011~15년과 2016~20년 두 기간으로 분리

하여 검토하면, 2011~15년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조항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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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데이터 관련 조항과 의무 수준의 변화

(단위: 건)

전체(2000~20년) 2000~10년 2011~15년 2016~20년

무역협정 총 건수 113 57 29 27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

의무 없음 81 51 20 10

약함(soft) 11 4 7 -

중간(mixed) 8 2 1 5

강함(hard) 13 - 1 12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

의무 없음 96 57 27 12

약함(soft) 1 - - 1

중간(mixed) - - - -

강함(hard) 16 - 2 14

자료: TAPE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 의무로 규정한 무역협정이 1건 등장했고, 2016~20년 동안 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 역시 2011~15년 동안 강한 의무 조

항을 담은 무역협정은 2건에 불과했으나 2016~20년 동안에는 14건으로 늘었

다. OECD(2021)에서 발간한 Digital Trade Inventory에서는 지역무역협정

에 포함된 대표적인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조항과 관련하여 

CP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ASEAN 전자상거래 협정 제7.4조, 

EU-영국 간 무역 및 협력 협정 제6조를 들고 있다.125)

셋째,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에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적용을 의

무화하는 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0~20년 동안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협정 113건 중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에 분쟁

해결을 적용한다는 표현이 담긴 무역협정은 58건(60.18%)인데, 2000~10년

과 2011~20년 두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앞선 기간에는 디지털 무역 조항

이나 장에 분쟁해결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담은 무역협정이 29건(50.88%)이지

만, 최근 10년에 체결된 무역협정 중에는 39건(69.64%)이다. 예컨대 디지털 

125) OECD(2021),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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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디지털 무역 조항/장과 분쟁해결 적용 여부 

(단위: 건)

전체(2000~20년) 2000~10년 2011~20년

무역협정 총 건수 113 57 56

분쟁해결 미적용 45 28 17

분쟁해결 적용(강한 의무) 58 29 39

자료: TAPE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무역 장이 분쟁해결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최근 무역협정으

로는 CPTPP, EU-일본 EPA, USMCA, USJDTA, DEPA 등이 있다.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에 분쟁해결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표현을 

담은 무역협정도 있다. 2000~20년 동안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무역

협정 113건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무역협정은 11건(9.73%)에 불과한데, 2010년 

이후 체결된 무역협정만 살펴보면 중국ㆍ호주 FTA, 한국ㆍ중국 FTA, RCEP이 

해당된다,

넷째,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에 대한 일반예외(general exception)를 허

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20년 동안 디지털 무역 조

항이나 장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의 70% 정도가 일반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

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0~10년 동안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

은 무역협정이 일반예외를 포함한 경우는 30건(52.63%)이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체결된 무역협정에서는 49건(87.50%)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체

결된 27건의 무역협정(디지털 무역 장 포함)에서는 EFTAㆍ필리핀 FTA와 중

국ㆍ조지아 FTA 단 두 건을 제외하고 일반예외를 모두 인정한다.

다섯째,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을 무역협정이 미국과 EU의 방식을 

따르는 형태로 분화하여 확산한다. 2000~10년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

은 무역협정 57건 중에서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형태로 20건(35.1%)이

고,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형태로 8건(14.0%), 기타 형식으로 29건(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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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디지털 무역 조항/장과 일반예외 허용 여부

(단위: 건)

전체(2000~20년) 2000~10년 2011~20년

무역협정 총 건수 113 57 56

일반예외 미적용 34 27 7

일반예외 적용 79 30 49

자료: TAPE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9. 미국과 EU식 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단위: 건)

전체(2000~20년) 2000~10년 2011~15년 2016~20년

무역협정 총 건수 113 57 29 27

미국식 무역협정 37 20 6 11

EU식 무역협정 23 8 6 9

기타 형식의 무역협정 53 29 17 7

자료: TAPE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체결되었다. 2016~20년 디지털 무역 장을 담은 협정 27건 중 미국식 무역

협정은 11건(40.7%)이고 EU식 무역협정은 9건(33.3%)이다. 최근 5년간 디지

털 무역 장을 담은 무역협정은 2011~15년보다 EU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

나는 반면 기타 형식으로 체결하는 국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식 무역협정으로 분류되는 최근 5년간 FTA로는 CPTPP, USMCA, 

USJDTA, DEPA, 칠레ㆍ우루과이 FTA, 호주ㆍ싱가포르 FTA, 아르헨티나ㆍ칠

레 FTA, 브라질ㆍ칠레 FTA 등이 있다. EU식 무역협정으로 분류되는 최근 5년 

간 FTA로는 EUㆍ일본 EPA,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EUㆍ아르

메니아 CEPA, EUㆍ싱가포르 FTA, EUㆍUK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등이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체결된 중국ㆍ조지아 FTA, RCEP, 캐

나다ㆍ우크라이나 FTA 등은 기타 형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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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 비교

1) 미국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TPP, USMCA, USJDTA를 선택하고 KORUS

(한ㆍ미 FTA)와 비교한다.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의 위치, 공공

데이터, 인터랙티브 서비스, 사이버 안보 등에 관한 의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규

범 수준도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ㆍ미 FTA 전자상거래 장126)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제품의 관세부과 금지 규정 및 디지털 제품 간 비차별

대우를 의무 규정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노력 규정으로 둔다. 

TPP 전자상거래 장127)은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제품의 무

관세 및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및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를 새롭게 의무화했으며, 데이터 규범과 관련하여 정

당한 공공정책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달성을 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 밖에 TPP 전자상거래 장은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 금

지 의무를 포함하고 사이버 보안 협력128)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스

팸메시지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129) 트럼프 미 행정부의 TPP 탈퇴로 TPP 

협정은 발효되지 못했다. 다만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추진되고 발효된 CPTPP

에서는 미국 주도로 작성된 지식재산권, 투자 분야의 일부 조항이 동결되었으

며, 전자상거래 장 분야에서 유보된 내용은 없다.

USMCA는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정당

한 정책 목적에 따른 예외 인정 시 필요성 테스트를 추가하여 예외 범위를 축소

126) 한ㆍ미 FTA는 2012년에 발효되어 2018년 9월 24일에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2019

년 1월 1일에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전자상거래 장은 개정되지 않았다. 한ㆍ미 FTA 개정협상 결과

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18),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2) 참고.

127) 2018년 12월 31일에 발효된 CPTPP의 전자상거래 장은 TPP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동결 규정 없이 포함

되어 내용이 동일하다.

128) TPP 제14.16조.

129) TPP 제14.7조 및 제1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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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130)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와 관련하여 TPP에는 포함된 정당한 

정책 목적에 따른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USMCA는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를 포함하여 소스코드 조항을 강화했고, 인터랙티브 서비스 관련 면책 규

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USJDTA는 USMCA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USJDTA는 FTA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장이 아니라 독자적인 디지털 무역

에 관한 협정이다. USMCA는 서비스, 투자의 비합치 조치에 적용 배제를 

적용하지만, USJDTA는 모든 분야에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장벽이 없도록 한

다. USJDTA는 ICT 제품의 암호화 기술과 관련한 규정131)이나 금융서비스 공

급자에 대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건을 금지하는 규정, 안보 예외 등을 규정하

고 있다.132) 미국과 일본은 서비스ㆍ투자 협상이 진행 중으로,133) 미개방서비

스 분야 및 비합치 조치 등의 적용배제와 관련한 향후 논의가 남아 있다. 현재

의 USJDTA 조문만 놓고 보면 미개방서비스 분야를 불문하고 USJDTA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4)

130) 제19.11조 제1항에 위반되더라도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정보의 이전을 더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USMCA 제19.11조 제2항.

131) USJDTA 제21조, CPTPP 부속서 8-B Sec.A 및 USMCA 제12장 분야별 부속서 12-C에서 ICT 제품의 

암호화 기술과 관련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132) USJDTA는 CPTPP 및 USMCA 내의 여타 장 또는 부속서에 존재하던 것을 USJDTA라는 독자적인 조약이 

체결되면서 모두 취합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주형(2019), p. 159.

133) 일본은 TPR 회기 때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USJTA와 USJTDA)와 FTA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추후의 서비스와 규범의 2단계 무역협상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134) USTR은 전 분야에 대해서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 이전을 의무화한 점을 USJDTA의 홍보 포인트로 삼는다. 

USTR(2019), “Fact Sheet on U.S.-Japan Trade Agree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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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미국이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구분

KORUS 

전자상거래

(Ch.15) 9개 조

CPTPP 

전자상거래

(Ch.14) 18개 조

USMCA 

디지털 무역

(Ch.19) 18개 조

USJDTA

22개 조

전자상

거래

원활화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X

O

(제14.5조)

O

(제19.5조)

O

(제9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O

(제15.4조)

O

(제14.6조)

O

(제19.6조)

O

(제10조)

종이 없는 무역
O-노력 조항 

(제15.6조)

O-노력 조항 

(제14.9조)

O-노력 조항 

(제19.9조)
X

개방과 

전자상

거래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O

(제15.3.2조)

O

(제14.4조)

O

(제19.4조)

O

(제8조)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면제

X X
O

(제19.17조)

O

(제18조)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O-노력 조항

(제15.8조)

O

(제14.11조)

O

(제19.11조)

O

(제11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
X

O

(제14.13조)

O

(제19.12조)

O

(제12조)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컴퓨팅 설비의 

위치

X X

X

(단, 금융서비스 

제17.18조)

 O

(제13조)

디지털 제품에 

관세 부과 금지

O

(제15.3.1조)

O

(제14.3조)

O

(제19.3조)

O

(제7조)

공공데이터 개방 X X
O-노력 조항

(제19.18조)

O-노력 조항

(제20조)

신뢰와 

전자상

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O-노력 조항

(제15.5조)

O

(제14.7조)

O

(제19.7조)

O

(제14조)

스팸메시지 X
O

(제14.14조)

O

(제19.13조)

O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X-중요성 인정

(제15.8조)

O

(제14.8조)

O

(제19.8조)

O

(제15조)

소스코드 X
O

(제14.17조)

O 

(제19.16조)

O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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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계속

구분

KORUS 

전자상거래

(Ch.15) 9개 조

CPTPP 

전자상거래

(Ch.14) 18개 조

USMCA 

디지털 무역

(Ch.19) 18개 조

USJDTA

22개 조

신뢰와 

전자상

거래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X

X

(단, 부속서 

8-B Sec.A에 

포함)

X

(단, 제12장 

분야별 부속서 

12-C에 포함)

 O

(제21조)

공통

이슈
사이버안보 협력 X

O

(제14.16조)

O

(제19.15조)

O

(제19조)

기타 정의, 범위

O

(제15.1조, 

제15.9조)

O

(제14.1조, 

제14.2조)

O

(제19.1조, 

제19.2조)

O

(제1조, 제2조)

주: 1) ‘X’는 해당 장/협정에서 해당 조항 불포함, ‘O’는 해당 장/협정에서 해당 조항 포함.
주: 2) KORUS(타결: 2007. 4. 2, 발효: 2012. 3. 15, 개정의정서 발효: 2019. 1. 1); CPTPP(TPP 타결: 2015. 10. 5, 

발효: 2018. 12. 30); USMCA 제19장 디지털 무역(타결: 2018. 10. 1135); 발효: 2020. 7. 1), USJDTA(서명: 
2019. 10. 7, 발효: 2020. 1. 1).

자료: KORUS; CPTPP; USMCA; USJDTA 협정문을 토대로 INF/ECOM/62/Rev.1(비공개 자료) 문서에서 사용된 분류 
형식에 따라 저자 정리.

2) EU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으로는 EUㆍ싱가포르 FTA, EUㆍ베트남 FTA, EUㆍ

캐나다 CETA, EUㆍ일본 EPA를 선택한다. EUㆍ캐나다 CETA를 제외하면, 

전자상거래를 별도의 장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무역, 투자자유화 및 전자상거

래 장 내의 하위 절로 둔다는 형식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EUㆍ일본 EPA 전자상거래 조항은 총 12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범의 개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Uㆍ일본 EPA 전자상거래 조항의 적용 범위는 전자

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상당히 광범위하나 게임서비스, 

방송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공증 및 공증유사 서비스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

된다. EUㆍ일본 EPA는 기존의 EU가 맺어 온 FTA와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르다. 첫째, 스팸메시지 수신방지 및 수신에 있어 사전 동의 요구에 대한 조치 

135) USMCA 수정안은 2019년 12월 10일에 타결되었으나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에서 변동

되지 않았는바, 디지털 무역 장을 포함한 원 타결일인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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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또는 유지 등의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

드의 이전 또는 접근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한 의무 규정이다(may 

not require). 셋째, EUㆍ일본 EPA는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국경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기로 약속한다.

EUㆍ일본 EPA, EUㆍ캐나다 CETA, EUㆍ싱가포르 FTA, EUㆍ베트남 FTA

는 모두 전자적 전송에 관세 부과 금지 규정을 포함하나,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의무 규정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표 3-11. EU가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구분

EUㆍ싱가포르 

FTA 

(Ch.8 Sec. F) 

5개 조

EUㆍ베트남 

FTA

(Ch.8 Sec. F) 

3개 조 

EUㆍ캐나다 

CETA

(Ch.16) 

7개 조

EUㆍ일본 EPA

(Ch.8 Sec. F) 

12개 조

전자

상거래

원활화 

전자계약 X X X
○

(제8.76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

(제8.60조)

X-대화 

(제8.52조)

X-대화

(제16.6조)

○

(제8.77조)

개방과 

전자

상거래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X X X X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X-대화 

(제8.61조)

X-대화 

(제8.52조)

X-대화

(제16.6조)
X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X X X

○-발효 후 3년 

내 재논의

(제8.81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
X X X X

전자적 전송에 

관세 부과 금지

○

(제8.58조)

○

(제8.51조)

○

(제16.3조)

○

(제8.72조)

공공데이터 X X X X



142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표 3-11. 계속

구분

EUㆍ싱가포르 

FTA 

(Ch.8 Sec. F) 

5개 조

EUㆍ베트남 

FTA

(Ch.8 Sec. F) 

3개 조 

EUㆍ캐나다 

CETA

(Ch.16) 

7개 조

EUㆍ일본 EPA

(Ch.8 Sec. F) 

12개 조

신뢰와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X-대화 

(제8.61조)

X-대화 

(제8.52조)

X-대화

(제16.6조)

○ - 중요성 

인정, 대화

(제8.78조, 

제8.80조)

스팸메시지
X-대화 

(제8.61조)

X-대화 

(제8.52조)

X-대화

(제16.6조)

○

(제8.79조, 

대화-제8.80조)

개인정보 보호 X X
○

(제16.4조)

○-중요성 인정

(제8.78조)

소스코드 X X X
○-약한 의무

(제8.73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X X X X

공통

이슈
사이버 안보 X X X

X-대화

(제8.80조)

기타 정의 X X
○

(제16.1조) 

○

(제8.71조)

기타 

범위
○

(제8.59조)
X

○

(제16.2조)

○

(제8.70조)

다른 장과의 관계 X X
○

(제16.6조)

○

(제8.70조)

목적 및 원칙
○

(제8.57조)

○

(제8.50조)

○

(제16.2조,

제16.5조)

○

(제8.70조)

주: 1) ‘X’는 해당 장/협정에서 해당 조항 불포함, ‘O’는 해당 장/협정에서 해당 조항 포함.
주: 2) EUㆍ싱가포르 FTA(타결: 2014. 10. 17, 서명: 2018. 10. 19, 발효: 2019. 2. 13), EUㆍ베트남 FTA(타결: 

2015. 8. 4, 서명: 2019. 6. 30, 발효: 2020. 8. 1), EUㆍ캐나다 CETA(타결: 2016. 10, 서명: 2016. 10. 
30, 잠정적용: 2017. 9. 21), EUㆍ일본 EPA(타결: 2017. 12. 8, 서명: 2018. 7. 17, 발효: 2019. 2. 1).

자료: EUㆍ싱가포르 FTA, EUㆍ베트남 FTA, EUㆍ캐나다 CETA, EUㆍ일본 EPA 협정문을 토대로 INF/ECOM/62/Rev.1
(비공개 자료) 문서에서 사용된 분류 형식에 따라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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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중국이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조항 비교

구분
한ㆍ중 FTA

(Ch.13) 9개 조 

중ㆍ호주 FTA

(Ch.12) 11개 조

RCEP

(Ch.12) 17개 조

전자상

거래

원활화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X

○

(제12.5조)

○

(제12.10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

(제13.4조)

○

(제12.6조)

○

(제12.6조)

종이 없는 무역
○

(제13.6조)

○

(제12.9조)

○

(제12.5조)

개방과 

전자상

거래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X X

X-대화 시 고려

(제12.15조)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X X X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X X

○-자기결정 예외

(제12.15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
X X

○-자기결정 예외

(제12.14조)

3) 중국

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는 중국ㆍ호주 FTA, RCEP을 골랐고 한ㆍ중 

FTA와 비교하며, 중국이 2021년 9월에 가입 신청을 한 CPTPP와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발효 예정인 RCEP의 비교 검토를 추가한다. 

한ㆍ중 FTA 전자상거래 장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미부과 관행 유지를 포함한다. 다른 장과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

합치 한도 내에서 다른 장이 우선하며 FTA 분쟁해결의 비적용을 규정한다. 

중국ㆍ호주 FTA 전자상거래 장은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조항, 소비자 보호 조항 및 투명성 조항이 추가되었다. RCEP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조

항 및 스팸메시지, 사이버 안보 협력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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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계속

구분
한ㆍ중 FTA

(Ch.13) 9개 조 

중ㆍ호주 FTA

(Ch.12) 11개 조

RCEP

(Ch.12) 17개 조

개방과 

전자상

거래

전자적 전송에 

관세 미부과 관행 

유지 

○

(제13.3조)

○

(제12.3조)

○

(제12.11조)

공공데이터 X X X

신뢰와 

전자상

거래 

소비자 보호 X
○

(제12.7조)

○

(제12.7조)

스팸메시지 X X
○

(제12.9조)

개인정보 보호
○

(제13.5조)

○

(제12.8조)

○

(제12.8조)

소스코드 X X
X-대화 시 고려

(제12.15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X X X

공통

이슈

투명성 X
○

(제12.4조)

○

(제12.12조)

전자상거래 협력
○

(제13.7조)

○

(제12.10조)

○

(제12.4조)

사이버 안보 X X
○

(제12.13조)

기타 

정의
○

(제13.8조)

○

(제12.2조)

○

(제12.1조)

원칙 및 목적
○

(제13.1조)

○

(제12.1조)

○

(제12.2조)

범위 X X
○

(제12.3조)

다른 장과의 관계
○-다른 장 우선

(제13.2조)
X X

분쟁해결
○-비적용

(제13.9조)

○-비적용

(제12.11조)

○-비적용

(제12.17조)

주: 1) ‘X’는 해당 장/협정에서 해당 조항 불포함, ‘O’는 해당 장/협정에서 해당 조항 포함.
   2) 한ㆍ중 FTA(타결: 2014. 11. 10, 서명: 2015. 6. 1, 발효: 2015. 12. 20); 중ㆍ호주 FTA(타결: 2014. 11. 17, 

서명: 2015. 6. 17, 발효: 2015. 12. 20); RCEP(타결: 2019. 11. 4, 서명: 2020. 11. 15, 발효 전).
자료: 한ㆍ중 FTA; 중ㆍ호주 FTA; RCEP 협정문을 토대로 INF/ECOM/62/Rev.1(비공개 자료) 문서에서 사용된 분류 형식에 

따라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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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CPTPP와 RCEP의 전자상거래 규범 비교

구분 CPTPP 전자상거래(Ch.14) RCEP 전자상거래(Ch.12)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O

(제14.5조)

O

(제12.10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O

(제14.6조)

O

(제12.6조)

종이 없는 무역
O

(제14.9조)

O

(제12.5조)

개방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O

(제14.4조)

X-대화 시 고려

(제12.15조)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X X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O

(제14.11조)

O-자기결정 예외

(제12.15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
O

(제14.13조)

O-자기결정 예외

(제12.14조)

전자전송물에 관세 미부과
O-영구적 무관세

(제14.3조)

O-현행 유지

(제12.11조)

공공데이터 개방 X X

RCEP에는 CPTPP 회원 7개국이 포함되어 있어136) 외견상 CPTPP 전자상

거래 장의 데이터 규범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차이점이 식

별된다. 첫째, RCEP 전자상거래 장은 CPTPP와는 달리 FTA 분쟁해결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137) 둘째, CPTPP에는 포함된 소스코드, 디지털 제품의 비차

별대우 등의 민감한 규정은 RCE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같은 규정은 CPTPP 협정에 포함된 규정

을 변형하여 포함되었다. 국가가 자체적으로 예외 적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

하므로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136)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를 말한다.

137) RCEP 제12.17조는 전자상거래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RCEP 제19장(분쟁해

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FTA 분쟁해결의 적용이 배제된다. 단, RCEP 제20.8조

(일반 검토)에 따라 이는 검토될 수 있으며, 검토 완료 후 제19장은 그 적용에 합의한 당사자들 간 전자

상거래 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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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계속

구분 CPTPP 전자상거래(Ch.14) RCEP 전자상거래(Ch.12)

신뢰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O

(제14.7조)

O

(제12.7조)

스팸메시지
O

(제14.14조)

O

(제12.9조)

개인정보 보호
O

(제14.8조)

O

(제12.8조)

소스코드 
O

(제14.17조)

X-대화 시 고려

(제12.15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X

(단, 부속서 8-B Sec.A에 

포함)

X

공통 이슈 사이버 보안 협력
O

(제14.16조)

O

(제12.13조)

기타

정의, 범위
O

(제14.1조, 14.2조)

O

(제12.1조, 12.3조)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적용

(제14.18조)

비적용

(제12.17조)

자료: CPTPP; RCEP 협정문을 토대로 INF/ECOM/62/Rev.1(비공개 자료) 문서에서 사용된 분류 형식에 따라 저자 정리.

RCEP 제12.15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는 제2항에서 “당

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인(covered person)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도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a)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138) 또는 (b) 당사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

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

정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조치의 판단에는 자기결정(self-judging) 조항을 포함

하고 있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 또는 안보예외 등으로 인정받기 쉽다. 특히 안보예외

에서는 다른 당사국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138)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

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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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CPTPP와 RCEP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정 비교 

CPTPP 전자상거래 제14.11조 RCEP 전자상거래 제12.15조

1.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의한 정

보 이전과 관련하여 자국의(its own) 규제 요

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1. 당사국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인의 사업의 행위를 위한 

활동일 때,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

함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shall).

2.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

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

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a)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a)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제2항과 불

합치하는 모든 조치. 다만, 그 조치가 자

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

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b) 목적을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정보의 

이전을 더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b)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

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국들에 의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료: CPTPP 전자상거래 장 및 RCEP 전자상거래 장의 관련 조항 저자 번역ㆍ정리(밑줄 및 굵은 글씨는 저자 표시).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RCEP 제12.1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

에게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도

록 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a)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139) 또는 (b) 당사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

호를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에 대한 내용은 제12.15조와 동일하다.

139)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

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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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CPTPP와 RCEP의 컴퓨터 설비의 위치 규정 비교

CPTPP 전자상거래 제14.13조 RCEP 전자상거래 제12.14조

1.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과 기밀성

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

비의 사용에 관한 자신만의(its own) 규제 요

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

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관한 자신만의 조치

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

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당

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당사자

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

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

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

을 수 없지만

   (a)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b) 목적을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의 제한을 부과하

여서는 안 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

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a)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제2항과 불

합치하는 모든 조치. 다만, 그 조치가 자

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

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b) 당사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

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국들에 의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료: CPTPP 전자상거래 장 및 RCEP 전자상거래 장의 관련 조항 저자 번역ㆍ정리(밑줄 및 굵은 글씨는 저자 표시).

넷째, CPTPP는 당사국 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에 관세 부과를 금지하나, RCEP은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의 관행, 즉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관한 ｢2017년 12월 13일 세계무역기구 각

료회의 결정(WT/MIN(17)/65)｣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중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 신청을 한 것에 이어 2021년 11월

에는 DEPA 가입 신청을 하였다. DEPA 가입 신청은 CPTPP와 일정 부분 유사

한 전자상거래 규범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CPTPP 가입을 용이하게 하

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RCEP과 CPTPP의 전



제3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 149

자상거래 규범 수준에 차이가 있어 중국의 국내법에서의 데이터 규제가 이에 

합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

1) DE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은 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추진한 디지털 무역협정이

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2020년 6월 12일에 온라인으로 DEPA를 서

명했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2021년 1월 7일에 DEPA를 발효했으나 칠레

는 DEP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2020년 12월에 

DEPA 가입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2021년 2월에는 공식적으로 가입을 위

한 탐색적 논의를 개시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0월부터 DEPA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으며, 중국도 2021년 11월 DEPA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DEPA는 디지털 경제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모듈’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으로, 통상의 FTA 전자상거래 장

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

는 조치에 적용”되나140) DEPA의 적용 범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영향

을 주는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로 전자상거래, 국경 간 데이

터 이전 같은 디지털 무역 규범뿐 아니라 인공지능, 핀테크와 같은 디지털 경제 

전반의 신기술 및 협력 이슈를 협정에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DEPA 협정문은 서문, 총 16개 모듈 72개 조항(제14장 부속서 조항 포함 시 

95개 조항)이 포함된 본문, 부속서로 구성된다. CPTPP 전자상거래 장을 기초

140) 예를 들어 USMCA 제19.2조 제2항은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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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된 DEPA 협정문은 국경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터 설비 지역화 

요구 금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의 

조항을 포함하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조항은 없다. 부속서 14-A는 모듈

14의 범위에 있어 중개 및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모듈 14(분쟁해결)는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제3.3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제3.4조), 전자적 수

단을 통한 국경 간 정보 이전(제4.3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제4.4조)에 대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에 대한 양해로, 위의 네 가지 조항에 

대해 이 협정하에서 당사국 간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출하지 않음을 양해

로 명시한다. DEPA는 미개방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관련 의무가 적용될 경

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와 관련한 권리의무 발생을 막고 분쟁

해결의 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6. DEPA 협정문의 구조

그룹화 모듈 내용 세부 조항

- 서문 -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표준의 역할 인정, 

포용적인 경제성장 촉진에 있어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 인정 등

일반 1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범위(1.1), 다른 협정과의 관계(1.2), 일반 정의(1.3)

전자

상거래 

원활화

2
비즈니스 및 무역 

촉진

정의(2.1), 종이 없는 무역(2.2),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2.3), 

물류(2.4), 전자송장(2.5), 특송화물(2.6), 전자결제(2.7)

개방과 

전자상거래 

3
디지털 제품의 

대우 관련 이슈

정의(3.1), 관세(3.2),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3.3), 암호

를 사용하는 ICT 제품(3.4)

4 데이터 이슈
정의(4.1), 개인정보 보호(4.2),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4.3), 컴퓨팅 설비의 위치(4.4)

신뢰와 

전자

상거래 

5 더 넓은 신뢰 환경 사이버보안 협력(5.1), 온라인 안전 및 보안(5.2) 

6
기업과 소비자 

신뢰

정의(6.1), 스팸메시지(6.2), 온라인 소비자 보호(6.3), 인터

넷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원칙(6.4)

혁신 분야

협력

7 디지털 아이덴티티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노력(7.1) 

8
최신 트렌드 및 

기술

금융 기술협력(8.1), 인공지능(8.2), 정부조달(8.3), 경쟁정책 

협력(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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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6. 계속

그룹화 모듈 내용 세부 조항

혁신 분야

협력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정의(9.1), 목적(9.2), 공공도메인(9.3), 데이터 혁신(9.4) 공

공데이터 개방(9.5)

공평한 

디지털 

무역

기회 제공

10 중소기업 협력

일반 원칙(10.1),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기회 증진을 위한 협력(10.2), 정보공유(10.3),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10.4)

11 디지털 포용
토착민, 여성, 농촌인구, 낮은 사회경제집단 접근성 향상 등 

디지털 포용 관련 문제 협력(11.1) 

절차 사항 

12
공동위원회와 

접촉선

공동위원회 설치(12.1), 위원회 기능(12.2), 의사결정(12.3),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12.4), 협력 및 협정이행(12.5), 접

촉선(12.6)

13 투명성
정의(13.1), 공표(13.2), 행정절차(13.3), 검토 및 이의신청

(13.4), 통보 및 정보제공(13.5)

14

분쟁해결
정의(14.1), 목적(14.2), 범위(14.3), 주선 및 조정(14.4), 

중개(14.5), 중재(14.6), 포럼 선택(14.7)

부속서 14-A

모듈 14의 범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에 대한 적용 배제(14A.1)

부속서 14-B

중개절차

정보 요청(14B.1), 중개절차의 개시(14B.2), 중개자 선택

(14B.3), 중개절차의 규칙(14B.4), 상호합의한 해결책의 이

행(14B.5), 시간 제한(14B.6), 기밀성(14B.7), 비용(14B.8)

부속서 14-C

중재절차

협의(14C.1), 중재 재판소의 임명(14C.2), 심리기준(14C.3), 중

재 재판소의 구성(14C.4), 중재자의 자격(14C.5), 중재 재판소의 

기능(14C.6), 제3국 참여(14C.7), 전문가의 역할(14C.8), 유예 

및 절차의 종료(14C.9), 초기 보고서(14C.10), 최종 보고서

(14C.11), 최종보고서의 이행(14C.12), 불이행 시 보상 및 이익의 

중단(14C.13), 이행 검토(14C.14)

절차 사항 

15 예외

일반적 예외(15.1), 안보 예외(15.2), 와이탕기(Waitangi) 

조약(15.3), 건전성 예외 및 통화, 환율 정책 예외(15.4), 조

세 예외(15.5), 국제수지 균형 세이프가드 조치(15.6)

16 최종 조항

기탁소(16.1), 발효(16.2), 개정(16.3), 가입(16.4), 탈퇴(16.5), 

정보 공개(16.6), 기밀성(16.7), 부속서 및 주석(16.8), 전자서명

(16.9)

- 부속서 협정에 대한 양해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은 이 협정하에서 당사국 

간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출하지 않음(부속서 1)

자료: DEPA 협정문(2020. 6)을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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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는 CPTPP 플러스(+) 조항으로 디지털 신분증(ID), 핀테크, AI, 정부

조달, 경쟁정책 협력, 데이터 혁신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 이슈를 포함한다. 디

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중소기업

을 위한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의 공평한 디지털 무역 기회 제공도 다룬다. 

DEPA 참여국은 미래 지향적인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모듈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DEPA는 제7.1조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각 지역 간의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공동 표준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또는 유

지, 디지털 신분증 정책 및 규정, 기술적 구현 및 보안 표준 및 사용자 채택과 

관련한 모범 사례 공유 등에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핀테크 분야에서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금융 분야 또는 비즈니스의 핀테크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갈 것,141) AI 분야에서 믿을 만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

을 위한 윤리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142)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정부조달 절차,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

가 기존 및 미래 정부 조달 약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한 협력 

활동을 할 것,143) 경쟁 정책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정책의 발전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쟁의 촉진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및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이슈에 대해 협력할 것을 규정한다.144)

한국은 DEPA 가입 절차를 개시했다. AI 연구개발과 유연한 정책 환경, AI 

안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OECD AI 권고안145)이 2019년 5월에 채택ㆍ공

표된 후 한국도 2020년 12월에 ‘AI 윤리 기준’146)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마련

141) DEPA 제8.1조.

142) DEPA 제8.2조.

143) DEPA 제8.3조.

144) DEPA 제8.4조.

145) OECD,  Legal Instruments(2019. 5. 2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8).

1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a. 12. 22),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AI) 윤리기준｣ 마련｣(검색일: 2021. 8.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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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윤리 기준은 ‘사람 중심의 AI’가 핵심 키워드이다. 기술 오용과 데이터 편향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술과 사회변

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147)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148)을 마련하여, AI를 통한 신용평가ㆍ대출심사, 자산관리 및 

고객상담 등에 있어 금융권 AI 활성화 및 AI 금융서비스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149)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한국은 2023년까지 연간 100조 원 이상 거래

되는 나라장터를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블록체인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

을 적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이용 편의성과 조달행정의 투명ㆍ공정

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을 발표했다.150)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장

은 네트워크 효과 및 교차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플랫폼이 독점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 분할, 다른 경쟁자 라이선스 발급 등의 기존 

독과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활용이 어렵고 관련 시장을 명확히 규정하기도 어

려우며, 다국적 기업의 플랫폼의 경우 정보 수집 및 집행 등에서도 용이하지 않

은 측면이 있다. DEPA 가입을 계기로 플랫폼의 독점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SADEA

싱가포르ㆍ호주 DEA(SADEA)는 2020년 12월 8일에 발효되었는데, 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DEPA와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며, 39개 조항으로 구성

된다. 전자결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공공데이터, 데이터 

현지화 금지, 중소기업 협력 등을 포함한다. DEPA와 달리 호주ㆍ싱가포르 

147) ｢‘한국판 AI 윤리기준’ 10대 원칙 담았다｣(2020. 1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8).

148)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 7. 8),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검색일: 2021. 8. 18) 참고.

1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1. 7. 8), ｢금융 AI 가이드라인 나왔다…3중 내부통

제 장치 마련｣,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8).

150) 조달청 온라인 보도자료(2020. 10. 30), ｢조달청, ‘디지털조달’로 디지털 전환시대 적극 대응｣(검색

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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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팅 설비 위치 조항의 적용범위를 ‘금융’ 분

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보호를 강화하고 해저케이블 설치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151) 호주와 싱가포르는 DEA 체결을 계기로 데이터, AI 기술, 

무역 원활화, 디지털 ID, 데이터 혁신, 농산물의 전자인증, 전자송장, 개인정보 

보호 등의 분야에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호주ㆍ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 장은 양국이 체결한 DEA로 대체된다. 전

자상거래 장의 규범을 고려하여 기존 호주ㆍ싱가포르 FTA 서비스 양허의 일정 

부분이 수정되면서,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제6조),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

경 간 정보 이전(제23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제24조, 금융서비스: 제25조)에 

대한 의무는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장상 유보 목록 및 비합치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제2.3조152)).

151) DEA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MTI(싱가포르 무역산업부), “Singapore-Australia Digital Economy 

Agreement(SADE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0) 참고.

152) DEA Article 2(scope)

         3. Articles 6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23 (Cross-Border Tra

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4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25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for Financial Services) shall not apply to a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is not subject to an obligation in Chapters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8 (Investment) or 9 (Financial Services) by reason of:

         (a) Article 7 (Reservations) of Chapter 7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rticle 11 

(Reservations) of Chapter 8 (Investment) or Article 10 (Non-Conforming Measures) of 

Chapter 9 (Financial Services); or 

        (b) any exception that is applicable to that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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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변화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한국의 정책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다룬다.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디지털 경제정책과의 연계성, 디

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통상법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가. 방향과 단기 전략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담긴 정부의 공식 정책

문건이나 발표 자료는 따로 없다. 다만 2021년 1월에 발표된 ‘K-뉴딜 글로벌

화 전략’과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대강 확인할 수 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그린ㆍ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

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 ‘디지털 신경제질서 주도권 확보’라는 추진과제가 확인된

다.153) 다자ㆍ양자 차원의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논의를 통해 글로

벌 신질서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대비’이다.154) 코로나19 팬

데믹의 여파로 대외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경제 추진

153)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c. 1. 13),｢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ㆍ디지털 시장 

선점｣, p. 1, p. 6(검색일: 2021. 5. 27); 관계부처 합동(2021a), p. 1.

154) 관계부처 합동(2021b),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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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2019년에 산

업부가 발표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155) 내용과 유사하다. 2019년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을 살펴보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와 동일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 대응’을 첫 번째 추진방향

으로 꼽는다. 다음으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거대 글로벌 플랫

폼과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글로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디지털 권리침

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한다. 다자ㆍ양자 통

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 지원과 국내 제도 선진화도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에 포함하고 있다.156)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국내 정책에 국한

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

은 2019년 1월에 발표된 이후 내용이 추가되거나 최신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한국의 ‘단

기’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2021년 대외경제

정책 추진전략’은 공통으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를 포함한다. 협상 참여

를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다는 것이다. 

둘째, 양자ㆍ지역 차원의 무역협정 체결과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이다. 한국

은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자ㆍ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ㆍ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개시했고(2020년 6월 22일), 의견

155)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b. 1. 15),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 디

지털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pp. 5~11(검색일: 2021. 5. 24). 

156) 위의 자료,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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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2020년 11월 24일). 한ㆍ싱 DPA 협상은 한국

이 체결할 최초의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기존 디지털 무역규범 이외에 디

지털 ID, 인공지능(AI),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협

력 조항을 포괄한다.157) 또한 한국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칠레 3국 간 디지털경제동

반자협정(DEPA, 2021년 1월 발효)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연내에 

DEPA 가입 협상 개시를 목표로 DEPA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

최(2021년 5월 11일)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DEPA는 국경 간 정보이전 

보장,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CPTPP 수준의 디지털 규범을 지향하고, 

디지털 ID, AI, 핀테크, 공공데이터, 데이터 혁신 등 디지털 이슈 관련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다. 향후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 회원국이 확대되고, DEPA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협정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158) 

한편 한국은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RCEP159) 협정

을 타결했다(2020년 11월 15일). RCEP은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서 한ㆍ아

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데이터 이

동 자유화와 서버 현지화 금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도입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경제질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자협력 논의를 적극 

주도하고, 양자ㆍ다자 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제사회에서 

AI 윤리 논의를 선도한다는 내용과 한ㆍ싱 DPA 계기로 AI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세부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나 

157)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g. 6. 22),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와 체결한다: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 p. 2(검색일: 2021. 5. 24).

158)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아태지역의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며, 이 협

정의 출발점으로 DEPA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U.S.-Asia Digital Pact Held 

up by Squabble among Biden Officials”(2021. 7.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8).

159) 2012년에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8년가량 이어진 협상을 종료한 것이며, RCEP 협정은 무역 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와 CPTPP보다 규모

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f. 11. 13),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 최종 서명｣, pp. 1~2(검색일: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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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에 대비하여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교역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또한 기술된다.160) 여기서는 디지털 통

상정책 추진전략을 식별할 수 있는, 정부가 발표한 ‘무역 디지털 전환’과 ‘디지

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1) 무역 디지털 전환

정부가 발표한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은 상품 중심의 디지털 통상정책이

다.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무역구조 혁신으로 무역규모 2조 달러, 수출기

업 20만 개 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정책 추진과제가 디지털 전환을 통

한 수출, 무역 확대에 집중된다.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디지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세부 

추진과제에 잘 나타난다.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3대 

B2B 플랫폼(바이코리아,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을 기능적으로 통합하

여 2025년까지 100억 달러 온라인 수출 달성, 세계 5위 이내 플랫폼으로 육성하

고,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에 3대 B2B 플랫폼 한국관을 구축하여 온

라인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

팅 추진에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오프라인 전시관과 연계

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시회 역량을 확보하며,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출

지원시스템을 전면 디지털 무역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자무역, 전

자통관, 무역 디지털화에 맞춘 국제 표준ㆍ인증제도 정립, 디지털 물류 인프라 확

충, 디지털 연구개발과 인력지원 강화,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과 디지털 무역통

계 정비, 기업 애로사항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운다.161)

160) 관계부처 합동(2021b),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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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정책인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불분명하다.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자통관, 

디지털 무역 관련 법과 디지털 무역통계 정비 등 디지털 통상정책과 관련된 정

책이 포함되지만, 디지털 통상규범과 연계된 전략과 과제는 찾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상정책이나 중견기업 혁신 

관련 부처이고 디지털 통상 관련 부처는 포함되지 않는다.162) 

2)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163)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산업정책이다. 그럼에도 추후 살펴

볼 디지털 경제정책과 달리, 이 정책은 디지털 통상 부문을 강조한다는 측면에

서 주목할 만하다. 정책의 실행 전략으로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제적 논의에 선제적 대응’을 포함하며, 추진과제로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통상전략 추진’이 제시된다. 세부 추진방안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주

도적인 참여와 디지털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들과 양자 디지털 통상협상 체

결 확대,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와 데이터 국제표준 등에 선제적 대응 등을 포함

한다. 이는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

제적 대비’라는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산업데이

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한 디지털 통상규범 등 데이터 통상 교육과정 운영,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

161) 관계부처 합동(2020b), pp. 9~35.

162) 담당부처는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정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담당부처를 말한다. 물론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되었고 각 추진과제에 따른 소관부처가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처음 정책을 제안한 보도자료에 

명시된 부처를 담당부처로 둔다.

163)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ㆍAI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공급망 전반에 접목하여 산업생태계를 혁신하

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개발ㆍ생산ㆍ물류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산업데이

터를 활용하는 점에서 단순 개인정보 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산업 공급망과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으로 개별기업 생산공정 자동화와는 구분된다. 관계부처 합동(2020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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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국가 간 데이터 교류 활용 촉진,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발굴 등도 디지털 통

상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이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산업 전반에 데이터ㆍ망ㆍAI 기술을 접

목하여 산업 혁신을 이루고, 세계 4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산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주목한다. 

따라서 산업 데이터ㆍAI 활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

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업계 수요를 고려한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대, 개

인ㆍ공공ㆍ사업 데이터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 통관ㆍ물류 등 수출 전 단계

의 디지털화 추진 등이 있다.164) 

나. 디지털 경제정책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무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은 디지털 통상

정책과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디지털 경제정책인 디지털 뉴딜을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 4-1. 디지털 뉴딜 관련 정책 비교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 뉴딜 1.0 디지털 뉴딜 2.0

도입

시기
2018년 6월 2019년 1월 2020년 7월 2021년 7월

비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목표 -

데이터ㆍAI 경제 

선도국가 도약(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 -

164) 관계부처 합동(2020a), pp.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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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계속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 뉴딜 1.0 디지털 뉴딜 2.0

정책

방향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혁

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

형, 글로벌 스탠더드 지

향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

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지역ㆍ전 산업으로 디

지털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

출ㆍ신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

전략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

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조성

데이터(생산, 유통, 활용)

와 AI(인프라, 기술, 기업) 

융합

디지털 뉴딜을 강력 추

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 병

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

자를 유도ㆍ촉진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초

기 구심점으로 활용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

ㆍ사회 전반으로 확산

추진

과제

데이터 이동권 확립, 개

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양질의 데이터 구축ㆍ개

방, 데이터 저장ㆍ유통 

활성화, 데이터 분석ㆍ

활용 확산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

보, 미래수요 대응 전문

인력 확충, 빅데이터 전

문기업 성장 지원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

기 활성화(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양질의 데

이터 유통기반 구축, 개

인ㆍ기업ㆍ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AI 허브 구

축, AI 기술력 제고, AI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ㆍAI 융합 촉진

(AI 융합클러스트 조성, 

사회적ㆍ산업적 수요 확

산, 제도적ㆍ인적 융합)

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생태계 강화(데이터 구

축ㆍ개방ㆍ활용, 전산업 

5GㆍAI 융합 확산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

환(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온라인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스마트 

의료, 원격근무 확산 등)

SOC 디지털화(국가 핵

심인프라 디지털화, 도

시ㆍ산단ㆍ공간 디지털 

혁신 등)

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생태계 강화(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과 가명정보 

활용 지원, 5GㆍAI 융합 

확산 등)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디지

털 기반 비대면 교육ㆍ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메타

버스 산업생태계 조성 지

원,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육성 등)

SOC 디지털화 (도로ㆍ철

도 등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단

의 공간 디지털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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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계속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 뉴딜 1.0 디지털 뉴딜 2.0

디지

털 

통상 

관련 

추진

과제

[디지털 통상규범정책]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 개인정보 제도화, 법 

개정 추진(개인정보 범

위 명확화, 비식별조치 

법제화, 사전동의제도 

개선)

∙ EU GDPR 대응 가이

드라인 마련 및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

유망 데이터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디지털 통상규범정책]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데

이터 이동권 보장) 개정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강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디지털 통상규범정책]

없음

[디지털 통상정책]

비대면 산업 육성(교육ㆍ

의료ㆍ원격근무 등에 비

대면 서비스 도입ㆍ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

스 지원)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디지털 통상규범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

로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기반 마련

가명정보 활용 지원

디지털경제전환 3법 제정 

추진

[디지털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온

라인 비즈니스 지원 비대

면 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담당

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기부 융합신산업과

과기부 정책총괄과

과기부 융합신산업과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인공지능정책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과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과기부 디지털뉴딜지원과

교육부 기획담당관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중기부 제조혁신정책과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a. 6. 25), ｢데이터 전략 발표로 4차 산업혁명 DㆍNㆍA 완성｣(검색일: 
2021.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1. 15), ｢과기정통부, 데이터ㆍ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의 
이정표 제시｣(검색일: 2021.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b. 7. 23),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검색일: 2021. 8. 17); 관계부처 합동(2018; 2019b; 2020c; 2021c)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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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2019년 1월에 발표된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에 코로

나19가 가져온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을 새롭게 추가한 정책이다(표 4-1, 부

록 표 5 참고).165)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166)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개인정보 범위 명

확화, 비식별조치 법제화, 사전동의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에서는 가명정보 정의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이 포

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EU GDPR｣에 대응하기 위

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전략도 포함

된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하고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뉴

딜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조 2,000억 원(국비 44조 8,000억 원)을 투자

하고, 일자리 90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167)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와 AI의 융합

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과 매우 유사하다. 디지

털 뉴딜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과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은 ‘데이터 댐’이

라는 명칭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 산업 5G 이동통신ㆍAI 융합프로

젝트 추진, 교육ㆍ의료ㆍ원격근무 등에 비대면서비스 도입,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ㆍ도시ㆍ산단ㆍ물류의 디지털화 

구축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추

진과제로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

165) 디지털 뉴딜은 ‘5G+전략’과 ‘AI 국가전략’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2019a; 2019c). 

166)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 AI 전략을 추가하여 수립한 정책이다.

167) 관계부처 합동(2020c),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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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 총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려면 기본적으

로 활용할 데이터가 많고 접근성이 높으며 동시에 공개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데이터 보호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수집, 

개방,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추진과제로 삼는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관련 국내 규제나 법 정비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잘 드러나지 않

는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공인인증서 폐지나 전자문서 활용, AI 윤리

기준 정립 등과 같은 법ㆍ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될 뿐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 동안 대내외적인 급속한 환경 변화

와 전 분야로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보완과 새로

운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

획’을 발표했다.168) 디지털 뉴딜 2.0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 1.0 추진과제를 확대하거나 신규과제를 추

가했다. 디지털 뉴딜 1.0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 과

제가 디지털 뉴딜 2.0에서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과제로 통합되었으며, ‘초

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가 신설되었다. 특히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

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육

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뉴딜 2.0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 방안

이 일부 포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정보 활용, 결합을 촉진하며, 데이터 기본법을 포함한 디지털경제전환 3법169)

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표 4-1 참고). 재정규모(국비)도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1.0의 44조 8,000억 원에서 49조 원으로 확대되었다.170)

168) 기획재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a. 7. 15),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검색일: 

2021. 8. 20).

169) ｢데이터 기본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170) 관계부처 합동(2021c),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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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통상정책과의 연계성

경제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정책은 디지털 무

역정책을 포괄한다. 데이터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비대면 산

업 육성 등은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정책과 연결

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정책의 데이터 구축과 활용,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보

호, 사이버보안 등의 과제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쟁점으로 모두 디지털 통

상이슈이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디지털 뉴딜(1.0+2.0)’, ‘디지

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중심으로 그 연계성을 

간단히 검토한다(표 4-2 참고).

첫째,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과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 통상 관련 

추진과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 디지털 뉴딜의 30개 세부 추진과제를 살

펴보더라도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적 대비’와 관련한 과제는 찾기 어렵다. 

두 가지 정책이 서로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

다. 그러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자ㆍ양자 차

원의 디지털 통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신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점, 디지털 뉴딜이 발표될 때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물류체

계 구축 정도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뉴딜 정책이 당초 설계될 때 디지

털 통상정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발표된 디지털 

뉴딜 2.0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가명정보 활용 지

원 등의 디지털 통상 관련 규범 정책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과 연계된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

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디지털 전환에 필요

한 지원정책과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전자

상거래 협상 주도적 참여, 다자ㆍ양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확대, 아세안 시

장 진출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우선 협상 추진, 양자 디지털 협정의 점진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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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한 중견국 위주의 디지털 블록 형성 등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

략’의 추진방안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과 관련성이 높다. 

셋째, ‘무역 디지털 전환 정책’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보완하

나 상품 중심의 디지털 무역 ‘지원’ 정책에 치우쳐 있다.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전략적

인 협력을 도모해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는 계획,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전시 플

랫폼을 구상하고, 수출지원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는 내용 등은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디지털 통

상에 대한 대비나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추진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추진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통상정책이 아닌 디지털 

산업 또는 무역 지원정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무

역정책은 디지털 통상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정책의 구체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표 4-2. 디지털 통상정책과 디지털 경제정책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디지털 부문)

디지털 뉴딜 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도입

시기
2021년 1월 11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4일
2020년 8월 20일 2020년 11월 13일

목표

∙ 신시장 선점 + 

대외경제협력의 

저변 확대 및 

고도화
-

∙ 산업 가치사슬 디지

털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지능형 신제품ㆍ서

비스 창출을 촉진하

여 국민 삶의 질 제고

∙ 2030년 무역 규모 

2조 달러

∙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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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디지털 부문)

디지털 뉴딜 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정책

방향

∙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지역ㆍ전 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내수 진작과 세계 진출ㆍ

신산업 전략적 육성

∙ 대ㆍ중견ㆍ중소 협업

을 통해 산업 전반에 

데이터ㆍ망ㆍAI 기술

을 접목하여 산업 가

치사슬 혁신 및 고부

가가치화

-

추진

전략

(과제)

∙ 아태지역 메가 FTA 

지속 확대

∙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 대비

∙ 환경ㆍ노동 기준 

강화 논의 적극 참여

∙ D.N.A.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 D.N.A.생태계 강화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초연결 신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 적시ㆍ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

∙ 데이터ㆍAI 활용산

업 가치사슬 고도화

∙ 산업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통상전략 

추진 등)

∙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 10만 중소ㆍ내수기업

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 수출지원체계를 디지

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디지

털 

통상 

관련 

추진

과제

∙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논의 적극 

참여

∙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 참여 및 대응

∙ 비대면 산업 육성(교육ㆍ

의료ㆍ원격근무 등에 비

대면 서비스 도입ㆍ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 비대면 

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 무역지원시스템 고도

화(수출 전 단계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

∙ 국가 간 디지털 협력

사업 발굴ㆍ추진

∙ 다자ㆍ양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확대

∙ 3대 플랫폼의 기능 

통합과 글로벌화 추진

∙ 수출초보기업 집중 

육성과 글로벌 스타

트업 창출

∙ 디지털 무역지원시

스템 고도화

∙ 디지털ㆍ전자상거래 

물류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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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계속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디지털 부문)

디지털 뉴딜 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디지

털 

통상 

관련 

추진

과제

∙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본격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마이데이터 산업 확산 

기반 마련

∙ 가명정보 활용 지원

∙ 디지털경제전환 3법 

제정 추진

∙ 글로벌 표준에 맞도

록 국내 제도ㆍ규제 

개선

∙ 디지털 통상 교육과

정 개설ㆍ운영

∙ 디지털 무역 추진기

반 정비(법령, 통계)

담당

부처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과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과기부 디지털뉴딜지원과

교육부 기획담당관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

당관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중기부 제조혁신정책과

산업부 산업기술시장

혁신과

산업부 통상정책과

산업부 중견기업혁신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

중기정책관

자료: 기획재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b. 1. 11),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검색일: 2021.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c. 7. 15),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검색일: 
2021. 8.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b. 7. 23),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검색일: 2021. 8. 17);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a. 8. 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검색
일: 2021. 4. 26);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c. 11. 12), ｢무역대국 도약 위한 수출 디지털 대전환 이끈다｣(검
색일: 2021. 4. 26); 관계부처 합동(2020a; 2020b; 2020c; 2021b; 2021c)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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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체계

1) 대외경제장관회의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장관급 회의인 대외경제장관회의(기획재정부)를 

통해 심의ㆍ조정되고, 주무부처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이 수립ㆍ추진되

며, 특별한 경우 주무부처 아래 TF를 두어 실무가 추진된다. 디지털 통상정책

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원회가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의제가 심의ㆍ조정되고, 민간 주도 자

문회의를 통해 데이터 정책을 비롯한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관련 정책의 추진

이 지원된다.171)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

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과 양자ㆍ다자ㆍ지역 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며, 매월 2회 정례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172)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전략을 포함

하는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도 대외경제장관회의(제220차)에서 심

의되었다.173)

2) 주무부처

디지털 통상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와 신통상규

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3월에 디지털 통상을 전담하는 ‘디

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했고, 2020년 7월에는 ‘디지털통상대응반’을 출범하

171)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회 역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6) 참고.

172)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참고.

173) 기획재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b. 1. 11),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

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p. 2(검색일: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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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디지털통상대응반 및 디지털 통상 전략 TF 운영

디지털통상대응반 디지털 통상 전략 TF

출범 시기 2020년 7월 30일 2021년 2월 8일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

털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이익 반영

주요 

추진과제

- 디지털통상 협상(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ㆍ싱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동향 점검

-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공동발굴 및 범부처 

협력사업 모색

- 국내외 디지털 경제ㆍ통상 관련 제도 및 

동향 공유

- 디지털 통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방안

-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디지

털 통상규범(CPTPP, USMCA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 디지털 분야 국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남북협력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d. 7. 30), ｢산업부,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통상대응반’ 출범｣(검색일: 2021. 
4. 26);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a. 2. 8), ｢디지털통상 전략에 기업현장 목소리 담기로｣(검색일: 2021. 
7. 9);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2021) 등을 토대로 재구성.

여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 여부와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디지

털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174) 이어 ‘디지털통상대응반’ 아래 

‘디지털 통상전략 TF’를 구성하여(2021년 2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통상전략 TF 아래 3개 소그룹(플랫폼, 디지털 신산업, 디지털 콘텐츠)을 두어 

대표 협력사업 발굴, 디지털 통상규범(CPTPP, USMCA 등) 기대효과 분석 등 

분야별 작업도 수행하도록 했다. ‘디지털 통상 전략 TF’는 3개 소그룹 산업 분

야별로 담당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유

관부처, 업계(대부분 협회 위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175) 

174)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2021), p. 9.

175) 위의 자료,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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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176)를 개최하여 

우리 산업에 미치는 변화와 통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177) 또한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 통상 전문 인력

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도 구축했다.178)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디지털 경제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정비와 정책 추진

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법 정비 현황과 정

책 추진 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법 정비 현황은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중심으

로 살펴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다룬

다.179)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편리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의 정립이 필수적이

176)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e. 7. 9),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 개최｣, p. 1

(검색일: 2021. 4. 26).

177) 2019년에는 디지털경제통상 대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a. 12. 19), 

｢2019 디지털경제통상 대회｣ 개최, p. 1(검색일: 2021. 4. 26).

178)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b. 9. 10),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p. 2(검색일: 

2021. 4. 26).

179) ｢정보통신망법｣은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하나로서 2020년 2월 4일에 함께 개정되었다. ｢정보통신

망법｣의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여기서 삭제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었다[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관한 규정

인 제22조는 ｢정보통신망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에서 2020

년 2월 4일에 삭제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의 보

호와 활용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을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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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

을 때에 비로소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데이터도 안심하고 활발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실태는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21년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

계가 깊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 소

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데이터119프로젝트는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 정책인데, 그중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쟁점을 다룬다.

가. 국내 법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법은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

호법｣, 2021년 1월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현행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4-4]는 개인정

보 보호 관련 국내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4-4. 국내 법률과 정책 요약표

명칭 경과 주요 내용 쟁점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2020. 2. 4. 일부

개정, 2020. 8. 5. 

시행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

보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

시(제28조의2)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와 관련하여 

식별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또는 

제3자도 포함되는지 불분명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

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8조의2)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되는

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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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계속

명칭 경과 주요 내용 쟁점

2021년 ｢개인정

보 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6. 입법

예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제35조의2 제2항)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주체가 

처리를 요청받은 개별 개인정보처리자

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개인정보처리자

인지 여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

제등의 권리(제37조의2)

사후적 거부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에 자동화 의사결정의 도입의 확대를 

불허해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근거 

및 중지명령 신설(제28조

의8)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 동의를 받을 

때의 고지사항이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삭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신용정보법｣

2020. 2. 4. 일부

개정, 2020. 8. 4.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

한곳에 모아진 개인정보가 취약해질 

우려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낮으면 활용도

가 떨어짐

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이 소회되어 있음

2021. 12. 17. EU 

집행위원회, 한국의 

적정성 3단계 최종 

결정 통과 발표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

인정보를 표준계약조항 없

이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역

외이전 가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관할에 한정된 

결정이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는 적용되지 않음 

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2021. 5. 17)와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신용정보법｣(법률 
제17799호)이 있지만 변경 내용이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생략함. ｢신용정보법｣에서 EU의 적정성 
3단계 최종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법｣의 내용이 아닌 적정성 결정의 내용을 의미함.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법제처(2021b. 5.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6); ｢신용정보법｣(2021. 12. 30, 시행예정).

1)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가) 경과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은 함께 개정이 추진되어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

호법｣은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되었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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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는 2018년 4월 3~4일 양일간 개최된 제3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들 수 

있다. 해커톤은 팀을 나누어 결과물을 도출할 때까지 마라톤을 하듯이 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이 회의에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181)

나) 추진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을 2020년 2월 4일에 개정한 주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가명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

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강조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범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AI,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불가피하다. 데이터 이용 과정

에서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법률의 개정

을 추진한 이유이다.182) 즉 개인정보의 경우 법률이 정한 제한적인 경우183)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집, 생성, 연계, 저장, 편집, 이용, 제

공 등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길

을 터 보자는 데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목적이 있다. 

둘째, 2017년 1월에 한국과 EU 사이에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가 공식 

180)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181)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b. 4. 6),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검색일: 

2021. 4. 8).

182)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18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

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

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

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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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되었다.184)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란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가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제3국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U 집행위원회가 보호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입법, 정보주체를 위한 효과적

인 사법적 구제 제도 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185) 

적정성 결정을 위한 EU와의 협의 절차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

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4일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

원회가 독립된 감독기구로 확대되어 출범했다. 적정성 협의 절차도 재개되어, 

2021년 12월 17일에 EU 집행위원회는 3단계 적정성 최종결정을 내렸다.186)

다) 주요 내용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대응과 개선점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판단한다. 이

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개

인정보의 정의가 더욱 구체화된 것과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정의가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보다 앞서 2017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구법에서는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

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18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30),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

으로 인정받아｣(검색일: 2021. 4. 8).

185) ｢EU GDPR｣ 제45조(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전) 제1항 및 제2항.

18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2021b. 12. 18), ｢한국,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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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 결합의 용이성 관련 판단 기준 구체화

구법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괄호 안에 추가로 규정했다.187)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

는 내용을 추가하여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요건을 더욱 구체화했다.188)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법률의 개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고려하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기준을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 정

의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가명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187)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제1항.

188)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1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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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

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다.189) 즉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포함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는데,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다른 두 가지 유형을 가명처리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3절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제5장에 포함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통

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190) 물론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원래

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91) 

라) 관련 쟁점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있겠

지만 그중에서도 이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으로는 (i) ‘개인 식별가능성

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할지 또

는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ii)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

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하여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89)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1항 다목, 

제1의 2항. 

190)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1항.

191)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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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쟁점인 ‘개인 식별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는 어

떤 정보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

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 개인정보를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함으로

써,192) 알아볼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즉 ‘개인 식

별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

로 할지 또는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비단 정의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19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관

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인 식별가능성을 판단할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제한한 좁은 기준을 선

택할 경우 규제 범위가 좁아져 규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제3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주체를 넓게 잡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

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로 ｢EU GDPR｣의 경우 

｢EU GDPR 해설(recitals)｣에 제3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194) 

글상자 4-1. 개인 식별 가능성 판단주체에 관한 우리 법원 판례

[사실관계] 

∙ 수사관들은 PC방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의 PC 사용정보를 임의제출받았음. 

∙ 임의제출받은 피고인의 PC 사용정보는 ‘컴퓨터 사용시간, USB 연결시간, ▲▲▲▲.net 사이트 

접속 및 메일발신 내역 확인, 피고인이 사용한 e-mail ID, 메일의 제목’임. 

192)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1항 나목. 

193)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58조의2(적용제외). 

194) ｢EU GDPR 해설｣ 제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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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4-1. 계속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인이 사용한 PC의 사용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서 취득

해야 함.

∙ 수사관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PC의 사용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

하게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에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

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

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

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

미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

야 함.

∙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는 그 자체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으

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는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것도 아님.

∙ 이러한 이유로 이 정보로는 취득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피고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

문에 이 사건 PC 사용정보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

∙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개인정보인 PC 사용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나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

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2심 법원은 이를 심리했음.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의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 2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파기가 있었지만 PC의 사용정보와 무관한 부분임.

[3심(대법원) 재판부]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제1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영장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주: 밑줄과 굵은 글씨는 저자 작성.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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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개인정보 보호법과 EU GDPR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EU GDPR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

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해설 제159항.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가 처리되는 경우, 본 규정은 그 같은 정보처리에

도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의 취지를 위해, 과학

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술의 발전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

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79조에 

따라 European Research Area(ERA)를 유지보

존하려는 유럽연합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

학적 연구 목적에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

해 시행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성에 부합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목적에서의 개인정보의 발표나 

다른 방식으로의 공개에 관한 것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건 분야 등에서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추가적 조치의 사

유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같은 조치를 고려하여 본 

규정의 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

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

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본

조신설 2020. 2. 4.]

주: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저자 작성.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2020. 2. 

19), ｢EU GDPR 국문번역본(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판단 주체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는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아직 

확립된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제3자까지 포함하여 판단 주체를 

넓게 잡아 판단한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하여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과학적 연구’에 관한 

정의 조항이 있지만, 상업적 목적의 연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



182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에 관한 정의 조항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러한 규정은 그 문언이 ｢EU GDPR｣과 매우 유사하

다. ｢EU GDPR｣도 규정 본문에 ‘과학적 연구 목적’이 언급되지만 과학적 연구

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다.195) 그러나 ｢EU GDPR 해설｣은 기초연

구, 응용연구, 민간투자연구를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다.196) 과학적 연구 목적에 상업적 목적이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EU GDPR｣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하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개정이 추진되었

던 ｢신용정보법｣의 경우를 참고로 살펴보면, ｢신용정보법｣에서는 ‘상업적 목

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역시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연구’와 관련해서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업적 

목적과 산업적 목적을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함께 추진되었더라도 ｢신용정보

법｣에서의 규정 또는 해석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되는지가 명시

되지 않은 것은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업적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적 연

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심한 견해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의 동시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2018년 4월 3~4일 양일간 개최

된 제3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회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 

195) ｢EU GDPR｣ 제5조(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원칙) 제1항, 제89조(공익을 위한 문서보존 목적, 과학

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에 관련되는 안전장치와 일탈) 제1항.

196) 개인정보위원회(2020),｢EU GDPR 국문번역본(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

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제159항(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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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

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

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

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본

조신설 2020. 2. 4.]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

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

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

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주: 밑줄 및 굵은 글씨는 저자 작성.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신용정보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해커톤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른 것도 있는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있는 

등 진통이 있었다. 먼저 가명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집 목적 외의 용도에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석자들이 지지하는 표현이 ‘학술 연구’와 ‘학술 

및 연구’로 나뉘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인

가받은 제3자를 통한 결합을 허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ㆍ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7)

197)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b. 4. 6),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검색일: 

2021. 4. 8).



18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2020년 1월 9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률안이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가명정보와 관련하여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시민단체는 학술연

구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지만 개정안에는 사실상 모든 연구로 확대된 점이 반

대토론에서 지적되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이 해커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에도 개정안에서 허용된 점이 지적되었다.198)

국가인권위원장도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

통신망법｣에 대한 각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월 15일 정보인권 보

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가인

권위원회가 지적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정의에 민간투자 연구가 포함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개정안

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에 가명정보를 결합 또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어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적했

다.199) 

 결론적으로서 두 번째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인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

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펴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해설서에

서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200)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제기된다.201) 

198) 국회사무처(2020. 1. 9), ｢제374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pp. 49~5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8).

199) 국가인권위원회(2020. 1. 15),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p. 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8).

2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p. 22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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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의 해결은 첫 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관련 분쟁이 발

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

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화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2)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경과

2021년 1월 6일에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

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았다.202) 데이터 3법의 하나로서 다른 법률과 

함께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정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

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나) 개정 이유

2021년 1월 6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목적

은 지난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가 

주요 개정이유로 제시된다. 첫째,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 영상 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이 법

에 특례의 형태로 남아 있는 규정들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

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형벌 중심의 제

재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범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203) 

201) ｢가명정보 처리, 상업 목적 활용도 당연히 포함｣(2020. 2.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3).

202)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203)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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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입법예고

∙ 입법예고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입법에 앞서 법안

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 법적 근거로는 ｢국회법｣ 제82조의 2(입법예고)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를 들 

수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 (i)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

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ii)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

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iii)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v)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그리고 자치법규

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국회법에 따른 입법예고의 경우 10일 이상)

∙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제출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총리이며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1월 6일 예고되어 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자료: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다) 주요 내용

2021년 1월 6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는 총 13개 항목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관계가 깊은 

주요 항목을 추려 보면 (i)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i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iii)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

입을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중지 명령권이 신설

되었다. 먼저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근거가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 이른바 적

정성 평가 등이 도입되어 다양해졌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하

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이전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를 국외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204) 

2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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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신설

개정안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 ①항 생략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국외이전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5.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이전하는 경우

(……… ③~⑥항 생략 ………)

자료: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2021년 1월 6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이러

한 규정은 ｢EU GDPR｣에 근거한 적정성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허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요건이 다양화됨으로써 

기존보다 국제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상자 4-3.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EU GDPR의 다섯 가지 근거

∙ 2018년 5월 25일에 시행된 EU GDPR은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로서 ① 

적정성 결정 ② 표준계약조항 ③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④ 행동규약 ⑤ 인증 메커니즘을 규정

∙ ①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s)은 제3국이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

인정보 보호조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임(EU GDPR 제45조 제1항).

  -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

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 가능함.

∙ ② 표준계약조항(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은 EU 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내용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

한 것임(근거: EU GDPR 제46조 제2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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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9(국외이전의 중지 명령) 신설

개정안

제28조의9(국외이전의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을 위반한 경우

   2. 국외이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국가가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

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글상자 4-3. 계속

∙ ③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Binding Corporate Rules)은 기업 내부의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서 

데이터 보호 원칙과 권리의 실행방안이 규정되어 있음(근거: EU GDPR 제46조 제2항 (c)호).

∙ ④ 행동규약(codes of conduct)은 특정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를 대표하는 협회 등이 EU 

GDPR 준수를 위해 마련한 자율적 규범임(근거: EU GDPR 제40조).

  - 협회는 행동규약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경우 등

록하고 공표해야 함.

∙ ⑤ 인증메커니즘(certification mechanism)은 EU 회원국의 감독당국 등이 제3국에서의 개인정

보 처리가 EU GDPR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근거: EU GDPR 제42조).

  - 인증절차는 투명하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EU 

GDPR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Rules on International Data Transfe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8).

다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기존보다 더 폭넓게 허용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

로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부당

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205)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8조의9(국외이전의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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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신설

개정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

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

리되는 경우

   2.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

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와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둘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

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할 것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i)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ii)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

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행사 가능한 권리이

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받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

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

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게 된다.206)

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190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표 4-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조의2(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신설

개정안

제37조의2(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

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ㆍ신체ㆍ정신ㆍ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행한 개인정보처

리자에 대하여 그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거부 요구는 제2호에 한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2.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배제, 재처

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가 사전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셋째,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가 도입되었다. 자동화된 개인

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ㆍ

신체ㆍ정신ㆍ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207) 

다만 이때 거부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5조)과 관련하여 (i) 공공기관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호) (ii) 정

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호) (iii) 개

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

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

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6호) (iv)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

2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37조의2(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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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되는 경우(안 제7호)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라) 관련 쟁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쟁점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

권 도입과 관련하여,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주체가 요청을 받은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이다.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

구권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것이었다. 이미 ｢신용정보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208)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2항은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

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의 판단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즉 요청을 받은 개별 개인정보처리자

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평균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할지 또는 최소

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요청을 받은 개별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영세 업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가 좁아질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과 관련하여, 사

후적 거부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 의사결정의 도입 확대를 불

허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 

또는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동화 

의사결정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208) ｢개인정보 보호법 대폭 개정의 의미｣(2021. 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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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2020년 5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정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정안 제20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

는 “카메라를 통한 과속 단속이나 컴퓨터 추첨을 통한 학교 배정 등 단순 행정

자동화 결정은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결과 예측과 오류 

수정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AI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결정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잡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고 주장한

다. “AI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행정자동

화와 AI의 결정을 동일한 처분으로 규정한다면 AI 자동화 결정의 타당성을 둘

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고, “위법한 AI 처분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려울 수 있고, 현재 행정절차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실상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이의권 등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라고 이들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법제처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처

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각 처분에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자

동적 처분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209)

자동화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으로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를 도입하면서도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자

동화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신

용정보법｣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동화평가’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

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라고 정의

한다. 위에서 살펴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23일에 공포되었다. 2021년 9월 24일에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은 제

20조(자동적 처분)에서 AI 기술이 자동적 처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210) 

209) ｢AI가 행정처분?… 적법절차 침해 우려｣(2020. 1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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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쟁점은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 동의를 받을 때의 고지사항이 기

업의 부담을 이유로 삭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근거가 비로소 신설되었

다. 다양한 근거 중 첫 번째는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i) 국외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ii) 개인

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iii)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의 

성명 (iv)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기

간 (v)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 거부하는 경우의 효과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211) 

그런데 이러한 고지 사항이 정보주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한국 기

업과 외국 기업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

컨대 개인정보 이전 시기와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안수준을 높

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212)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활용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묘안을 찾으려면 정보주체, 정보를 활용

하는 기업, 규제당국 사이에 활발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3) 신용정보법

가) 경과

｢신용정보법｣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법｣과 더불어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하나이다. 데이터 3법은 2020년 2월 4일에 

함께 개정되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되었다.213)

210) ｢행정기본법｣(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

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제3항.

212) Global Data Alliance(2021. 2.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pp. 1~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4). 의견서 작성자인 Global Data Alliance는 American Express, 

AT&T, Mastercard, Panasonic, Pfizer, RELX, Roche, United Airlines, Visa 등이 회원사라

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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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 이유

｢신용정보법｣의 ‘제안 이유’에는 (i)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ii)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로 설명된다.214)

다) 주요 내용

｢신용정보법｣의 개정 내용 중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

기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일을 말한

다.215) ｢신용정보법｣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부분은 제22조의8(본

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와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의 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1차 사업자 선정도 2021년 1월에 마쳤다. 정보주체가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거대한 서버에 모은 뒤 활용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 업체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

록 하겠다는 것이다.216) 

라) 관련 쟁점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의 목적을 고려

하여 여기서는 (i) 마이데이터 사업과 (ii) EU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첫 번째 쟁점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이다. 구체

적인 예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1년 5월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213) ｢신용정보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14)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215) ｢신용정보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9의2. 

216) ｢[권영설의 경영칼럼] “우리는 데이터다”｣(2021.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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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공공정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공

공데이터로서 제공되는 기업 데이터 중에서 업체명, 업종, 대표자명 등은 표준

화되지 않은 것이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를 위한 기준값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결합할 때 표준화된 연계값(key)으로 가치가 높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이거나 법인의 비밀이라고 오해하여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217)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우려한다. 여신금

융협회도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218)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명대로 사업자등

록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19)

이에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논란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여신금융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을 받으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뿐

만 아니라 ｢신용정보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금융규제 샌

217)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안건(2021. 5. 13),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 사업자등록번호｣(검색일: 

2021. 9. 14).

218) ｢마이데이터에 소상공인 정보 대거 빠지나...사업자등록번호 제외 가능성에 업계 혼선｣(2021. 8.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6).

21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 2021. 3. 25. 법률 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4조의5(신용정

보보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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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박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이 내용을 반영한 마이데이터 서비스ㆍ

기술 가이드라인을 갱신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220)

글상자 4-4.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혜택]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ㆍ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신속한 테스트ㆍ사업화가 가능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

업에 신속히 착수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특례가 인정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검토 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함

∙ 요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6개월. 정비를 마칠 수 없어 총 2회 각 6개월까지 연장되면 최대 1년 6개월)

[현황]

∙ 총 15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1991년 4월 1일 이후)

∙ 총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임(2021년 7월 현재)

∙ 총 132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임(2021년 하반기)

자료: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 8. 18),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검색일: 2021. 9. 14); ｢금융혁신법｣(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1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및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최근 금융위원회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금융소

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이라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221)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

220) ｢마이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갈등, 결국 샌드박스로 푸나｣(2021. 9.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6).

221) ｢고승범 “동일기능 동일규제, 핀테크 육성 수정은 아냐”｣(2021. 9.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5).



제4장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와 쟁점 • 197

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방

안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쟁점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 문제, 즉 한곳으로 모아진 개인정보

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한곳에 모이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보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인별 스마트폰을 ‘저장소’이자 ‘거래소’

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이미 이런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정보주체 개인이 이

익을 얻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

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다.222)

세 번째 쟁점은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과 관련이 있다. 즉 EU 집행위

원회가 2021년 3월 30일에 내린 1단계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관할에 한정된 결정이기 때문에 10여 개 우리 금융기관은 표준계약조항을 계

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먼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3월 30일에 내린 1단계 적정성 결정이 합의

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3) 2018년 5월 25일에 시행된 ｢EU GDPR｣
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로서 (i) 적정성 결정 

(ii) 표준계약조항 (iii)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iv) 행동규약 (v) 인증메커니즘을 

규정한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제3국이 적

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적정성 결정이라고 한

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224) 

222) ｢[권영설의 경영칼럼] “우리는 데이터다”｣(2021.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26).

223) ｢[보안칼럼] 마이데이터와 보안｣(2021. 3.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4).

224) ｢EU GDPR｣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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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결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EU에 진출한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할 때 가장 빈번

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표준계약체결을 통한 개인정보 이전인데,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대한 법률검토, 현지실사, 기타 행정절차 때문에 3~12개월의 시간과 

프로젝트별로 약 1~2억 원의 비용이 든다.225) 

EU 집행위원회의 1단계 적정성 결정은 비단 우리 기업에만 혜택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민간 분야(commercial operators)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public sector)까지 모두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민

간기업의 상업적 운영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규제 협력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226) 이러한 성과는 2019년 1월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일본이 민간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받은 것이다.227)

한편 ｢EU GDPR｣이 2018년 5월에 시행되기 전에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을 근거로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11개국이지만, ｢EU GDPR｣을 근거로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현재 일본뿐이다.228)

그런데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3월 30일에 내린 1단계 적정성 결정(초기 

결정)의 적용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감

독하는 영역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 중

인 10개 이내의 국내 금융기관 등의 경우 기존과 같이 표준계약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금융

위원회가 감독하는 영역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25) 위의 자료.

22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30),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

으로 인정받아｣(검색일: 2021. 4. 8).

227) ｢[민원기의 디지털경제]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보안｣(2021. 4.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4. 8).

22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30),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

으로 인정받아｣(검색일: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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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 EU 집행위원회의가 내린 적정성 제1단계 결정이 지난 몇 년간의 

진통을 이겨 내고 가능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비록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가 감독하는 영역과 관련된 일이지만,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영역과 관련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된 개인

정보 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해소

되었다.22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

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230) 개인정

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기능 업무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분

산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기능이 통합된 것이다.231) 이를 위

해 ｢정보통신망법｣에도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했다.232)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1단계 적정성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 추진 중인 국내 정책

여기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 정책인 ｢전자상

거래법｣, ｢데이터산업법｣, ‘데이터119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4-12]

는 추진 중인 국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요약한 것이다.

229) ｢개인정보 가린 ‘가명정보’ 활용 쉽게…데이터시대 열겠다｣(2020. 9.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31).

230)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1항.

231)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32) 예컨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22조는 2020년 2월 4일

에 삭제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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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추진 중인 국내 정책 요약표

명칭 경과 주요 내용 쟁점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2021. 3. 5.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

자의 책임 강화

중개업자에게 판매업자에 준하는 과

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사

업자 정보의 제공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이 개인정

보침해인지 여부

맞춤형 광고 수신에 대

한 소비자 선택

사업상의 비용, 필요성, 편의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데이터산업법｣
2021. 10. 19. 

제정, 2022. 4. 

20. 시행 예정

데이터자산을 정의

데이터자산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넓

어지면, 기업이 퇴사자가 근로자 옥

죄는 수단으로 악용 우려

데이터자산 부정사용금지

부정사용의 내용과 구제수단을 위임

한 「부정경쟁방지법」이 플랫폼 데이

터에도 적용 가능한지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

(데이터119 

프로젝트)

2021. 2. 17.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심의ㆍ의결

마이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필요

데이터 특별위원회 구성
데이터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2/3을 

넘는 산업계의 구성 비율

자료: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데이터산업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1. 2. 17),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검색일: 2021. 2. 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을 4월 1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233) 

이번 개정은 2020년 6월 22일에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2020년 10월 8일에는 법개정 추진단이 구

성되었다. 이후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

23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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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이다.234)

나) 제안 이유

현행 법률은 전통적 통신판매 방식을 바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

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변화된 시장상황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적절히 규율하

기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인데 그중 주요 9개235)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 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그

런데 피해구제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어 피

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머물렀다.236)

다)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에 따른 여러 변화 중에서 디지털 통상이라는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거래구조 및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

게 용어를 변경하고 세분화하여 정의한 것, 소비자 분쟁발생 시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자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인지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첫째, 거래구조 및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세분화하여 정

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우편도 ‘통신판매’의 방법에 포함해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념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오늘날 변화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

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237)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에서는 ‘통

234)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2021. 3. 9),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3. 24).

235)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이다.

236)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237) 임영철 외(2021. 3. 23),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2(온라인 자료, 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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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 예시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 제1항 생략 ………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

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항과 4항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 제1항 생략 ……… 

2. “비대면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중 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

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

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항 생략 ……… 

4. “온라인 플랫폼”이란 둘 이상의 집단의 이용자

들 간에 재화등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

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자료: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신판매’라는 용어를 정의에서 삭제하고 대신 전자상거래 중 인터넷 등의 방법

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비대면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

가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정의도 신설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들 사

이에 사용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

론이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에 포함했다.238)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더 세분화하여 정의한 후,239) 사업자 유

2021. 3. 24).

238)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2조(정의).

23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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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자별 의무

구분 대표유형 강화된 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

정보매개 SNS, C2C 중고마켓 등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위해상품 유통의 신속한 차단

연결수단 제공 가격비교 사이트, SNS 쇼핑 ∙ 실제 수행 역할에 관한 정보 제공

∙ 정보 미제공 시 온라인 플랫폼 운

영사업자의 연대책임
거래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온라인

판매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블로그ㆍ카페 

등 SNS 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위해상품 유통의 신속한 차단
자체 인터넷

사이트사업자
홈쇼핑, 개인쇼핑몰, OTT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검색일: 2021. 
3. 24); 임영철 외(2021. 3. 23),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3(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3. 24)을 참고로 저자 일부 수정.

형별로 강화된 의무를 규정했다. 예컨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온라인 플

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

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피해자인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240) 

둘째,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은 소비자 분쟁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자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41)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이

24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25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항.

241)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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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소비자 분쟁발생 시 사업자 정보의 제공 요청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 제1항 및 제2항 생략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

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

다. <개정 2016. 3. 29.>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4. 수사기관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55조(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전자상거래

를 하는 사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제35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또는 제42조제1

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5. 소비자원

  6. 수사기관 

  7.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주: 밑줄과 굵은 글씨는 저자 작성.
자료: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자료협조 요청주체가 기존에 인정되던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외에도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와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되었다. 요청대

상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지

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원정보(사업자등록, 도메인등록 정보 등)를 확보하

고 있는 관계부처 및 기관 등에 신원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

다.242)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55조(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24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2021. 3.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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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인지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구매내역 등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

거나 재화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맞춤형 광고의 고지의 내용과 방법,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243)

표 4-16.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소비자 선택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

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②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3)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18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3항 

내지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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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계속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

③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

별, 소비습관, 구매내역 등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

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제공하거나 

재화 등을 추천(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

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맞

춤형 광고 대신 해당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검색결과 또는 광고의 수신을 선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맞

춤형 광고의 고지의 내용과 방법,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 음영 부분은 저자 작성.
자료: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관련 쟁점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으로 기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물론 아

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될 내용을 둘러싸고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사이에 그

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측과 사업자 측 사이에 입장이 대립한다.

첫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의 견해가 대립한다. 소비자 단체는 플랫폼의 표시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소

비자로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책임소재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단독

책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에서 

연대책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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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다만, 소

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광범위한 

면책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 측은 연대책임만으로도 

이미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의 증가로 판매자의 사

업기회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244) 

표 4-17.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관련 당사자들의 쟁점별 입장 요약

쟁점 소비자ㆍ공정거래위원회 측 사업자 측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

강화

∙ 플랫폼의 역할 확대에 따른 배상책임 강

화 필요

- 플랫폼의 표시의무만으로는 부족

-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책임

소재 판단이 어려우므로 플랫폼 단독

책임으로 규정 필요

- 연대책임과 관련, ‘상당한 주의’와 같

은 광범위한 면책규정 삭제 필요 

∙ 중개업자에게 판매업자에 준하는 과도

한 책임을 부과

- 연대책임 부과만으로도 부담 가중

- 플랫폼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

결되어 있어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움

- 결과적으로 플랫폼은 검증된 판매자

만 입점을 허용하여 판매자 사업기

회 축소 야기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정보의 제공 

- 현행법상으로도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신원

정보(성명ㆍ전화번호 등) 열람 방법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

무를 도입한 것은 아님

-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야기

하고, 개인에게 직접 분쟁해소의 책

임을 떠넘기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관에 따른 추가적 부담을 야기

맞춤형 광고 

수신에 대한 

소비자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가 맞춤형 광고의 고지

의 내용과 방법,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정하여 고시할 때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되

어야(예: 버튼 하나로 쉽게 선택 전환)

- 사업상의 비용, 필요성, 편의성 등

도 고려해야 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8), ｢[설명]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기사 관련(다수매체 3.8)｣(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3.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4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붙임 4> 쟁점별 소비자-사업자 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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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분쟁발생 시 플랫폼에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245)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도 판

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은 신원정보(성명ㆍ전화

번호 등) 열람 방법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246)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247) 

셋째,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술 선

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맞춤형 광고 수신에 동의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

판매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구매내

역 등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

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투명성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전자상거

래법(전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즉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제18조 제3항은 기술 선택권을, 제4항은 기술 투명성을 각각 규정하기 때문이

다. 다만 소비자가 편리하게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버튼 하나로 쉽게 선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채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48) 제5항은 기술의 공개 방법과 소비자의 선택 방법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245) ｢‘플랫폼’에 칼겨눈 공정위, 이번엔 전자상거래법 개정..업계 ‘반발’(종합)｣(2021. 3. 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3. 25).

246)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3.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검색일: 2021. 3. 24);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247)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8), ｢[설명]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기사 관련(다수매체 

3.8)｣(검색일: 2021. 3. 24).

248)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6>알고리즘 독재와 기술선택권｣(2021. 4.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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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산업법

가) 경과

｢데이터산업법｣은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산업법｣은 당초 ｢데이터기본법(안)｣이 추진되다가  폐기되

고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산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데이터기본법(안)｣의 추진 경과를 먼저 살펴본다. 

2020년 1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데이터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2021년 1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법률의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

기로 의견이 모였다.249) 2020년 12월 8일 의원입법 형태로 ｢데이터기본법

(안)｣이 제안되었다.250) 

그런데 ｢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데이터기

본법(안)｣이 다른 부처 소관인 법률과 긴장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합리

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51) 정책 당국이 수십 년을 내다보는 정

책을 마련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다.252) ｢데이

터기본법(안)｣이 EU GDPR의 적정성 결정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우

려도 있었다.253) 참여연대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디지털정보위 등 9개 시민사회단체도 ｢데이터기본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

는 공동 의견서를 2020년 11월 27일 발표했다. ｢데이터기본법(안)｣이 데이터를 

249) ｢정부, 데이터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주요법안 2월 국회 처리 추진｣(2021. 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7).

250) 의안정보시스템(2021a),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10).

251) 이성엽(2020. 12),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의 분석 및 검토｣, p. 6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3. 24).

252) ｢당정 ‘데이터 기본법’ 추진…개인정보보호법 무력화 우려｣(2020.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7).

253) ｢표류하는 데이터3법… 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발의｣(2020. 12.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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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

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254) 이들 시민단

체들은 ｢데이터기본법(안)｣의 내용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을 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무력화할 위험성이 크고, 데이터 

주체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혼란과 중복 규제

를 해소하고 일원화 하려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25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법률(안)에 규정된 데이터의 범위에는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데이터기본법(안)｣의 내용

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내용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등 소관 부처 사이에 업무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

적했다.256) 

2021년 9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

로 법률안을 처리했다.257)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데이터기본법(안)｣이 아니

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었다. 더불어민

주당 조승래 의원이 제안한 ｢데이터기본법(안)｣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제

안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제안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안)｣을 합친 위원장의 통합안인 것이다. 

이 대안은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1년 10월 19일 공

포되었다.258)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된 것이다.

254) 건강과 대안 외(2020. 11. 27), ｢[의견서]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 27).

255) ｢당정 ‘데이터 기본법’ 추진…개인정보보호법 무력화 우려｣(2020.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 27).

256) 조기열(2021. 2), ｢데이터 기본법안 검토보고｣, p. 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5).

257) ｢데이터3법 1년만에…데이터산업 통합안, 입법 초읽기｣(2021. 9.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5).

258) 의안정보시스템(2021b),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온라인 자료, 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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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 이유

｢데이터산업법｣의 ‘제안 이유’에는 (i)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하고 AI 

등과 융합ㆍ활용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ii)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반면,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며, (iii)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

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259) 

다) 주요 내용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정의했다.260)

또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261) 그 밖에도 정부가 데이터 생산 활성화,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

을 하도록 규정했다.262)

특히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인 ‘데이터 자산’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 원칙과 관련하여, 데이터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

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했다. 데이터 자산 부정

사용의 예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자산

2021. 12. 10).

259) ｢데이터산업법｣ 제정이유. 

260) ｢데이터산업법｣ 제2조(정의).

261)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262) ｢데이터산업법｣ 제2장, 제4장,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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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제

시되었다. 데이터 자산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

다.26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산업법｣
이 정의한 ‘데이터’ 중에서도 범위를 더 좁혀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데이

터’로 정의했다. 즉 (i) ｢데이터산업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데이터 중에서, 

(ii)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iii) 전자적 방법

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iv)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

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데이터’이다. 또한 「부정경

쟁방지법」은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를 (i) 접근권한 없는 자가 데이터를 취

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ii)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ㆍ3자 제공하는 행위 (iii) 위의 (i) 또는 (ii)의 개입 사실을 알고 데

이터를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iv)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

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공

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ㆍ전송하는 행위로 정의했다.264)

이 중에서 (iv)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등의 실시행위

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265) 나머지 (i) 내지 (iii)의 행위는 민사적, 행정적 구

제조치의 대상이 된다.266)

라) 관련 쟁점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하더라

263) ｢데이터산업법｣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26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카목. 

265)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제3항 제1호. 

266) ｢‘데이터’ 일병 구하기｣(2021.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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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데이터 자산’이라면 민사적 또는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의한 ‘데이터’에 해당하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

력화와 관련해서는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데

이터의 정의가 구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한 기업이 근로자나 퇴사자를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더욱 몰

아붙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하여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267)

3)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프로젝트)

가) 경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1년 2월 17일 제21차 회의에서 ｢국가데이터 정

책 추진방향(데이터119프로젝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268) 4차산업혁

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AI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

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에 제정 및 

시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

통령 소속으로 설립되었다.269)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검토 결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새 조

267)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21>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2021. 11.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0).

26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온라인 보도자료(2021. 2. 17),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검색일: 2021. 2. 22).

269)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7. 8. 22. 대통령령 제28250호, 2017. 

8.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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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데이터특위 민간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총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소계 중소ㆍ스타트업 통신ㆍ인터넷 금융권 기타

26 16
8 3 4 1

6 3 1

(100%) (62%) (23%) (12%) (3%)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23), ｢4차위 제1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3. 25).

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확대 및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관련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고 민간 

인사들도 함께 참여 중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270) 

2021년 1월 12일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

정하여 기존 민간위원장 체제이던 것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

장을 맡는 것으로 개편했고, 정부위원도 기존 5인에서 12인으로 확대했다. 이

를 통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271) 

2021년 3월 23일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1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

하여 데이터 특별위원회 내의 분과 구성을 완료했다. 데이터 특별위원회의 민

간위원은 산업계 전문가,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와 같은 배경이 다양한 인사

로 구성되었다.272) 

데이터 특별위원회 내의 분과는 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

데이터의 5개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추진할 과제는 국가데이터 관리전략 수립,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및 품질개선,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ㆍ활성화, 가명정

270) ｢[이슈분석] 4차위,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전면개편｣(2021.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2. 25).

27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온라인 보도자료(2021. 2. 17),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검색일: 2021. 2. 22).

272)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23), ｢4차위 제1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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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4차산업혁명위원회 분과 구분과 주요 추진과제

보 활성화 방안 마련, 마이데이터 발전전략이다.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사

항 검토를 위해 분과별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제도 T/F가 운영된

다.273)

데이터 특별위원회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범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데이터 특별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논의 결과에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주재

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데이터 정책으로서의 권위

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274) 

구분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주요 추진 과제

총괄 분과
∙ 국가데이터 관리전략 수립

∙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보호활용 분과

∙ 가명정보 활성화 기반 마련

∙ 데이터ㆍAI 윤리 확립

생산개방 

분과

∙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및 AI 데이터 품질 개선

마이데이터 

분과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 마이데이터 제도 기반 마련

유통거래 

분과

∙ 데이터 플랫폼 연계ㆍ활용

∙ 데이터 가치 산정
- -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23), ｢4차위 제1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3. 25).

2021년 11월 1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

하여 데이터119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275)

나) 제안 이유 

‘데이터119프로젝트’가 제안된 이유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응하여 데이

터의 활용을 통해 내실 있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

273)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23), ｢4차위 제1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3. 25).

274)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회 닻 올려...“범국가 데이터 활성화 속도 낸다”｣(2021. 3. 2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3. 25).

275)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11. 18), ｢4차위,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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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비전은 데이터의 활용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데이

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이다.276)

다) 주요 내용

‘데이터119프로젝트’에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체감형 서비스가 제시되어 

있다. 11대 실천과제에는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과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이 포함된다. 먼저,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에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

공, 데이터 구매지원이 포함된다.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은 민간 수요가 높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

등록정보가 그 예이다. 다음으로,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에는 데이터 

이동권을 확립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277) 

2021년 11월 1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개한 데이터119프로젝트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공의 구매력으로 데이터 시

장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지침을 개정했다. 사업자등록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6개 

기관이 선도적으로 개방했다.278)  

라) 관련 쟁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119프로

젝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2021년 2월 17일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

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인 ‘나의 건강기록’을 출시하겠다고 

276)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a. 3. 23), ｢4차위 제1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3. 25).

277) 위의 자료.

278) 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1b. 11. 18), ｢4차위,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검색일: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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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금융 정보, 건강 정보 등 민간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는 방안 그리고 

가명 처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279)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했다고 하여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까지 양해한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

는 방안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명 처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는 가명 처리된 데이터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해 오로지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나의 건

강기록’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

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

에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가명 처리된 데이터는 대안

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과 한층 정교한 제도 마련

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산업계 전문가의 구성 비율이 2/3를 

넘고 그다음이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의 순이다. 데이터 특별위원회가 범국

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의 출신 분야가 고르게 분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사업자등록정보, 특히 그중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의 공개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도 해당

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이 쟁점은 이미 다룬 ｢신용정

보법｣ 개정 내용과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79) ｢국세청ㆍ건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개방…새 서비스 창출｣(2021.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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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이 절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를 정리하고 관

련 내용을 통상법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

는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BSA 자료, 미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무역 장이나 디지

털 무역협정 등을 주로 참고한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FTA와 WTO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단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향후 미국과 KORUS 전자상거래 장을 최신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단기와 중기에는 미국 NTE에 명시된 한국에 대한 불만 사항이 양국간 통

상마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USTR은 매년 3월 1일 미국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 보고서를 

발간하고, 3월 말 미 의회에 제출하는 NTE를 공개한다. USTR은 NTE 작성을 

위해 직전 해 9월경 NTE 작성 계획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한다. 

2021년 NTE 작성을 위해서 USTR은 2020년 9월 10일~10월 29일 동안

‘USTR-2020-0034(docket number)’로 기업과 협회의 서면 의견(written 

comment)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인터넷연합과 BSA는 각각 107쪽, 37쪽짜리 

의견서를 USTR에 전달했는데, 해당 문서는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의견서 두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이 매우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인터

넷연합의 의견서에는 43개국(EU+42)에 대한 디지털 무역장벽이 수록되어 있는

데, 특정 기업의 상호(구글, 페이스북 등)가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국가가 언제 

어떠한 서비스(구글 클라우드, 검색 엔진, 뉴스 등)를 겨냥하여 어떠한 근거로 무

역장벽을 쌓았는지, 차별대우를 했는지,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상

세히 기록되어 있다(이규엽, 예상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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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5. 미국 디지털 기업의 정치 활동

미국에서 로비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 인터넷연합(The Internet Association)과 소프트웨어연합

(BSA: The Software Alliance)이 있다. 언급한 두 단체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디지털 기업이 회

원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터넷연합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베이 등이 2012년

에 설립한 단체이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넷플릭스, 드롭박스 등이 속해 있다. BSA는 

1988년에 설립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제조사를 대표하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알려

졌다.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디지털 기업은 국내 이슈처럼 국한된 영역에만 관심을 두었

고, 로비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국제무역협정을 포함한 국제무역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2010년 이후부터 미국 인터넷연합과 BSA은 로비활동을 확대했고 국제무역협정을 포함한 국제무

역 이슈로 관심 영역을 확장했다. 두 단체가 2013~18년 지출한 연평균 로비 금액은 100만~300

만 달러 수준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은 상원, 하원, 연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8년 한 해 동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5

개 기업의 로비 지출액 규모의 총합은 2011년보다 약 184% 증가한 6,500만 달러에 달한다

(Azmeh, Foster and Echávarri 2019). BSA에서 1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변호사 출신인 로버

트 홀리만(Robert Hollyman)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deputy)로 임명된 사실이나, 미

국 디지털 기업이 퇴임한 정부 관료 영입에 적극적인 것도 정치 활동을 통해 국제무역 이슈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인터넷연합, BSA, 미국 디지털 기업이 로비활동이나 관료 영입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

(Digital Trade Caucus)를 통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2017년 미 의회 산하로 창설되어 상원과 하원 

의원이 참석하는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디지털 기술이전 요구 금지 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는다.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의 

공동의장은 2021년 3월 29일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미ㆍEU 간 프라이버시 실드 무효 결정,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과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으

며,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최신화, WTO 전자상거래 협상지지 등 구체적인 의견도 밝혔다. 

자료: 이규엽, 예상준(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USTR은 NTE를 작성하기 위해 미국 인터넷 기업과 BSA의 서면 의견만을 참

고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 정부 기관, 대사관 등이 수집하는 디지털 무

역장벽과 애로사항에 관한 자료를 모두 참고한다. NTE가 작성될 때 미국 인터

넷협회와 BSA가 제출한 서면 의견이 참고되나, 미국 기업 상호 삭제, 구체성 완

화, 완곡 어조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언급 등 추가적인 수정작업이 수반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무역장벽에 관한 내용은 미국 

디지털 기업이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으로 탈바꿈된다. USTR은 NTE에서 

2016년까지 사용했던 ‘전자상거래’라는 이름 대신 2017년부터는 ‘디지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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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을 사용하며, 디

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사실자료(fact sheet)를 추가로 배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NTE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가 

담긴 영역을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기타 이슈로 분류

하여 살펴본다. 영역별로 NTE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국내 현황과 조치 내용을 정리하며,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에 담긴 디

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장이나 디지털 무역협정을 내용을 중심으로 규범을 비교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에 관한 연구자의 검토 내용을 수록한다.

가.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1) 개인정보 관련

2021년 NTE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서비스공급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소비자에게 정보이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데

이터의 도착지, 데이터를 사용할 계획을 가진 제3자, 데이터 저장 기간 등)를 

제공하도록 하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제한은 데이터 저장과 처리 

서비스에 의존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국경 간 제공에 장벽이 된다고 보았

다.280)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과 관련해서도 통신 및 온라인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호를 규정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경 간 개인

정보를 이전할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대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역장벽으로 꼽았고 또 동의에 따라 엄격히 이행되는 

합리적 정책대안이 부족하다고 보았다.281)

280)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281) Ibid.,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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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조치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보이전 동의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

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나누어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의 국외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한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국외 제공 시 동의원칙을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국제계약을 체

결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국외이전(제공, 조회, 

처리 위탁, 보관 포함) 시 동의원칙과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할 경우에도 동의원칙을 규정한다. 법을 위반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목적 외 제공

일 경우 제17조 제3항282) 및 제18조에 따라 일정 사항283)을 정보주체에게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

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위탁자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위탁자

28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8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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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관보 또는 신문에 싣는 방법, 간행물이

나 소식지 등에 싣는 방법 등)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제39조의 12에 따라 국외이전(제공, 조회, 처

리 위탁, 보관 포함) 시 일정 사항284)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285) 다만 제39조의12 제3항 각호286)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또

는 전자우편ㆍ서면 등으로 고지한 경우, 국외 처리 위탁 및 보관에 따른 동의절차

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므로, 국외 위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

다.287) 국외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28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89)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

28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8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 본문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286)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

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

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287)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2항 단서

[...]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88)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4항

28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

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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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290)

상호주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하여야 한

다.291)

나) 관련 규범의 동향

정보의 이전에 대한 규정인 한ㆍ미 FTA 제15.8조는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

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

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CPTPP는 국경 간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각 당사

국이 전자적 전송에 의한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자국의(its own)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나 USMCA 및 USJDTA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후자에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에 있어 개별국이 자국 나름의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지 않은 것은 자국 고유의 규제요건 설정 또는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한 국경 간 정보이전 제한의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로 보인다. CPTPP는 국경 간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USMCA 

및 USJDTA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경 간 정

보 이전 자유화 의무대상에 모두 개인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

우(CPTPP) 또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USMCA,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90)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5항.

29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

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4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USJDTA)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USMCA 및 USJDTA의 경우 정

당한 공공정책 달성에 필요한 경우인지를 살펴보는 ‘필요성’ 심사를 추가하여 

더욱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해 예외를 들어 제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

로 보인다. CPTPP, USMCA 및 USJDTA 모두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

별이거나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정보 이전을 더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비

례성의 원칙)고 규정한다. USMCA 및 USJDTA는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주를 삽입하여, 만약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USMCA) 또는 적용대상

인(USJDTA)이 손해 보도록 경쟁조건의 변경을 주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다

는 이유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경우, 그 조치는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으로 봄을 명시하고 있다.  

표 4-20. 국경 간 정보 이전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전자상거래 제14.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USMCA 디지털 무역 제19.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USJDTA 제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의한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자국의(its own)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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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0. 계속

CPTPP 전자상거래 제14.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USMCA 디지털 무역 제19.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USJDTA 제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인의 

사업의 행위를 위한 활동일 때,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1. No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1. 어떠한 당사국도 만약 대상인의 

사업의 행위를 위한 활동일 

경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1.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1. 어떠한 당사국도 만약 대상인의 

사업의 행위를 위한 활동일 

경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2. This Article does not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5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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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0. 계속

CPTPP 전자상거래 제14.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USMCA 디지털 무역 제19.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USJDTA 제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a)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보다 정보의 이전을 더 

제한해서는 안 된다.

(footnote 5) A measure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of this 

paragraph if it accords different 

treatment to data transfers 

solely on the basis that they are 

cross-border in a manner tha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 detriment of 

service suppliers of another 

Party

2. 이 조항은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거나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보다 정보의 이전을 더 

제한해서는 안 된다.5

(각주 5) 만약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손해 보도록 

경쟁조건의 변경을 주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다른 대우를 하는 경우, 그 조치는 

이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footnote 9) A measure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of this 

paragraph if it accords different 

treatment to data transfers 

solely on the basis that they are 

cross-border in a manner tha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to the detriment of 

a covered person.

2. 이 조항은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거나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보다 정보의 이전을 더 

제한해서는 안 된다.9

(각주 9) 만약 다른 당사국의 

적용대상인이 손해 보도록 

경쟁조건의 변경을 주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다른 대우를 하는 경우, 그 조치는 

이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자료: CPTPP; USMCA; USJDTA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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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USMCA 또는 USJDTA 수준으로 평가할 때, 국외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것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는 판단을 요구한다. 정당화되려면 (i) 국외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

는 것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ii)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필요성) (iii) 그 조치가 자의

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chapeau-like 요건) (iv) 목적의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보다 정보의 이전을 더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비례성)

국외 제공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것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판단에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i) 만약 적절한 개인정보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292)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

성을 위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및 (iv)와 관련하여 필요

성 및 비례성 테스트를 요구한다. 동의원칙 이외 다양한 국외이전 근거를 통해

서도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동의원칙에만 

근거하여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조치는 필요 이상의 제한적인 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EU나 일본은 동의 원칙 외에도 다양한 국외이전 

근거를 도입하고 있다. ｢EU GDPR｣의 경우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

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으로 정보이전에 대해 허용하는 적

29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

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

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및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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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 이외 EU의 주요 데이터 이전 허용 제도

구분 관련 내용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전(제45조)

-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적정성 결정)한 경우, 역외 개인정보 이전 시 별도의 허가 필요 없음

- 보호수준의 적정성 평가(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 독립적 감독당국 존

재 및 효과적 기능, 해당국이 체결한 법적 구속력있는 협약 등)를 유럽

위원회가 평가

- 적정성 결정에 대한 사후 정기 심사(최소 4년마다)

- 적정성 결여 시 철회 가능

적절한 

안전장

치에 

따른 

이전(제

46조)

공공당국 또는 기관 사이의 법적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문서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

(제47조)

-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EU의 인증제도로, 다국적 기업이 구속력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EU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별도

의 허가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이전 가능

표준개인정보

보호조항

-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표준개인정보 보호조항(Model Clauses)/감독당국이 

채택하고 유럽위원회가 승인한 표준개인정보보보호조항(DPA Clauses)이 

있음

- 기업 간 거래 계약 시 적용해야 하는 보호규칙을 약관 형태로 규정

승인된 

행동규약

(제40조)

제3국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컨트

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약속과 함께 승인된 행동

규약에 따른 역외이전 가능

감독당국이 규약 초안, 개정 또는 연장에 대한 승인을 함(제40조 제5항)

승인된 인증 

메커니즘

(제42조)

제3국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컨트

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약속과 함께 승인된 인증 

메커니즘에 따른 역외이전 가능

기타

제3국의 법원 또는 법정의 판결 및 행정당국의 결정; 정보주체의 동의, 정

보주체와 컨트롤러 사이의 계약 및 계약 전 조치의 이행; 정보주체의 이익

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공익적 사유; 법적 청구권(legal 

claim)의 설정, 행사, 방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보호

자료: ｢EU GDPR｣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저자 번역ㆍ정리.

정성 결정이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갖춰야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의 기준을 충족

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유사한 보호수준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국경 간 정보이전과 관련하여 동의 원칙에만 치우진 현 상황을 완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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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iii)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

는데 상호주의 규정과 같은 경우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

아 자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기준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 적용 혼선과 이중 부담을 야기해 왔다. 2021년 1월 6일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를 삭제하고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행위 –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293) 특

히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를 고

려하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17조 및 제39조의12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며, 법 위반 시에는 중지 명령권

을 부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294) ｢개인정보 보

호법(안)｣ 제28조의8295)을 신설하여 동의에 따른 국외이전 규정 외에도 개인

293)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294)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주요내용 마.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29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 8(개인정보 국외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이하 “국외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국외이전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지정하

는 인증을 받은 경우

 5.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

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이전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주체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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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리고 국외이전한 경우에는 국외이전이 가능하도

록 한다. 또한 ISMS-P 인증이라는 인증 제도를 통한 국외이전 및 ｢GDPR｣ 제
45조와 유사한 적정성 결정 제도를 통한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

정을 예정하고 있다.296)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안 제64조의2, 제71조, 제

72조, 제73조, 제75조).

한국은 APEC 회원국이자 APEC CBPR의 가입국297)으로 2021년 하반기부

터 CBPR을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일본,298) 싱가포르299) 등은 CBPR을 자국

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여 이를 법에 반영하

고, CBPR 인증기업은 정보주체 동의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 국경 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CBPR을 공식인증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제2항에

서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 국외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 거부하는 경우의 효과

         ④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제2항제5호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6) 법제처(2021a. 1.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2. 26).

297)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다.

29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PEC CBPR Certification: Let’s Think 

about 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299) PDPC(2020), “Singapore Now Recognises APEC CBPR and PRP Certifications Under PDP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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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향후 CBPR을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참고로, USMCA는 APEC CBPR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확대하는 데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다. USMCA처럼 SADE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 시 고려할 국

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으로 ｢APEC CBPR｣ 시스템과 ｢OECD의 프라이버시 보

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2013)｣을 규정하고 CBPR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유

효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포함한다. 또한 SADEA는 당사국이 

산업별 CBPR 시스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를 목적으로 CBPR 시스템을 공

동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한다. 

2) 금융 정보 관련 

2015년 7월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

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산설비의 위탁 승인 절차와 제3국으로의 위탁 또는 재

위탁의 제한을 삭제하고, 소비자 또는 기업 거래 정보 처리를 위한 사후 보고 

요건의 적용을 확장했으며, 신청 절차에서 금융감독원의 보안심사를 폐지했

다. 그런데도 2021년 NTE는 한국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실질적 동의요건이 

사실상 국경 간 정보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300) 

가) 국내 조치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금융

위원회고시)｣ 제4조는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

300)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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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조

치를 수반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정보를 보호

하고 있다.301) 

 

나) 관련 규범 동향 

금융정보의 국경 간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제2절(정보의 이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

을 허용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정보를 국

외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CPTPP 금융서비스 챕터 부속서 11-B는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전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 및 수취 기업 지정 관련 사전 승인 요구를 위

해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MCA 제17.17조는 

라이센스, 인가 또는 등록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전자적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이전하

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USMCA에서 개인정보를 국내외 정

보 이전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CPTPP에서 규정하던 수취 

기업 지정 관련 사전 승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USMCA 금융서비스 챕터에서도 적용대상인의 라이선스, 승인 또는 등록 범

30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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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의 사업행위를 위한 활동일 경우, 전자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를 포함한 국내 및 국외 정보 이전을 금지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국이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기록, 계좌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302) USJDTA는 금융서비스를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 의무의 적용대상인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공급자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303) USJDTA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제11조304)가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된다. 

302) USMCA 제17.17조. 

303) USJDTA 제1조 (Definitions) (e)

“covered person” means: (i) covered enterprise; or (ii) person of the other Party;

304) USJDTA 제11조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or restric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inclu

ding personal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f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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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금융정보의 이전 관련 주요 FTA 비교

KORUS

ANNEX 13-B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SECTION B: Transfer of 

Information 

제2절 정보의 이전

CPTPP 

ANNEX 11-B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 11-나 구체적 약속 

Section B: Transfer of 

Information (정보의 이전)

USMCA 제17장 제17조

Transfer of Information

(정보의 이전)

Each Party shall allow a finan-

cial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o transfer information in elec-

tronic or other form,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for data 

processing where such proc-

essing is required in the in-

stitution’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Korea shall give ef-

fect to this commitment no lat-

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

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

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

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

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

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한다.

Each Party shall allow a fi-

nancial institution of another 

Party to transfer 

information in electronic or 

other form,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for data proc-

essing if such processing is 

required in the institution’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

구된다면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

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No Party shall prevent a 

covered person from trans-

ferring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to 

and out of the Party’s terri-

tory by electronic or other 

means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business 

within the scope of the li-

cense, authorization, or reg-

istration of that covered 

person. 

당사국은 적용대상인의 라이센

스, 인가 또는 등록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전자적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개인정보

를 포함한 정보를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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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2. 계속

KORUS

ANNEX 13-B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SECTION B: Transfer of 

Information 

제2절 정보의 이전

CPTPP 

ANNEX 11-B 

SPECIFIC COMMITMENTS

부속서 11-나 구체적 약속 

Section B: Transfer of 

Information (정보의 이전)

USMCA 제17장 제17조

Transfer of Information

(정보의 이전)

Nothing in this Section restricts 

the right of a Party to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a) protect personal data, 

personal privacy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or 

(b) require a financial institution 

to obtain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relevant regulator to 

designate a particular enter-

prise as a recipient of such in-

formation, based on prudential 

considerations, provided that 

this right is not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

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본 절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다

음을 위해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a)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개

인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 또는

(b) 이 권리가 본 조에 의거한 당사자

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을  건전성 고려사항에 기

초하여 그러한 정보의 수취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제기관으로부

터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

Nothing in this Article restricts 

the right of a Party to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data, personal 

privacy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used to 

circumvent this Article.

본 조의 어떠한 조치도 조치가 이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이 아닌 한, 당사국이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

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자료: KORUS; CPTPP; USMCA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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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법적 검토

한ㆍ미 FTA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

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이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

보와 관련하여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국외이전이 제한되며, 개인금

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은 사전 보고가 원칙이다. 

CPTPP는 금융정보의 이전에 대해 국내외로의 정보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

고 있으나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를 위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바 관련 규정 수용시에도 개인고객의 고유식별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해서도 관련 의무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규정

을 통해 이 또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USMCA도 국내외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정보의 이전을 금지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USMCA 수준의 규범을 고려할 경우, 국

내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취 기업 

사전 승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예외에 해당되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ADEA의 경우 DEPA와 달리305) 금융서비스를 적용 범위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SADEA 제2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서 호

주는 ‘자연인의 신용정보 또는 관련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게’ 하고 있는

데,306) 이러한 점도 참고할 만하다. 

305) DEPA는 제1.1조(적용범위)에서 금융서비스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4.3조(전자적 전송

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06) SADEA 제2조(범위)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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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2021년 NTE에 나타난 위치기반 정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미국 기업의 수

차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지도제작상의 정보 또는 기

타 위치정보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307) 사실 한국에는 위

치기반 정보의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금지 규정은 없으나 동 정보를 외국 

기업이 활용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NTE에는 한국의 특정 통합 위

성 이미지를 흐리게[블러(blur) 처리] 해야만 동 정보의 반출을 승인한다는 내

용이 담겨 있는데, 안보 우려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하면서도 시장 접근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국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임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 인터넷협회(Internet Association)는 지리 공간 데이터와 관련된 장

벽은 외국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에서 온라인 지도, 내비게이션 도구 및 관련 애

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 국내 조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

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나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308) 기본측량성과

를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309) 동법 제

21조는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와 관련한 국외 반출을 금지를 규정한다.310)

307)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3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310) 자세한 내용은 이규엽 외(2018), pp. 76~7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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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적용 범위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전자상거래 제14.2조

Scope and General 

Provisions

범위 및 일반조항

USMCA 디지털 무역 제19.2조

Scope and General 

Provisions

범위 및 일반조항

USJDTA 제2조

Scope 

범위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or

(b)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such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3. 이 장은 (a) 정부조달 

(b)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수집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This Chapter does not 

apply:

(a) to government 

procurement; or

(b) except for Article 19.18 

(Open Government Data), 

to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that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3. 이 장은 (a) 정부조달 

(b) 제19.18조(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외한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수집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a) to government 

procurement;

(b) to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or

(c) except for Article 20, to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that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이 협정은 (a) 정부조달 

(b)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하는 서비스 

(c) 제20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수집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CPTPP; USMCA; USJDTA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나) 관련 규범 동향 

USMCA, USJDTA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하기는 

하지만 CPTPP, USMCA, USJDTA 모두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대리하

여 보유 또는 처리되는 정보 또는 수집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 해당 정보와 관

련된 조치는 전자상거래 장 또는 해당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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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법적 검토

지도 정보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전자상거래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동 정보의 국외 반출 조치를 금하는 것은 통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적다. 다만 구글어스 등을 통해 한국의 지도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안보상

의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 제한 조치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무인주행, 새로운 여행서비스 등 산업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국가 안보, 지도 관련 산업의 위

축 가능성 등은 중요하지만 동 정보의 국외 반출 제한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성화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 NTE를 통

한 압박이나 향후 빚어질 통상마찰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도 반출 금지 조치의 

효과와 존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전문가의 포괄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중국은 2016년 1월부터 온라인 지도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311) 

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

1)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건 

BSA는 NTE를 위한 답변에서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법｣의 ‘클라우드 보안 

보장 프로그램(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이 넓은 범위의 클

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국내 데이터 센터의 사용을 요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12)

NTE는 “한국은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약

칭: 클라우드컴퓨팅법)｣을 통과시켰으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채택에 중대

한 무역장벽이 있다고 밝혔다.313)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311) ECIPE,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스웨덴 금융분야 정보 국내 저장, 검색일: 2021. 

5. 3).

312) BSA(2020), “2020 BSA National Trade Estimate Submission,” p. 2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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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려면 클라우드 보장인증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관련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서는 국유 소비자를 위한 전용시설을 분리하는 등 한국만을 위한 

특수 제품(Korea-unique product)을 별도로 만들어야 해서 규모의 경제를 

저해한다고 밝혔다.314) 

가) 국내 조치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 제2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

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

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

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적ㆍ물

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

서는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5조에 따

른 “기본계획”(2015년 12월 7일 확정, 정보통신전략위원회)상의 “보안인증제” 

시행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가 이 기준을 준수하는

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의 장이 그 서비스를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클라우드 보장인증제(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를 만들었다. 클라우드 보장인증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인증기관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을 평가ㆍ인증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

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실시

하여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313)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 328-

32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314) 위의 자료, pp. 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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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별표 4, 14.2.1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범 동향 

KORUS FTA 협정문에는 관련 규범이 없으나 CPTPP, USMCA, USJDTA는 

당사국에서의 사업 조건으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

정을 포함한다. CPTPP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 경우 예외적으로 현지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USMCA 및 

USJDTA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과 관련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표 4-24. 컴퓨팅 설비의 위치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전자상거래 제14.13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MCA 디지털 무역 

제19.12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2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1.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컴퓨팅 

설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신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자국의(its own)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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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4. 계속

CPTPP 전자상거래 제14.13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MCA 디지털 무역 

제19.12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2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2.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이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할 

것을 그 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이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할 것을

그 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1.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이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할 

것을 그 영토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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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4. 계속

CPTPP 전자상거래 제14.13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MCA 디지털 무역 

제19.12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2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a)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b)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수준보다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의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

- -

2. This Article does not 

apply with respect to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which are 

addressed by Article 13.

제13조에서 다루는 ‘적용대상 

금융서비스 공급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CPTPP; USMCA; USJDTA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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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구매의 경우 

정부조달에 해당되며,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당사

국에 의해 수집, 보유, 처리되는 정보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정보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건

NTE는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계획을 발표

하여 2018년 말까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전자금융 및 데이터 보호 

표준(CCPA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나 개정안은 초안 상태”이며 클라우

드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독특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 및 데이터 보

호기준이 불분명하며(ambiguous),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적시했다.315) 

NTE 는 한국이 결제게이트웨이 서비스(Payment Gateway Services)316) 관련 

시설 현지화 요건을 유지해 공급자가 해외에 위치한 시설 투자를 활용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으로 한국에 결제 데이터가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러한 요건이 반드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지는 않

으며, 글로벌화된 네트워크에 점점 더 의존하는 기술 및 서비스와 상충한다고 밝

혔다.317)

315)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316) 결제게이트웨이란 온라인 상점과 고객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지불 프로세서 사이의 중개인을 말한

다.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지불게이트웨이는 지불 정보를 가져와

서 암호화하여 보안 채널을 통해 지불 프로세서로 전송하고 결제 처리기에 리디렉션 되어 결제처리

자가 고객에게 결제를 완료하는 단계를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결제게이트웨이는 고객이 결제 

프로세서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Ecommerce Platforms, 

“What Is a Payment Gateway? Plus 5 of the Best Payment Gateways Compared for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317)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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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조치

금융정보 컴퓨팅 설비의 위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

시)｣ 제11조 제11호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

는 국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318) 또한 동 규정 제14조의2 제8항 단서는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319)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320)

나) 관련 규범 동향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규정의 경우, CPTPP는 적용대상인이 그 

영토에서 사업하는 조건으로 당사국 영토에 있는 컴퓨팅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

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321)라고 규정하나, 정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인

318)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6. 6. 30.>

319)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50조

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

320)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⑧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해

서는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

점, 제50조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1

조제12호(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 

321) CPTPP 제14.13조(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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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USMCA와 USJDTA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USMCA 금융서비스 제17.18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3조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적용대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by a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o information of 

covered persons, including information 

underlying the transactions and operations of 

such persons, is critical to financial regulation 

1. The Parties recognize that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by a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o information of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including 

information underlying the transactions and 

operations of such covered financial service 

의 범위에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공급자는 제외된다. USMCA에도 CPTPP 

제14.13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제19.12조에 있으며, 정의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인의 범위에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제외된다. 그러나 USMCA 

금융서비스 장 제17.18조는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

17.18조 제2항에 따르면 규제적이고 감독적인 목적을 위해 당사국의 금융규

제당국이 당사국의 영토 밖에 적용대상인이 사용하거나 위치하는 컴퓨팅 설비

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완전하고 계속적

인 접근이 가능한 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USMCA 제17.18조 제4항은 “본 조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어떤 것도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기록과 계정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포함했으나 USJDTA에는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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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계속

USMCA 금융서비스 제17.18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3조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적용대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and supervision, and recognize the need to 

eliminate any potential limitations on that 

access. 

1. 당사국들은 당사국의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및 

감독함에 있어 적용대상인의 거래 및 운용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한 적용대상인의 정보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계속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접근에 잠재적인 모든 제한에 대해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e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so long as the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f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purposes, have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to information processed or stored on 

computing facilities that the covered person 

uses or locates outside the Party’s territory.9

(Footnote 9) For greater certainty, access to 

information includes access to information of 

a covered person that is processed or stored 

on computing facilities of the covered person 

or on computing facilities of a third-party 

service supplier.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measure 

consistent with Article 17.11.1 (Exceptions), 

such as a measure requiring a covered 

suppliers, is critical to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nd recognize the need to eliminate 

any potential limitations on that access.

1. 당사국들은 당사국의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및 

감독함에 있어 적용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거래 및 운용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한 적용대상인의 정보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계속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접근에 잠재적인 모든 제한에 

대해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2.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to use or locate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so long as the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f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purposes, have 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access to 

information processed or stored 

on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that the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 

uses or locat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Party.10

(Footnote 10) For greater certainty, a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 measure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measure consistent with Article 5

2. 규제적이고 감독적인 목적을 위해 당사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당사국의 영토 밖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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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계속

USMCA 금융서비스 제17.18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3조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적용대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person to obtain prior authorization from a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to designate a 

particular enterprise as a recipient of that 

information, or a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a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in the exercise of its authority over a covered 

person’s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practices with respect to maintenance of the 

oper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2. 규제적이고 감독적인 목적을 위해 당사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당사국의 영토 밖에 

적용대상인이 사용하거나 위치하는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완전하고 계속적인 

접근이 가능한 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9

(각주 9)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정보의 접근은 

적용대상인의 컴퓨팅 설비 또는 제3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적용대상인의 정보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적용대상인에 

금융규제 당국으로부터 정보의 수령자로 특정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조치 또는 컴퓨팅 

설비의 운용의 유지에 대해 적용대상인의 사업 

연속성 계획 관행(business continuity 

planning practices)에 대한 금융규제 당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사용하거나 위치하는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완전하고 계속적인 접근이 가능한 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10

(각주 10)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제5조와 합치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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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계속

USMCA 금융서비스 제17.18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3조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적용대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권한의 행사에 있어 금융규제 당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와 같이 

제17.11.1조(예외)에 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3. Each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vered person with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mediate a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2 before the Party requires 

the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e Party’s territory 

or the territory of another jurisdiction.

(Footnote 10) For greater certainty, so 

long as a Part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do not have access to 

informa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 2, 

the Party may, subject to paragraph 3,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either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r the territory of another 

jurisdiction where the Party has that 

access. 

3.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영역에 있는 컴퓨팅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2항에 기술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0

(각주 10)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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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계속

USMCA 금융서비스 제17.18조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컴퓨팅 설비의 위치

USJDTA 제13조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적용대상인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금융규제 권한이 제2항에서 설명된 정보로의 

접근을 할 수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의 

영토 또는 당사국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관할 

영역의 영토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Nothing in this Article restricts the right 

of a Party to adopt or maintain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data, personal privacy 

and the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provided that these 

measures are not used to circumvent the 

commitments or obligations of this Article.

 

4. 본 조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어떤 것도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기록과 

계정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자료: USMCA 및 USJDTA의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다) 통상법적 검토

한국은 한ㆍ미 FTA를 통해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

용했으나 서버의 현지화에 대해서는 수용한 바 없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

무 위탁에 관한 규정｣은 과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동 변경은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부속서13 - 나 구체적 약속 제2절(정보의 이전)’에서 의무화한 ‘금

융기관의 처리 시 국외 이전 허용의무를 2년 이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다.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IT 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재위탁 시에도 위탁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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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위탁을 가능하도록 하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시 금감원 사후보

고를 원칙으로 규정(보다 엄격한 점검이 요구되는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

리위탁은 사전보고)322)하는 등 한ㆍ미 FTA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

융서비스 금융기관이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

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23) 또

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324) 

금융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한다고 해서 금융정보의 생성ㆍ저장을 위한 IT 

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국외 이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

다.325) 따라서 현존하는 금융 분야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건이 한ㆍ미 FTA 위

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 분야의 IT 

설비, 금융 전산망에 대해서도 컴퓨팅 설비 관련 조항을 포함하려는 추세이다. 

USMCA 금융서비스 장의 컴퓨팅 설비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 영토 밖의 컴

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밖에 위치해도 금융규제당국이 규제 또는 감독 목적으

로 즉각적, 직접적, 완전하고 계속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사업수행 

조건으로 당사국 내 컴퓨팅 설비 사용이나 위치 지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SADEA에도 나타나 있다.326) 만약 한국이 USMCA 

또는 USJDTA 수준으로 미국과 협상한다면 금융시장 규제 및 감독 목적상 영

토 밖에 있는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즉각적, 직접적, 완전하고 계

속적인 접근이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컴퓨팅 설비를 국내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금융혁신 및 효율성 관점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컴퓨팅 설비 위치 자유화’도 

322)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323)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324)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325) 박훤일(2017), p. 137.

326) SADEA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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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금융 규제 및 감독에서 금융기관, 금융서비

스 제공자의 정보에 대해 즉각적, 직접적, 완전하고 계속적 정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당사국 영역 밖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사

용하거나 당사국 영역 밖에 위치하는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

에 대해서도 정보 접근이 즉각적, 직접적, 완전하고 계속적으로 가능한지가 주

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스웨덴은 금융 분야에서 즉각적인 

시장 감독을 목적으로,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327) 또한 SADEA의 경우 호주는 컴퓨터 설비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자연인의 신용정보 또는 관련 개인정보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

음도 참고할 만하다.

3) 보건의료정보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건

가) 국내 현황 및 조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에 따르면, 전자의무 기록 보존 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방지 시설과 장비와 관련

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된다. 

나) 관련 규범 동향 

CPTPP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적용 범위는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

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를 조건으로 한다. 더 분명하게 제

14.2조 제5항은 제14.4조(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제14.11조(전자적 수단

327) ECIPE,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스웨덴 금융분야 정보 국내 저장, 검색일: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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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제14.17조(소스

코드)상의 의무가 투자, 국경 간 공급, 금융서비스의 관련 조항, 예외 및 비합치 

조치의 대상이며 동 협정의 여하한 관련 조문과 연계하여(in conjunction with) 

해석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제14.4조(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제14.11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현

지화)는 제9.12조(투자분야 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s), 제

10.7조(서비스 분야 비합치조치), 제11.10조(금융서비스 분야 비합치조치)와 합

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투자, 

국경 간 서비스, 금융서비스 장 아래 비합치 조치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USMCA 제19.2조 제4항은 CPTPP 제14.2조 제4항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투자, 국경  

간 공급, 금융서비스의 조항에 따른 의무(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및 비합치조

치 조건으로 함)의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투자, 국경 

간 공급, 금융서비스의 예외 및 비합치 조치로 양허한 조치에 대해서는 동 장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USJDTA는 제2조 제1항에서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무

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하

여 미개방 서비스 분야 등을 막론하고 제2조 제2항에서 제외한 ‘정부 권한 행

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에 적용된다.328) 

328) USMCA 제2조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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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법적 검토

한국은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서비스 개방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329) 

CPTPP, USMCA 수준 규범에 따르면 개방을 유보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자상거래 장 적용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SJDTA의 경우 기존 서비스/투자 장의 

유보 및 예외 등에 대해 적용배제 규정이 없는바 모든 미개방서비스에 디지털 

무역규범이 적용되어 기존에 양허하지 않았던 분야에도 시장접근(mode 1)을 

강제적으로 개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USJDTA 방식이 아니라 

CPTPP 및 USMCA 방식으로 기존 양허 제한 및 예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디

지털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기타 이슈

1) 구글의 인앱결제 

2021년 NTE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앱 외부의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인앱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 모바일앱 시장 공급자가 통합결제 플랫폼을 사

용하여 이루어지는 인앱구매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표준수수료를 받는 상

황에서 외부결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입법(안)의 요구

는 미국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표준 사업 모델을 위협한다

는 주장이다.330)

329)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아직 의료서비스를 개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이종석(2019), p. 73; 

예를 들어, 한미FTA 부속서Ⅱ(미래유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단, 원격의료서비스 공급 예외)함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서비

스와 관련한 조치는 한ㆍ미FTA 제11.12조(투자분야 비합치 조치) 및 제12.6조(서비스 분야 비합치조

치)에 따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비합치 조치’에 해당된다. CPTPP, U

SMCA 수준으로 체결되었을 경우 이러한 비합치 조치로 설정된 분야는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전

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등의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330)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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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현황 및 조치 

구글이 2021년 10월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인앱결제(IAP: In-App Purchse)331)

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정책을 2020년 9월에 발표했고,332)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부과되지 않던 수수료가 부과될 상황에 놓이면서 

거대 독점 기업 구글의 위협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이의 수익 감소 

및 소비자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33)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플레이스토어가 한국에서 벌어들

인 매출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전체 매출의 66.5%에 달하는 5조 47억 원으로 추

정되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이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ㆍ콘텐츠 기

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약 3,53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334)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1여 년

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법 제50조 ① 제9호)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법 제50조 ① 제11호).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미루다가 2021년 11월 4일 한국에 한해 인앱결제 강

제 정책의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인앱결제 이외에 ‘외부 결제 방식’을 이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331) 인앱결제란 이용자가 앱마켓에서 다운받은 앱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을 유료로 구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32)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

에 해당한다고 비판이 잇따르자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적용 시기를 기존 2021년 1월에서 10월로 연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밝힐 경우 6개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최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구글 갑질에 연간 2조원 피해...창작자ㆍICT업계들,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시켜라”｣(2021. 8.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9).

333) ｢구글 인앱결제 대체 무엇이길래｣(2021.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9).

334)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될까... 15일 과방위 회의 관심 집중｣(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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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335)

나) 관련 규범 동향

미국이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이나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는 플랫폼의 경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바 없다. 

다) 검토

미국 상무부와 USTR은 개정안이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양국의 서

비스 기업을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FTA 국경 간 서비스 장 및 GATS 위

반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36)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

에 따른 문제제기는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차원의 문제로 이는 경쟁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전 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도 인앱결제 강제 등 디지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

율을 추진 중이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독점지배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2021년 7월 8일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하여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걸고,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

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337) 또한 2021년 6월 법사위를 통과한 ｢플랫폼 독점 

335) 구글은 앱 안에서 외부 결제를 선택하는 메뉴를 인앱결제와 동등한 크기ㆍ모양ㆍ위치로 노출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제3자 결제의 장점인 인앱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도 보장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한국에 대해서만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구글 “한국만 제3자 

결제 허용”…타사 결제시 수수료 6%~11% 부과｣(2021. 11.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9).

336)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될까... 15일 과방위 회의 관심 집중｣(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9).

337) ｢국회 발동 건 ‘구글 갑질 방지법’...견제 받는 ‘구글식 비즈니스’｣(2021. 7.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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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및 2021년 8월 미국 상원의회

에서 발의된 ｢오픈 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338) 등에서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EU는 인앱결제 강제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2020년 12월에 ｢디지털

시장법 제정안(Digital Market Act)｣339)을 발표하여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

업자로 하여금 앱마켓 플랫폼 외부에서 앱개발자의 상품홍보, 계약체결을 허

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340) 향후 플랫폼 기업의 성장 확대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 경쟁 관련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넷플릭스법 

2021년 NTE에 따르면 2020년 5월 우리나라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대형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대리인을 지

정할 것을 규정했으며, 관련 미국 업계는 이 안전성 조항이 자사가 통제하지 않

는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

다.341) 한국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사업자에게도 확장하

여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나, 미국은 이를 무역장벽으로 보

는 것이다.

2021. 10. 1).

338) Richard Blumenthal 온라인 보도자료(2021. 8. 11), “Blumenthal, Blackburn & Klobuchar 

Introduce Bipartisan Antitrust Legislation to Promote App Store Competition”(검색일: 

2021. 10. 1).

339) Regulation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COM/2020/842. 

340) 2020년 12월 15일에 공표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

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쟁점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2021) 참고.

341)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3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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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현황 및 조치

2016년 페이스북의 트래픽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 최근 넷플

릭스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국내 ISP(인터넷회선제공업자)와의 망 사용료 지급 

갈등 등이 이어지자 CP에도 일정 정도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

자는 취지로,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

였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

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2조의7 신설). 또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22조의8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

루 평균 100만 명 이상), 트래픽(200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

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CP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

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

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

여 6개 사업자 말고도 추후 서비스 안정성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달의민족, 디즈니플러스, 줌, KT 시즌, 왓챠 등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

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342)

342)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나왔다...기술적 오류 방지 등 구체화｣(2021. 8.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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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규범 동향 

한ㆍ미 FTA 전자상거래 장 부속서에서는 양국 모두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및 인터넷 이용자 간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 분배에 관한 논쟁이 국내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네트워크 투자를 위한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교환한 바 있다. 또한 한ㆍ미 FTA 제15.7조 (d)는 전자상거래

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네트워크 제공자, 응

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USJDTA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사용 원칙을 담고 있지 않으

나 CPTPP 제14.10조와 USMCA 제19.10조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

근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CPTPP 및 USMCA에는 한ㆍ

미 FTA에 포함된 경쟁에 따른 혜택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다만 CPTPP 제

14.12조는 인터넷 접속료(Internet Interconnection Charge) 분담과 관련

하여 국제 인터넷 연결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상업적 기초에서 다른 당사국

의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협상은 개별 공급

자의 설비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

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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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사용 원칙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제14.10조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원칙

USMCA 제19.10조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Digital Trade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원칙

USJDTA 

Subject to applicabl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the Parties recognise the 

benefits of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having the ability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적용 가능한 정책,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소비자의 효익을 인정한다.

(a)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b)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 사용자 기기가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c)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beneficial 

for consumers in their territories to be 

able to: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applications of a consumer’s cho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connect the end-user devices of a 

consumer’s choice to the Internet, 

provided that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c) access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of a consumer’s 

Internet access service supplier

당사자들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a)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b)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 사용자 기기가 

네트워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c)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

자료: CPTPP; USMCA; USJDTA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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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논의 동향

미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꾸린 

연구반에 지속적으로 한ㆍ미 FTA 위반 가능성 등 통상 문제 발생 우려를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343)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CP를 규율 대상으로 한 데다 미국 기업에 서버 증설 현지화 의무를 강제하거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므로 FTA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

며, 미국 정부엔 “특정 국가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시행령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344)

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BSA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과 관련하여, 소프

트웨어 및 기타 전자전송에 관세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부적절하게 부과하는 국

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근거로 인도네시아, 인도와 

남아프리카 등이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실정

을 들었다.345) 

가) 국내 조치

우리나라의 경우 한ㆍ미 FTA 제15.3조 제1항은 (a)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

지털 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 또는 (b)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등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제

품346)을 포함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왔다.

343) ｢넷플릭스법 딴지 건 美정부 “美기업이 타깃?”｣(2020.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

344) 위의 자료.

345) BSA(2020), “2020 BSA National Trade Estimate Submission,” p. 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346) 디지털 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ㆍ문자열ㆍ동영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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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디지털 제품의 관세부과 금지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전자상거래 제14.3조

Customs Duties 관세

USMCA 디지털 무역 제19.3조

Customs Duties 관세

USJDTA 제7조

Customs Duties 관세

1.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의 인

과 다른 당사국의 인 사이에 전

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

함한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

과할 수 없다.

1. No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one Party and a 

person of another Party.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의 인

과 다른 당사국의 인 사이에 전

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

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

는 그와 연결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Neither Party shall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cluding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between a person of a 

Party and a person of the 

other Party.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의 인

과 다른 인 사이에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

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shall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fees or other charges on 

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such taxes, fe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does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fees, or other charges on a 

digital product transmitted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those taxes, fe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나) 관련 규범 동향 

CPTPP, USMCA, USJDTA는 모두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물(디지털 제품)을 무관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지ㆍ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한ㆍ미 FTA 협정문 제15.9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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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6. 계속

CPTPP 전자상거래 제14.3조

Customs Duties 관세

USMCA 디지털 무역 제19.3조

Customs Duties 관세

USJDTA 제7조

Customs Duties 관세

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

항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

되는 콘텐츠에 대해 내국세, 수

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선에서 부과되

는 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

지 않는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

항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

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내국

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선에서 

부과되는 한 내국세, 수수료 또

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자료: CPTPP; USMCA; USJDTA 관련 규정을 저자 번역ㆍ정리.

다) 검토 

전자적 전송 또는 디지털 제품의 형태로 수출되는 우리 디지털 콘텐츠에 대

한 해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모라토리엄 폐지 시 우리 디지

털 콘텐츠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얻는 부정적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

리 정부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347) 우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이해관계를 반

영하여 향후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 및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

협정 협상 등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표준: 암호화

NTE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조달한 네트워크 장비에 국가정보

원에서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통합하도록 요구하는데 국가정보원의 암호화 인

증모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 알고리즘이 아닌 한국에서 개

발된 ARIA 및 SEED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347) 곽동철(202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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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348)

가) 국내 조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

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등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사

용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가상사설망(VPN), 구간암호화제품,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USB 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ㆍ공공기관 도입기준으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를 필수

로 요구하고 있다.349) 암호모듈 시험ㆍ검증은 국제표준에 기반한 검증기준

(KS X ISO/IEC 19790:2015 및 KS X ISO/IEC 24759:2015) 및 별도 공지

한 검증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세부 절차는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을 적

용한다.350)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은 국내ㆍ외 표준 암호알고리즘 중에서 안

전성ㆍ신뢰성ㆍ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다.351)  

나) 관련 규범 동향

CPTPP TBT 부속서 및 USMCA TBT 관련 분야별 부속서에 포함된 바 있던 

암호화 사용하는 ICT제품에 대한 규정이 USJDTA 및 DEPA, DEA 등에도 포

함되고 있다.352) 이 규정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상업용 ICT 제품에 대해, 

어느 당사국도 ICT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ICT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암호와 관련된 독점 정보를 이전하거나 접근권

한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국 영역내의 인과 파트너십을 강제하거나, 특정 암

호화 알고리즘이나 사이퍼(cipher)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348) USTR(2021b),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2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9).

349) 국가사이버보안센터 홈페이지, 보안적합성검증, 개요 및 체계(검색일: 2021. 10. 1).

350) 국가사이버보안센터 홈페이지, 암호모듈검증, 개요 및 체계(검색일: 2021. 10. 1).

351) 국가사이버보안센터 홈페이지, 암호모듈검증,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검색일: 2021. 10. 1).

352) CPTPP 부속서 8-B. Sec.A; USMCA 부속서 12-C; USJDTA 제21조; DEPA 제3.4조; DEA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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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CPTPP, USMCA, USJDTA 등은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정부가 소유

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 접속에 관한 조치, 금융기관과 관련된 감독 및 조사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353) USMCA, USJDTA

는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상업적인 ICT 제품

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시적

인 적용배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354) 암호화 사용 ICT 제품 관련 주요 FTA 

(CPTPP, USMCA, USJDTA) 비교는 [부록 표 8]을 참고한다.

다) 검토

ICT 제품의 암호화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

함하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기관에서 조달하는 ICT 제품에 대해 보안

검증 차원에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암호모듈 검증에 있

어 국내산 암호기술이 검증에 많이 사용된다. TBT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USJDTA은  ‘당사국에 의해 또는 당사국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

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정

합성 검토를 위해서는 당사국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포함되는지, 적

용이 배제되는 정부조달 범위인지 등이 추가로 식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식재산권 이슈

NTE에 담길 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하여 BSA는 

“중국 및 한국은 기술 내지 서비스의 소스코드 리뷰를 요구하는 분야별 아웃소

싱(outsourcing) 또는 IT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거나 예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355) BSA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클

353) CPTPP 부속서 8-B Sec.A 4항; USMCA 부속서 12-C.2조 1항; USJDTA 제21조 제2항.

354) USMCA 부속서 12-C 1항 (e) 및  USJDTA 제21조 제1항 (e).

355) BSA(2020), “2020 BSA National Trade Estimate Submission,” p. 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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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에서 암호화 인증과 관련하여 소유권 정보 및 영

업 비밀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소스코드의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356)

가) 국내 현황 및 조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이 평가ㆍ인증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서도 암호화

와 관련하여 소스코드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다.357) 

나) 관련 규범 동향

한ㆍ미 FTA에는 없던 소스코드 관련 조항이 CPTPP에는 포함되어 있다. 

CPTPP는 제품의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 

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요건 부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358) 한편 

USMCA 및 USJDTA에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

품의 수입, 배포, 판매 또는 사용 조건으로 상대방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소스코드에 표시된 ‘알고리즘’의 이전 또는 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

는 등 규범이 더욱 강화되었다.359) 또한 CPTPP에서는 적용대상으로 대량 판

매용 소프트웨어 및 제품에 한하며, 중요한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360) 그러나 USMCA 및 USJDTA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없다. 

또한 CPTPP에서의 상업적 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회원국의 법제 준수

356) BSA(2020), “2020 BSA National Trade Estimate Submission,” p. 2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

357) KISA 홈페이지, 클라우드보안인증제(검색일: 2021. 10. 1).

358) CPTPP 제14.17조 제1항.

359) USMCA 제19.16조, 제1항; USJDTA 제17조 제1항.

360) CPTPP 제14.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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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소스코드의 수정(modification) 요구는 가능하며, 특허 신청 및 부여 

과정, 특허재판에 수반되는 소스코드 공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361) USMCA 

및 USJDTA는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소프트웨어와 

제품의 소스코드 또는 해당 소스코드에 표시된 알고리즘에 대해 조사, 검사 등

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62)

소스코드 관련 주요 FTA(CPTPP, USMCA, USJDTA) 비교는 [부록 표 9]를 

참고한다.

다) 검토

최근 체결된 FTA는 당사국의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소프트웨어 및 제품

의 소스코드 또는 해당 소스코드에 표시된 알고리즘에 대해 조사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하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규정한

다. KISA 자문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시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소스코드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소스코드가 설치된 PC에 점검도

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363) 

제기한 우려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소비자 보호, 보안 및 

안보 등의 목적하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날  수도 있어 디지털 무역에 있어 비즈

니스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보호를 보호하면서도 

규제당국의 필수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범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361) CPTPP 제14.17조 제3항 및 제4항.

362) USMCA 제19.16조 제2항; USJDTA 제17조 제2항. 

363)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인증팀 관계자 유선 인터뷰(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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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

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OECD, ECIPE, 

BSA가 제공하는 국제지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진이 설정한 다섯 가지 자체 평가 기준을 잣대로 한국

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제2~4장에서 검토한 내용과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정량ㆍ정성 평가를 고려

하여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과제를 ‘통계 개

선과 실증 확충’,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과 경제협력 강화’, ‘정책 연계와 제도 

정비’, ‘추진체계 보강’,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언한다. 각 주요 정책과제에 우리 정부가 고려할 만한 내용을 구체화

하여 설명한다.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가. 디지털 통상환경 평가

해외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출발선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1) 활용 자료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 활용한 해외 자료는 

유럽정치경제연구소(ECIPE)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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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veness Index),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Digital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미국 소프트웨어연맹(BSA: 

The Software Alliance)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GCCS: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 등 총 네 가지이다. 

네 가지 자료 모두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려면 어

디에 초점을 두고 자세히 들여다볼 것인지를 선택하고 몇 단계 사전 작업을 거

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첫째, 

ECIPE의 DTRI와 OECD의 DSTRI를 함께 놓고 본다. 두 가지 지수 중 하나만 

사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면 검토 결과의 편의(bias)

가 커질 수 있다. 두 가지 자료 모두 디지털 무역을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한 

DTRI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포괄하는 국가가 다르고 지

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 지표가 다르다는 차이점도 있다. 2018년에 발

표된 DTRI는 대중소로 구분하여 64개국에 대한 디지털 무역제한지수를 45가

지로 평가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최종적으로 지수를 도출한다. 시기상 

DTRI보다 늦게 발표된 DSTRI는 기본적으로 DTRI와 같은 개념이지만, 2014년

부터 국가별, 부문별 DSTRI 지숫값의 추이를 제공한다. DTRI는 횡단면 자료

이지만 DSTRI는 패널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둘째,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서 

BSA 자료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NTE 자료를 함께 놓고 본다. BSA 자료는 한국

을 포함한 24개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세 차례 GCCS 결과를 발표했다. 

정량적 지수를 포함하는 BSA 자료와 달리 NTE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서

술이 중심이다. BSA 자료는 데이터 보호, 보안, 사이버범죄, 지식재산권, 표준, 

자유무역촉진 정도, IT 접근성 등 포괄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만 NTE

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 기업의 애로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NTE에 담

긴 한국에 대한 디지털 무역장벽의 내용을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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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014~20년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141 .123 .123 .123 .123 .145 .145 

미국 .083 .083 .083 .083 .083 .083 .083 

중국 .488 .488 .510 .510 .510 .510 .510 

평균값(50개국) .168 .161 .165 .178 .188 .191 .191 

중윗값(50개국) .144 .143 .143 .144 .144 .145 .145

최댓값(50개국) .488 .488 .510 .510 .567 .647 .647 

최솟값(50개국) .043 .043 .043 .043 .043 .043 .043 

자료: OECD, Stat, Digital STRI DB(검색일: 2021.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털 통상정책을 해외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평가해 보기 위한 자료로서는 활용 

가치가 크다. 다만 제4장에서 NTE를 활용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

한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를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절에서

는 2013~21년 동안 NTE에 적시된 내용의 특징만 일부 참고한다. 

2) 주요 결과

OECD는 2014~20년 동안 50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

에 초점을 맞추고 DSTRI를 산출하여 값(최소 0, 최대 1; 낮을수록 좋은 점수)

을 제공한다. [표 5-1]은 최근 7년간 한국, 미국, 중국의 DSTRI를 정리하고 

50개국 DSTRI의 평균값, 중윗값, 최댓값, 최솟값을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OECD는 DSTRI를 토대로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환경을 다른 

지수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4년 50개국의 DSTRI는 평균값 0.168을 

중심으로 0.043~0.488 범위에 놓이나 연도가 지날수록 DSTRI는 높아지는 

추세인데, 2020년에는 평균값이 0.191로 상승하며 범위도 0.043~0.647로 

넓어졌다. 2014년 한국의 DSTRI는 0.141로 50개국 평균값보다 낮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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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14~20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의 DSTRI .141 .123 .123 .123 .123 .145 .145

디지털 인프라 .079 .079 .079 .079 .079 .079 .079

전자거래 .021 .021 .021 .021 .021 .021 .021

전자결제 .018 0 0 0 0 0 0

지식재산권 0 0 0 0 0 0 0

기타 장벽 .022 .022 .022 .022 .022 .044 .044

자료: OECD, Stat, Digital STRI DB(검색일: 2021.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미국의 DSTRI 0.083보다는 높지만 중국의 DSTRI 0.488보다는 낮은 수준이

다. 2020년 한국의 DSTRI는 0.145로 2018년보다 0.022 커진 것으로 나타나

며, 이는 2020년 50개국 평균값이 2018년보다 0.003 상승한 것보다 상대적

으로 크다. 수치상 2018~20년 한국의 DSTRI 변화가 50개국 평균값 변화보

다 큰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DSTRI 수준이 50개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만 중윗값을 기준으로 2019~20년을 살펴보면 한국의 DSTRI는 

50개국 중윗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9~20년 한국의 DSTRI가 2018년보다 커진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DSTRI를 구성하는 부문별 DSTRI 값을 추가로 확인했다. DSTRI는 디지털 인

프라, 전자거래, 전자결제, 지식재산권, 기타 장벽에 관한 하위 DSTRI로 구성

되며 가중치를 부여해 [표 5-1]과 같은 지숫값이 도출된다. [표 5-2]는 다섯 가

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DSTR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 준다.

OECD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환경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

는 시점에 디지털 무역제한 정도가 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표 5-2]에서 보듯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전자거래, 전자결제, 지식재산권은 2018~20년 동안 하

위 DSTRI가 변화하지 않는다. 기타 장벽 영역에서 DSTRI 값이 2018년 0.0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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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ECIPE의 2018년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

DTRI A.시장 접근 B.설립 제한 C.데이터 제한 D.무역 제한

한국 .31 .33 .25 .39 .28

미국 .26 .37 .38 .15 .12

중국 .70 .60 .77 .82 .63

평균값(65개국) .24 .25 .27 .25 .21

중윗값(65개국) .22 .23 .25 .22 .17

최댓값(65개국) .70 .63 .77 .82 .63

최솟값(65개국) .09 .02 .07 .03 0

자료: ECIPE,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중국 온라인 맵 국내 서버 위치, 검색일: 2021. 6. 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서 2019년 0.044로 증가한 것이 유일한 변화이다. Ferencz(2019)가 설명하는 

기타 장벽에 관한 내용은 국경 간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의무 사용과 암호화, 강제적 기술이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제한, 

온라인 광고 제약, 상업적 또는 국내대리인 요구 등을 포함한다. 2018~19년 당

시 한국에서 DSTRI상 기타 장벽으로 분류될 만한 규제 도입이 있었는지는 확인

하기 어렵다.

ECIPE의 DTRI에 기초하여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평가하면 OECD의 

DSTRI를 활용할 때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다. OECD의 DSTRI와 달리 2018

년에 발표된 ECIPE의 DTRI를 살펴보면 한국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는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다(최소 0, 최대 1; 낮을수록 좋은 점수). 65개국의 DTRI는 

평균값 0.24를 중심으로 0.09~0.70 범위에 위치한다. 한국의 DTRI는 0.31로 

미국(0.26)보다 크고 중국(0.70)보다는 낮지만 65개국의 DTRI 평균보다 

0.07이 크다(표 5-3 참고).

DTRI는 시장 접근, 설립 제한, 데이터 제한, 무역 제한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분류에 부여된 가중치에 따라 도출된 값이다. 한국의 시장 접근 DTRI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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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한 DTRI 0.39, 무역제한 DTRI 0.28은 65개국 평균보다 높다. 데이

터 제한 DTRI는 데이터 정책, 정보유통업자의 책임, 콘텐츠 접근을 중분류 항

목으로 포함하고 무역제한 DTRI는 수량제한, 기술표준, 온라인 판매와 거래

를 중분류 항목으로 포함한다. 한국의 데이터 제한 DTRI를 추가로 살펴보면 

65개국 중 한국의 정보유통업자의 책임이 23위, 콘텐츠 접근이 26위로 상대

적으로 순위가 낮지만, 데이터 정책은 6위로 순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CIPE

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약(데이터 지역화 조치), 데이터 보유 기간, 프라이버

시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정부담 등 세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데이터 정책에 관한 DTRI를 측정한다.

BSA는 2018년 24개국을 대상으로 7개 영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평가하고 점수(최소 0, 최대 100;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매긴 후 발표했다(표 

5-4 참고). 한국에 부여된 총점은 71.7로 중국(43.9)보다 높고 미국(82.1)보다 

낮다. 한국의 순위는 24개국 중 12위이다. BSA의 세부 영역별 점수는 조심스

럽게 해석해야 한다. 먼저, 한국이 데이터 보호에서 9.5를 받았는데 이 점수는 

미국의 8.3보다 높다. 이 결과는 두 가지 내용을 함의한다. 하나는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다는 점과 글로벌 차원에서 데이터 이전에 

관한 호환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APEC 프레임워크뿐 아니라 EU 프레임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APEC 

프레임워크만 있는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개인정

보 보호법｣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항목에서 미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영역에서 특정 섹터의 데이

터 지역화 조치 요구와 데이터 침해 사실에 대한 과도한 고지 의무 등 두 가지 

감점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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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BSA의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평가

한국 미국 중국 평균값 중윗값 최댓값 최솟값

총점 71.7 82.1 43.9 64.8 66.2 84.1 36.4 

데이터보호 9.5 8.3 3.8 7.6 8.4 12.0 1.8 

IT 접근성 19.9 18.0 12.7 14.3 14.9 20.7 6.9 

자유무역촉진 7.5 10.3 2.8 7.0 7.8 11.0 0.0 

표준 9.0 12.5 4.5 10.0 10.3 12.5 4.5 

지식재산권 10.8 11.0 6.8 8.1 7.8 11.5 5.0 

사이버범죄 8.0 11.5 7.0 10.1 11.0 12.0 7.0 

보안 7.0 10.5 6.3 7.6 8.7 11.0 1.0 

자료: BSA(2018), “2018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Powering a Bright Futur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의 자유무역촉진에 관한 평가 점수는 7.5로 평균값 7.0보다 높지만 중

윗값 7.8보다는 낮다. 자유무역촉진으로 분류한 내용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규제, 제도, 정부조달 정책, 라이선스, 관세, 무역장벽, 데이터 지역화 조

치 등이 포함된다. 해당 내용을 이해하려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NTE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BSA의 GCCS가 발간된 시점이 2018년임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 NTE에 기술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다. 2017년 

NTE364)를 보면 ‘디지털 무역장벽 아래 시설 지역화(facilities localization)’

라는 제목에서 한국이 2015년 3월에 통과시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the 

Act on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에 관한 소개와 비판적 견해

가 담겨 있다. 해당 내용은 매년 발간되는 NTE에 빠짐없이 수록되고 있다. 

BSA는 또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평가할 때 표준, 사이버범죄, 보안 

등의 영역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준다.

요약하면, OECD의 DSTRI, ECIPE의 DTRI, BSA의 GCCS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은 어떻게 그룹핑을 하더라도 중위권 수준으로 평

가된다.

364) USTR(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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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

평가(evaluation)는 기본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미리 마

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평

가 기준이 달라지면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해외 자

료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이 보고서의 목적이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것임을 서론에서 밝혔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국

민과 기업에 온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고,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 시

대에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거나 디지털 통상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골몰하

는 싱크탱크의 연구자, 기업과 협회의 전문가, 학계의 교수,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건설적 비판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절의 자체 평

가와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비

판과 함께 좋은 정책 제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세우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에 관한 건설적 비판과 함께 간단한 자체 평가를 진행한다.

1. (목표) 비전과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디지털 통상정책인가.

2. (계획)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정책인가.

3. (대응)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인가.

4. (효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인가.

5. (체계)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체계는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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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정부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고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해야 할 방향

성 또한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적으로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이 담긴 정부의 공식 정책문건이나 발표 자료가 따로 없다. 제4장 제1절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 1월에 발표된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

향이 일부 식별되는 수준이다. 두 가지 정책 모두에서 나타나듯 ‘중장기’나 ‘방

향’보다 ‘전략’이라는 용어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서 

제시되는 비전은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와 글로벌 시장 선

점이고,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나타난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대비’이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디지털 분야의 글

로벌 시장을 선점하거나 새로운 통상질서를 대비하는 것이 한국의 중장기 디지

털 통상정책으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단으로 하는 정부

의 입장에서 역할이 모호하고, 새로운 통상질서를 대비한다는 것은 다분히 수

동적인 정책 대응으로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나 비전으로서 불충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둘러싸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

이나 FTA 채널을 통한 주요국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디

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의 부재는 뼈아프다. 우리 정부는 미국처

럼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구하

는가? 아니면 EU처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

상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중국처럼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같은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호주의적인 디지

털 통상정책을 병행할 것인가? 큰 그림에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

책이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원칙을 세우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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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은 통계와 실증에 기반(evidence-based)을 

둔 정책과 거리가 멀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국가로 언제 얼마나 수출

하는지는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디지털 무역 관련 통

계는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나 관세청 자료를 이용한다. 관세청 자료

는 과소추계의 문제가 있고,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는 온라인 소매 중심에 초점

을 맞추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은 그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한ㆍ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

상을 진행하며 향후 DEPA뿐 아니라 여러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무역의 증가 속도가 빠

르며 디지털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이 국경 간 디

지털 무역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 통계의 부족은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실증 기반 정책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디지털 무역과 

경제에 관한 통계 미비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타결되거나 양자ㆍ지역 차

원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 장을 최신화한 후에도 

객관적인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통계와 실증 자료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립, 추진, 이행, 평가, 보완, 개선하는 전 과정에서 유용하

다.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며,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수록 정책 수립의 

구체성이 높아진다. 통계 자료와 실증 결과는 디지털 통상정책뿐 아니라 디지

털 경제정책의 진단, 평가,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

책 수립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통계 지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

으며, 식별된 변화는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디지털 

통상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후의 정책 평가를 위

해 디지털 경제와 무역 통계를 지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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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계와 실증을 보완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이 아직 통계와 실증 기반에 두지 못한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디지털 경제정책의 효과성을 제

고하려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진은 더디고 데이터 규제 정비는 쟁점(제4장)을 

낳는다. 먼저, 디지털 통상정책이 디지털 경제정책과 강하게 연결되지 못하다. 

2019년 1월에 발표된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

후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진화하고,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췄던 디지털 뉴딜정

책이 2021년 1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으로 거듭난 점은 긍정적이다. 디지

털 경제정책이 디지털 통상정책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에 긍정적 평가 점수

를 준다. 다만 디지털 뉴딜정책의 전신인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이 데이

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강화(AI 윤리 가이드 마련 등)를 내걸며 디지털 통

상 관련 내용이 미약하게나마 포함되었지만,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는 디지

털 통상과 관련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다자간 통상규범 논의 참여와 

RCEP 등 다자무역협정 계기 디지털 대화 활성화 정도만 언급되는 등 한계가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조항에는 변화가 없

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향후 계획도 드러난 바 없다. ‘2021년 대외경제

정책 추진전략’에 담긴 추진과제는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보완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변화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EU

가 2021년 TPR을 통해 제시하는 중기(medium-term) 디지털 통상정책이 

2021년 초에 발표된 디지털 콤파스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데이터 규제 

정책, WTO 전자상거래 협상 목표와 전략,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구축을 통

한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 확대 등 양자ㆍ다자 디지털 통상정책을 구체화한 사례

는 참고할 만하다. 경제가 통상을 포함하듯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통상을 포함

한다. 디지털 통상정책은 디지털 경제정책을 염두에 두고 세워져야 하며, 디지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 281

털 경제에 관한 규제 정비 과정에서 미비점이 식별된다. 2020년에 개정된 ｢개

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때 허용되는 과학적 연구에 상업적 연구가 포함되는지

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

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을 도입했으나 사후적 이의제기가 어려울 것

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정보법｣으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

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넷째,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최신화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확대, WTO 전

자상거래 협상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는 ‘적극적이고 

선제적(proactive)’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대응적(reactive)’이라는 평가

에 가깝다. 제3장에서 살펴봤듯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나 최근 강화되는 

양자ㆍ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과 맞닿아 있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등에 속한 한국 기업 1,029개사는 전자상

거래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현지 거대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은 단

기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해당국의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차별’, ‘기술표준 미비

로 인한 해외 업체와 기술협력 불가’, ‘지나친 사이버 보호’, ‘환불보장 등 과도

한 소비자 보호’ 역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응답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한국도 기민하게 

대처하고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한ㆍ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논의는 싱가포르가 주도하는 DEPA와 싱

가포르ㆍ호주 DEA가 착수된 이후 시작된 것이다. 시작이 반이며 디지털 동반

자협정 추진에 의의가 있으므로 긍정 평가를 내릴 것인지, 양자ㆍ지역 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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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한국이 약속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준이 KORUS, RCEP에 머물러 

있는 점에 부정 평가를 내릴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몫으로 남

긴다. 다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

역장벽을 완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을 위한 제안서(proposal)를 훨씬 더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우리가 작

성한 디지털 무역 장 템플릿(template)을 가지고 다른 여러 국가(그룹)와 디지

털 무역협정 협상이나 무역협정 최신화를 추진할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라는 반

사실적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추진할지도 모르는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에 향후 우리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이다. 인력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글로벌 디

지털 통상규범 차원의 논의의 핵심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

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인데, 이 부분에 관한 논

의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디지털 통상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인력이 정부부처 곳곳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통상은 온라인 소

매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의료, 통신,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되며, 디지털 통상규범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기

체결 FTA를 최신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고 구

체적인 정책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와 연계된 정부부처가 여러 곳인 데다 이슈별로 각 부처

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데이터 규제처럼 국내 정책과도 긴

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이해집단이나 부처에서 반발하는 경우에는 컨트

롤타워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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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이 절에서는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해 서술하고 중

장기 통상정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속도’에 대해 설명한 후, 주요 정책과

제를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1) 목표

국제 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무역을 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무역에 따라 이익(gains 

from digital trade)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에 따른 긍정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장

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장기 디지털 통

상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후생(welfare) 증가, 디지털 무역을 통한 기업의 이익 

확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무역 간 발

생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경 간 거래 

확대,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 데이터의 자유로

운 국경 간 이동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 해외 국가의 

기업이 국내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디지털 무역환경을 우호

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된다.

부수적으로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이 얼마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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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체 평가 지표 개발도 중요하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환경에 대한 평가 점수를 담은 OECD의 DSTRI, ECIPE의 DTRI, 

BSA의 GCCS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추적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방향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는 

중장기 디지털 통상환경의 전망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추이, 주요

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한국의 디지털 무역환경, 국내 디지털 기업의 국제 경쟁

력, 국내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통상장벽의 실태, 디지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모든 요

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향(optimal direction)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소 원칙으로 작용하는 최선의 방향(best direction)을 제시할 수는 있

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려면 디지털 

통상정책이 ‘개방(openness)’과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하는 방향으

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방은 자유화(liberalization) 수준을 높

이는 것을 말한다. 규칙 기반은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통

상규범과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한다.

첫째, 개방을 지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이롭다. 제2장 무작위 추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 등에 속한 국내 기업은 불필요한 통관서류 요구, 현지암호 등 특정기

술의 사용 요구,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 과세, 해당국 내 동종업체와 차별대

우,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

한 규제,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사용/설치 요구 등을 디지털 무역 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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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해결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무역 상대국

이 국내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비차별 대우,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WTO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

지털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디지털 통상정책 수단이 지속될수록 우리 기업의 해

외 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개방을 지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에 이롭다. 개방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은 국내 소비자가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한 해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데 기여한

다.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정책은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거래에 따른 피

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품과 서비스 분

야 모두에서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거래가 확대되면서, 한국 소비자의 피해 사례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9년에 집계한 국제거래 소비

자상담은 2만 4,194건이며, 이 중 2만 3,788건(98.3%)이 온라인 거래에서 발

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19년 설문조사 결과는 국내 해외 상품구매 경

험자의 40%, 서비스거래 경험자의 50.4%가 ‘주요 국가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공조ㆍ협력 시스템 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20).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

조나 협력보다 국가 간 약속인 양자ㆍ지역ㆍ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이 

정립되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높이고 디지털 무역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구제가 쉬워질 것이다.

셋째, 개방을 지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정책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환경을 개선한다. 디지털 인프라, 전자거래, 전자결제, 지식재산권, 기타

장벽 등의 항목으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무역환경을 평가한 OECD의 DSTRI

에 따르면, 2019~20년 한국 DSTRI의 수준은 평가대상 50개국 평균보다 낮

지만 50개국의 중윗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 접근, 설립 제한, 데이터 제

한, 무역 제한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부여된 가중치에 따라 도출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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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I는 평가대상 65개국 평균값보다 높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규제, 제

도, 정부조달 정책, 라이선스, 관세, 무역장벽, 데이터 지역화 조치 등의 항목으

로 BSA가 평가한 한국의 자유무역촉진 수준은 평가대상 23개국 평균값보다 

약간 높지만 중윗값에는 미치지 못한다. 개방을 지향하고 최소한의 국내 규제

를 유지하려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OECD의 DSTRI, ECIPE의 DTRI, BSA의 GCCS를 

통해서도 지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적인 디지털 무역환경

은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개방을 지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 디지털 무역 등의 역할

이 크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인 디지털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며, 

데이터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이 유지될 때 활용성이 높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

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늘

린다. 개방의 역할이 경제성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면, 양자ㆍ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 정립된 디지털 통상규범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필수조

건이다. 중장기 경제성장에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이슈처럼 데이터 활용에 따

른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클 경우 GPT로서 AI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활용 기업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의 순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개방과 규칙 기반 디지털 통상정책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 데

이터의 부정적 외부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확대에 

기여하면,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이 개방이나 규칙 기반과 멀어지는 경우를 논

의해 보자. 예컨대 EU가 지향하는 규제 수출형 정책의 강화 방향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디지털 보호주의의 확대 방향을 떠올릴 수 있다.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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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정책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규칙 기반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구하

고 개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대하려는 방향은 분명해 보

이지만,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강력한 데이터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EU의 교역상대국에 경제적 비용(무역비용, 규제순응비용 등)을 

초래한다. ｢EU GDPR｣ 자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에 비용이 발생하

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이전을 위해 GDPR 적정성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

한 과정 자체에도 시간, 인력, 경제적 비용이 늘어난다. 강화된 EU의 규제 탓에 

EU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려는 한국의 잠재적 스타트업은 감소하고 기존 디지

털 무역 수출기업은 추가로 무역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중국의 디지털 무역정

책은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나타낸다. 새로운 데이터 관련 국내 규제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디지털 

무역장벽을 높이 쌓고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 규칙 기반의 측

면에서 보더라도 RCEP를 통해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등 CPTPP 수준의 개방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RCEP의 디지털 무역 장은 FTA 분쟁해결이 적용되지 않고, 소

스코드나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등 민감 규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예외적

용 시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므로 예외 인정 범위가 넓다. 즉 

FTA를 통해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을 약속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공공정책 목적 추구라는 이유로 자국 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는 것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외적용이라는 출구를 활짝 열어 둔 디지털 통상정책은 

개방이나 규칙 기반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이 EU나 중국이 지향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따르는 것은 개방

이나 규칙 기반과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셈이다. 한국이 EU식으로 데이터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한국 내 디지털 무역 기업에도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 기업에도 비용을 유발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음에 늘 유의해

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표방하면서도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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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디지털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식으로 디지털 보

호무역주의를 선택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제한이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

다. 해외 기업이 한국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무역장벽은 더 높아져 

한국 디지털 무역환경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평가는 피할 길이 없다.

국내 디지털 기업과 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론과 함께 국내 디지털 시장을 지

켜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성향의 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그

러나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일본보다 높은 순위인 9위(평가대상 63개국)로 

매긴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IMD는 매년 디

지털 혁신 역량을 평가한 기술 분야,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발견하며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지식 분야,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정보를 측정하는 

미래준비도 분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또한 2020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61조 원 수준으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국내 디지털 무역 시장이 확대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상

품과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표 2-5 추정치 참고). 물

론 5G(6G), AI 기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3D 프린팅, 양자컴퓨

팅 등 세부 산업이나 시장별 한국의 기술 수준과 세계 디지털 경쟁력은 편차가 

있고,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

다. 다만 디지털 뉴딜 1.0과 2.0을 통해 국내 디지털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여 폐쇄적인 정

책 수단을 통해 국내 디지털 시장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디지털 영역에

서 모든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것

은 자명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내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정책을 고

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 무역 확대

로 산업,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내 보완대책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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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WTO 전자상거래 규범이 정립되더라도 새로운 디지털 통상장벽이 세

워지면 FTA나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이 만들어질 개

연성이 높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

원제도가 있고, 최근 무역 피해의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통상환경 변화

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365) 그러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은 없다. 좁은 국내 디지털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

대하는 등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이 낫다고 판단한다. 산업, 무역구조

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중장기 과제가 될 것이다.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잊지 않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산업, 무역구

조의 변화로 피해를 입을지 모를 기업,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보완

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장기 균형 경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3) 속도

소비자, 기업, 경제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

과 규칙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상환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

한 경제주체와 정부 간 확고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는 숙제는 ‘속도’를 결정

하는 문제이다. 

36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 4. 20): ① 법률

명 변경(｢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ㆍ지원 근거 신설(제14조) ③ 통상

피해지원 근로자 지정ㆍ지정 근거 신설(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b. 5. 25), 

｢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인도/호주/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이

행상황평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정책 방향 등 논의｣, p. 2(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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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과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변화는 기업과 정부에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과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변화를 

수용하는 단기에는 조정비용(adjustment costs)과 규제순응비용(compliance 

costs)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방형 디지털 통상정책을 펴 나가는 속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단기 조정비

용, 규제순응비용 등)에 차이가 생긴다.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디지털 통상‘전

략’에 해당한다. ‘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예: K-뉴딜 

글로벌화 전략,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등)은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디지털 통상‘전략’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전략’

은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이 식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

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 것에 가깝다. 겉으로 드러난 자료가 없는 것일 수도 있

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정책의 추이를 바라봤을 때 드러나지 않은 

‘실질적’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있다면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이라는 것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한 상대국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전략

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 수단의 집합이다.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에서 한국에 가

장 이로울 수 있는 최적 전략(best response)을 찾는 것이 한국이 수립해야 할 

디지털 통상전략이 된다. 예컨대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영역을 개방

할 것인지를 조절하고 선택하는 것, 어느 시점까지 어느 수준에서 글로벌 디지

털 통상규범에 관한 규칙을 수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 디지털 시장 개방에 민

감한 금융, 의료, 통신, 법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ㆍ조

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하는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책

을 어느 속도로 추진ㆍ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등이 있다. ‘전략’을 

세우려면 최적 선택을 위해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려면 첫째,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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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애로사항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디지털 무역 시장

에서 한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의료, 금융 등

을 수세적인 산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게임 등을 공세적인 산업으로 나누는 식

의 이분법적 접근은 분석의 질을 떨어뜨린다. 산업을 최대한 나누고 디지털 무

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연속적 형태로 파악하는 편이 낫다. 미시, 거시 자료가 

모두 활용되고 심화 분석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분석과 함께 국제 

무역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통상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사전(ex ante)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별, 산업별 디지털 집중도를 식별하고, 디지털 산업의 규

모와 글로벌 GVC 연관성을 따져야 하며, 국가 간 데이터 규제의 이질성을 국

제 무역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통상전략에 따라 국가 간 디지

털 통상규범의 수준과 데이터 규제 이질성의 정도가 변화하며, 이는 글로벌 디

지털 무역 구조 속에서 무역 비용의 비대칭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넷째, 국내 

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 사전 영향 평가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디지털 무

역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상대국(그룹) 우선순위, 협상 내용과 범위, 한국형 디

지털 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통상법적 유의사항(법적용 대상, 예외적용 범위, 법

집행 여부, 의무/협력 조항 등)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넷째

로 설명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꾸려 나갈 때 필

요한 최소한의 고려사항이자 연구 과제이다. 디지털 통상전략 연구는 본 과제

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이 보고서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는 중장기 방향에 

초점에 두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366)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되 ‘전략’을 가지고 디지털 통상정책

을 펴 나가기 위해, 이하의 ‘주요 정책과제’는 선결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한다. 

366) 다만 단기~중기에 걸친 디지털 통상전략 로드맵 연구는 2022년 KIEP 정책연구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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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제언

평가 기준 주요 문제점 정책 제언

통계와 실증 기반
∙ 디지털 무역 통계 미비, 실증 부족 

∙ 기업의 애로사항

통계 개선과 실증 확충

  ∙ 디지털 무역 통계 개선

  ∙ 디지털 통상장벽의 실태 파악

적극성과 선제성
∙ 소극적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

∙ 디지털 경제협력 미흡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과 경제협력 강화

  ∙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촉진형
∙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계성 미약

∙ 데이터 규제정비 노력과 쟁점 부상

정책 연계와 제도 정비

  ∙ 국내 디지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 

확대

  ∙ 데이터 관련 국내 규제 정비

추진체계의 효과성
∙ 인력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 데이터 관련 주무부처 문제

추진체계 보강

  ∙ 컨트롤타워 선정과 인력 보강

  ∙ 국내 정책추진체계 정리

비전과 정책 방향 
∙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불투명

∙ 국민과 기업의 낮은 관심도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 참고 

자료: 저자 작성.

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이 보고서 ‘제

5장. 1. 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에서 제시한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관한 

평가 기준을 다시 활용한다. [표 5-5]는 ① 통계와 실증 기반 ② 적극성과 선제

성 ③ 디지털 전환 촉진형 ④ 추진체계의 효과성 ⑤ 비전과 정책 방향 측면에서, 

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

향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간추리고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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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 개선과 실증 확충

가) 디지털 무역 통계 개선

디지털 무역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는 디지털 무역 통계 자체를 개선하

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것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실증 결과를 확충하기 위해 데이

터 결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개방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디지털 무역 통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통계청이 매달 집계하는 온라

인쇼핑 동향 통계에 기업 크기, 수출입 국가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무

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디지털 무

역 통계에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기업 규모를 식별하기 쉽도록 통계가 

작성되는 것은 중요하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통계는 새롭게 등장하

는 거래 품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거래 품목이 세분화

될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 미신고에 따른 과소집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서비스 수출입 통계와 기업 간 디지털 무역 거래(Business to 

Business) 통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디지

털 무역 관련 통계는 소매 중심의 국경 간 상품 거래에 치중되어 있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이며, 한국이 강점을 갖는 웹툰, 게임, 영

화, 콘텐츠, 음악 등의 영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수출 거래에 관한 해당 

연도, 교역국, 가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 디

지털 무역 거래뿐 아니라 기업 간 디지털 무역 거래 구축도 시급하다. 도소매 

분야뿐 아니라 농업, 제조업을 포함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국

경 간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유무, 전자상거래 수출액 규모, 주요 교역상대국 

등에 관한 통계 조사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통계 파악이나 디지털 무역장벽을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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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국내 사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된 통계

를 통해 디지털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에 관한 모집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제

2장 참고). 통계청은 5년마다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2010년 경제총조사의 경우 농업부터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에 전자상거래 여부를 묻는 문항과 전자상거래 매출 비율

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바 있다.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여

러 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 여부와 매출을 묻는 문항이 누락되었다. 2010년, 

2015년 경제총조사의 공통점은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한 문항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시행되는 통계를 통해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에 

관한 모집단을 구축할 기회가 상실된 것이다. 2020년 경제총조사 역시 해당 문

항이 누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경제총조사 문항을 설계할 때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변수가 대폭 확대되길 기대한다.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수출 여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산업별, 지역별 전자상거래 수출 사업

체 수와 분포, 기업 크기별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 등 수많은 정보가 파악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로 다른 데이터세트와 매칭할 경우 다양한 실증 연구도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 구축과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디지털 무역에 관한 실증 결과를 확충하고자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개

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 특정 산

업과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있다. 디지털 무

역에 관한 실증 연구를 확대하려면 디지털 무역 통계 개선과 함께 다른 경제 통

계와 결합이 쉽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사업자등록번

호를 식별자로 활용하여 연구자가 결합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정책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실증 결과를 도출하도록 도와

야 한다. 데이터 개방정책 개선 과정에서 통계청, 공정위, 국세청, 무역통계진

흥원, 관세청, 무역협회, 중기부, 노동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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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활한 업무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나)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파악

국내 기업이 국경 간 디지털 무역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디지털 무역장

벽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계화하고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계 자료에 접근, 

저장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첫째,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통계화한 디지털 

무역장벽 자료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뿐 아니라 양자ㆍ지역 FTA 전자상거

래 협상에서도 유용하다. 둘째,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실증 연구가 확산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무역장벽 통계는 향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사후영

향 평가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를 파악할 때 중요

한 부분은 양질의 실증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재무정보, 디지털 무역 수출

입 실적 등 변수를 함께 집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특성에 따른 

디지털 무역장벽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통계화하는 작업도 중요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

해 정성 분석을 추진하고, 협회 간담회나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한 자료도 함께 

취합해 나가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

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이 자료 역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계 자료에 

접근, 저장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USTR이 36년째 매년 NTE를 작

성하며 국가별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사실은 우

리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배워야 할 점으로 다가온

다. 미국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람이 USTR 홈페이지에서 NTE를 볼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공개한다. NTE는 무역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설문조사,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설문조사 자료와 한국 기업 데이터를 결합한 후 

수행한 실증 분석 등의 노력은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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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계 구축과 실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정

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디지털 무

역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추진하길 바란다.

2)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과 경제협력 강화

가)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367) 

첫째,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

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template)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의 이익이 크다. 한국형 디지털 무역

협정 템플릿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실태 조사, 간

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 기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추가 통계 자료는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과정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협상 추진을 위

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실질적 관심을 끌어내는 부수적 이

득도 있다.

둘째, 우리 정부가 작성한 디지털 무역협정 템플릿을 기초로 협상을 추진하

면,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ㆍ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

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한ㆍ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 체결이나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주도로 작성된 

DEPA 협정문의 전체를 살펴보고 조항의 수용 여부를 따져 봐야 하며 관계부

처의 검토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반면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템플릿

으로 시작하면 협정문 검토, 조항의 수용 여부 등은 불필요하고 국내 관계부처

의 검토의견 단계도 협상 과정에서 간소화될 것이다. 한국형 무역협정 체결을 

367)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에는 디지털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가감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고

려할 수 있다.



제5장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 297

위해 협상상대국을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

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직접 효과가 보장된다.

셋째, 미국 주도로 추진될 수 있는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비할 수 

있다. 2021년 7월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A)를 통해 중국 견제를 목적으

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미국이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 USMCA나 USJDTA

를 기본 템플릿으로 활용하고 유사관심국(like-minded countries)의 수를 늘

리기 위해 DEPA처럼 협력을 강조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국 견제를 위

한 구체적 조항도 추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한

국이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놓인다면, 국내 디

지털 기업과 산업별 입장이 더 명확해진 상태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앞으로 확대될 디지털 무역협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점에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템플릿 작성이라는 정책 

과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신속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

나)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

주요 국가와 지역을 선별하여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지털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무역협정(예: DPA, DEPA)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만 국한

된다. 미국, EU, 중국 등 몇몇 국가와 디지털 경제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나 디지털 경제정책(예: 디지털 뉴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이미 체결한 FTA 채널을 통해 디지털 경제협

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디

지털 무역 시장과 디지털 통상규범 영역에서 미국, EU,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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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만, 3개국을 제외하고도 아세안 10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 러시

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협력은 크게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데이터 관련 규제 등의 

차원에서 강화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관

련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EU, 중국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 신북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향후 관련 장비 수요와 기술 협력 수요

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AI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발전을 위해 주요

국과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과

도 연계된다. 특히 미국, EU 등과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한국과 협상상대국 간 데이터 규제, 표준협력, AI 기술 등 영역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디지털 통상장벽이 높은 국가와는 양방향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데이터 규제 협력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

이 중국의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려면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중국의 

ICT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될 데이터 보안 수준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이버 보안법｣ 이후 ‘중요데이터’, ‘국가 핵심 인프라’, ｢데이터 

보안법｣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핵심 데이터’ 등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시하는 기업 위법행위에 관한 처벌 기준의 명확

성 부족 및 과대 처벌 가능성 등에 관한 한국 기업의 우려이다. 한국 기업에 이

로운 방향으로 중국 디지털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 신북방 지

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급한 국가와 지

역 사이에 한국 디지털 무역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완화하기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협력, 디지털 기술 협력, 데이터 규제 협력 이외에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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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 중소기업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내

용 상당수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

업 지원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뉴딜 정책은 국내 디지털 시

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다음

의 정책 제안인 ‘정책 연계’로 이어진다. 

3) 정책 연계와 제도 정비

가) 국내 디지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 확대

상품 무역이 중심이 되던 시기에는 생산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

책과 생산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이 분리되어 있

었다.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온 한국의 입장에서는 산업정책과 통

상정책이 굳이 연계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시기를 거쳤고, 상품 중심의 

FTA 체결을 확대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한국이 과거에 추진했던 방식처

럼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

에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 측면(국내 인프라, 

국내 기업, 국내 산업)만을 강조하고,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 수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해야 할까?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경제행위이며 상당 부분 디지털 무역과 연계된다. 디지털 경제정

책 역시 태생적으로 디지털 통상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국내 정책이나, 실제로 국내 시장만을 겨냥하고 정책 추

진을 지속한다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

추고 추진되는 디지털 경제정책으로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화 지원,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비록 2021년 초 

K-디지털 뉴딜 글로벌화를 발표하며 디지털 통상정책과의 연계성이 개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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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으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 디지털 통상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디지털 산업정책의 내용을 

디지털 통상정책과 함께 놓고 바라봐야 한다. 예컨대 국내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을 위해 힘쓰는 것은 좋지만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국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수

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해외 디지털 인프라 수요 파악 병행)을 함께 고

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도 디지털화로만 끝

나지 않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묶

어서 정책을 수립해 볼 수 있다.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려면 결국 인터넷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AI 개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기체결 FTA 채널을 통해 해외 유수 업체

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두 가지 정책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내 디지털 경제정책이 좁은 국내 

디지털 시장만을 두고 국내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 반면, 두 가지 정책

이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것은 잠재적 해외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두고 해외 소비

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

굴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디지털 경제와 무역과 관련된 기업과 협회의 이해

관계자, 싱크탱크의 전문가, 학계의 교수,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 모두의 숙제가 

된다. 두 가지 정책이 긴밀히 연계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두 가지 정

책이 따로 추진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나) 데이터 관련 국내 규제 정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규제와 제도 정

비로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명확화, 포괄위임입법 지양, 자동화 의

사결정에 대한 대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법률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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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산업법｣ 사이에 관계 설정이 필

요하다. 개념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

터는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 역시 다른 정

보의 입수 가능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합리적 고려

라는 이 모든 요소가 여전히 일반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하기 때문

에 어떤 행동을 위한 지침이 되기에는 불명확하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법률 규정을 통한 개인정보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정립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온라인ㆍ데이

터법이 일반 국민과 우리 기업조차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입법된다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층 더 부담스러운 디지털 통상장벽으로 이를 인식할 

것이다. 

둘째,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한 후 하위 법령 등에 위임해야 한다. 디지

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

도의 필요성도 커진다.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된 법률안에서는 

대강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률에서 모두 규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법률은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등의 입법 기

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

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설혹 법률에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기준을 법원이 해석을 통해 도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302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예로, 2021년 1월 6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면서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

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

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

리적 범위의 판단을 할 때, 개별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할지, 평균적인 개

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

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예로, 2021년 3월 5일에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
에는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알고리즘이

라는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선택권

을 행사할 자유의 전제가 되는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술 투명성 규정이다. 이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맞춤형 

광고의 고지 내용과 방법,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맞춤형 광고

의 내용과 방법의 고지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

법 역시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특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자동화 의

사결정은 알고리즘, AI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동화 의

사결정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동화 의사결정의 능력 또는 효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물론이고 주요국도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자동화 의사결정이 규제체제의 전반에 걸쳐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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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위임입

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임을 어렵게 한다. 앞서 포괄위임입법의 문제를 지

적하며 예로 든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의 사례는 맞춤형 광고에 관한 것

으로서 자동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합의가 지금보다 더 진전이 되었더라면,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

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의 기준을 대강이라도 정한 후에 고시로 위임할 수 있

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동화 의사결정은 알고리즘, AI 기술 등의 개념에 대

한 정의 그리고 상호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 이의제기, 설

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제37조의 2)

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동화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정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

았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2021년 9월 24일에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은 AI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물론 각각의 법률에서 사

용된 개념들을 반드시 모두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이 

법적으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입법적 정의로 

명확히 정의하고자 노력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개념의 정의가 한층 명

확해질 것이다. 명확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판단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이를 적용하고 시행

해야 하는 정부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로, 본 보고서에서 국내 규제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정책제언과 함께 ｢디

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이한영, 권병규, 차성민 2021) 연구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한영, 권병규, 

차성민(2021)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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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Digital Market Act)｣에 대한 WTO 합치성 검토와 최근 논의 중인 디

지털플랫폼 관련 국내법 개정안 평가를 거친 후,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

화적인 국내법 개정 방향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4) 추진체계 보강

가) 컨트롤타워 선정과 인력 보강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를 대외

경제 컨트롤타워로 세워 대경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368) 다만 이 

결정으로 대경장이 실질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정책이 발표될 경

우, 추진과제별로 소관부처가 각기 맡은 역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

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 수립, 예산, 실행을 맡은 

부처가 다르고, 부처 간 칸막이식 기획으로 발표되는 디지털 정책과 예산이 중

복되거나, 유사한 회의나 위원회, TF 등 소그룹 논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전략’, ‘디지털 

뉴딜 1.0’은 디지털 통상 주무부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최근 발표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디지털 뉴딜 2.0’

에는 모두 디지털 통상 주무부처가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이슈가 온라인 소매업뿐 아니라 금융, 의료, 통신,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되고 부처 간 견해차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

므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며 정책 방

안을 신속하게 추진ㆍ실행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가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통상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디지털 통

상 관련 주무부처가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정책과 디지털 통상정책을 연결한 총

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공

368) 관계부처 합동(2021b),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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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면서 디지털 통상 관련 부처가 각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

나의 디지털 정책에는 수십 건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소관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여러 부처가 진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통상 현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디지털 통상 전문 인력의 확대가 

요구된다. WTO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설치된 지 20년이 흘렀으나 정부부처에

는 디지털 통상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의 인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나마도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부서 이동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

이다. 실무자가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

는 경우가 많아서 길어야 3∼4년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적 관

점에서 실력 있는 통상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잦은 부처 이동은 지양해야 할 것

이다. 향후 지속될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통상 주무부처의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풍부한 협상 경험을 갖춘 디지털 통상 전문

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 국내 정책추진체계 정리

국내 정책추진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주체가 해당 사무를 주로 

관장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

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

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이관받고 소속이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직

속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다음으

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데이터산업법｣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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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

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데이터 

활용의 주무 부처가 되고자 한다.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되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

업혁명위원회 등 세 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비효율, 나아가서 권한

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요구된다. 정부기관 

내의 문제가 아니라 수범자인 국민과 기업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

한 조치이기도 하다.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기본법(안)｣이 추진되다가 폐기되고 제정된 것인

데, ｢데이터 기본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법안에서 규정한 데이

터의 범위에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타 법률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의 관계 부처와의 소관 및 업무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369) 따라서 온라인ㆍ데이터법의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중복적인 행정기관의 권한(overlapping agency jurisdiction)’ 

명확화 및 조정 작업을 이슈별로 선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 규제

와 관련하여 수시 대응식 의회 입법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초래된 ‘중복적인 행정

기관의 권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백악관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설치ㆍ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370) 이러한 조율 과정은 향후 우리

가 입법을 추진할 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369) 조기열(2021. 2), ｢데이터 기본법안 검토보고｣, p. 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5).

370)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86 FR 36987”(2021. 7. 14), 제3(a)호, 제4

(a)호 및 제4(b)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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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표와 방향을 담은 

디지털 무역정책에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방향, 기체결 양자ㆍ지역 

FTA의 디지털 무역 장 최신화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방향, 양자ㆍ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방향, 데이터 규제 정비(데이터의 국외이전, 데이터 지역화 조

치 등)에 관한 기본 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정책과의 연

계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뉴딜의 정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소한 중기 정책인 디지털 뉴딜정책의 기간에 맞춰 중기 디지털 통상정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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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전자상거래 유형별 데이터 저장 경로

내수기업

한국 자사 컴퓨터/서버 85.2

해외 자사 컴퓨터/서버 0.9

한국 타사 서버/클라우드 12.0

해외 타사 서버/클라우드 1.9

전자상거래

내수기업

한국 자사 컴퓨터/서버 76.8

해외 자사 컴퓨터/서버 0.3

한국 타사 서버/클라우드 20.3

해외 타사 서버/클라우드 2.6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한국 자사 컴퓨터/서버 71.6

해외 자사 컴퓨터/서버 0.0

한국 타사 서버/클라우드 21.6

해외 타사 서버/클라우드 6.8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록 표 2. 전자상거래 해외 및 국내 진출 시 애로사항

구분
전자상거래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구분

전자상거래 국내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1
특별한 방식의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
1

특별한 방식의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

2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부족 2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부족 

3 불필요한 통관 서류 요구 3 불필요한 서류 요구

4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4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5 통관 관련 조치 내용 미통보 5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6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6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 대우

(예: 음원 vs CD)

7
해당국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 대우(예: 음원 vs CD)
7 국외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8 해당국에서 자국 업체와의 차별 대우 8 국내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9
현지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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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2. 계속

구분
전자상거래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구분

전자상거래 국내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10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10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11
해당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11 지나친 사이버 보안 대책 요구

12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12 해외 거대 기업의 국내 진출

13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13 스팸메시지 규제로 인한 홍보 불가

14 지나친 사이버 보안 대책 요구 14 환불 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15 스팸메시지 규제로 인한 홍보 불가 15
국내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16 환불 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16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 차별

17
현지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17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

18
해당국의 공공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 

차별
18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보호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19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 19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타 업체와의 기술협력 

불가

20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보호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 -

21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해외 업체와 

기술협력 불가
-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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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중국의 사이버 주권

주요 권리 정의

독립권
주권국가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사이버 공간에 관한 발전 계획, 거버

넌스 모델, 공공정책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평등권
유엔 헌장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는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에 평등하게 

참여해 국제규범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관할권

∙ 입법 및 규제 권한: 주권국가는 국가의 안전, 사회공익을 보장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내의 네트워크 시설, 네

트워크 주체, 네트워크 행위 및 관련 네트워크 데이터와 정보 등에 대해 법률

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 행정관리권한: 주권국가는 사이버 공간질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자국 내 네트

워크 시설, 네트워크 주체, 네트워크 행위 및 관련 네트워크 데이터와 정보 등

을 법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 사법 관할권: 주권국가는 자국 내 인터넷 시설, 인터넷 주체, 인터넷 행위 및 

관련 인터넷 데이터와 정보 등을 법에 따라 사법 관할할 수 있다.

∙ 국제법: 주권국가는 국제법 원칙에 근거하여 자국 밖에서 자국과 연결되어 있는 

특정 네트워크 행위 및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시설, 네트워크 주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속인에 기인한 보호성 관할권을 실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

행을 위해 관계국과 지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방위권

주권국가는 자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를 추진할 권리가 있고, 유엔 헌장의 틀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

자료: 中国网信网(2020. 11. 25), ｢网络主权: 理论与实践(2.0版)｣(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중국은 2010년 6월에 󰡔중국의 인터넷 현황(中国互联网状况)󰡕 백서를 발표

하면서 ‘사이버 주권(网络主权)’을 명기하고 국내 인터넷은 중국의 주권 관할 

범위라고 밝혔다.371) 백서에서 인터넷 구축ㆍ이용ㆍ관리의 성공은 국가 경제 

번영과 발전, 국가 안전과 조화로운 사회, 국가 주권 및 존엄성 등과 연관성이 

높다고 언급한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해 국가 안전과 주권을 위해 관리해야 하

는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다.372)

371) 안영은(2013)은 2010년 3월에 구글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한 이후에 이 백서가 발표된 점을 들어, 이 백서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

기 위해서 발표되었다고 주장한다.

372)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2010. 6. 8), ｢《中国互联网状况》白皮书｣(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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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중국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책임

주요 내용 법적 의무 관련 내용 위반 시 처벌

데이터 보안의 의무 

(27)1)

- 데이터의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제도 수립

- 데이터 보안 교육 진행

-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기술 및 

관련된 필요 조치 시행 

- 네트워크망 보안 조치 시행 
- 위법한 기관에 책임부과ㆍ시정 조치, 경고

- 기관 벌금: 5만~50만 위안 

- 책임자 벌금: 1만~10만 위안 

- 시정조치 거부 및 대량의 데이터 유출 등 심

각한 사안: ① 위법한 기관에 50만~200만 

위안 벌금 부과 ② 관련 업무 정지, 관련 영

업허가증 취소 처분 ③ 책임자에 대해서는 

5만~20만 위안의 벌금 부과 (45)

데이터 처리활동에 

관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의무 

(28) 

- 데이터 보안상 결함과 데이터 유

출 등에 관한 리스크 발견 시 상

응하는 구제조치 시행

- 데이터 보안사건 발생 후 대응 

조치 시행 및 발생 즉시 소비자 

및 관련 부문에 보고 

‘중요데이터’ 처리

(30)

- ‘중요데이터’의 보안 책임자 및 

관리 기구를 명확히 할 것

-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 진행

- 관련 정부부처에 리스크 평가 결

과를 보고 

‘국가핵심데이터’ 

관리

(21)

- ‘국가 핵심데이터 관리제도’ 

준수

- 국가주권ㆍ안보ㆍ발전이익에 관

한 위해 행위 금지

- 위법한 기관 벌금: 200만~1,000만 위안2)

- 위법내용에 따라서 관련 업무 정지, 관련 영

업허가증 및 영업직조 취소 처분

- 기관의 위법행위로 판명 시 형사처분 (45)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

(31)

-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는 중국 

내 수집 및 생성된 ‘중요데이터’

를 국외이전 시 ｢사이버 보안법｣ 
관련 규정을 준수

- 그 밖의 데이터 처리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중요데

이터’의 해외 보안 관리에 관해

서는 국가인터넷정보부(国家网
信部) 및 국무원 관련 부문 규정

을 따를 것

- 위법한 기관에 책임부과ㆍ시정 조치, 경고

- 위법한 기관 벌금: 10만~100만 위안

- 책임자 벌금: 1만~10만 위안

- 심각한 사안: ① 100만~1,000만 위안 ② 

관련 영업허가증 취소 처분 ③ 책임자에 대

해서는 10만~1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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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 계속

주요 내용 법적 의무 관련 내용 위반 시 처벌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기관의 

데이터 보안 의무

(33) 

- 데이터 제공업체에게 데이터의 

출처에 관하여 요구

- 거래쌍방의 신분 심사를 진행하

고, 심사 결과 및 거래내역을 기록

- 위법한 기관에 책임부과ㆍ시정 조치, 경고

-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10배 이하의 벌

금 부과

-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 10만~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정조치 거부 시 관련 업무 정지, 영업허가

증 취소 처분

- 관리책임자 및 기타 관련 책임자: 1만~10만 

이하의 벌금 부과 (47)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한 데이터 

제공에 대한 거부

(35)

- 중국 공안 및 국기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보안 및 범죄 수사를 

위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면 협

조할 의무가 있음

- 위법 기관에 책임부과 및 시정 조치

- 위법한 기관 벌금: 5만~50만 위안

- 책임자 벌금: 1만~10만 위안 (48)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데이터 제공

(36)

- 해외 사법기관 혹은 법 집행기관

에 중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위법한 기관 벌금: 10만~100만 위안 

- 책임자 벌금: 1만~10만 위안

- 심각한 사안: ① 위법한 기관 벌금: 

100만~1,000만 위안 ② 관련 업무 정지, 

관련 영업허가증 취소 처분 ③ 책임자 벌금: 

10만~100만 위안 (48)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본 법령에서의 관련 조항을 의미함.
주: 2) ｢사이버 보안법｣ 제60조에 따르면 법적 의무 조항 위반 시 기관에 부여되는 벌금이 최대 50만 위안, 관련 업무 

책임자에게는 10만 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자료: ｢China: 《数据安全法》对企业数据安全的合规启示｣(2021. 7.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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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단위: 조 원)

분야 추진과제 세부 추진방안
예산

(국비)

D.N.A. 

생태계 

강화

①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데이터 댐,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디지털 집현전
6.4

② 전 산업 5GㆍAI 융합 확산

문화유산 실감체험 및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자율주행차량ㆍ자율운항 

선박,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비대면 

디지털 기업육성 및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4.8

③ 5GㆍAI 기반 지능형(AI) 

정부
모바일신분증, 국민비서 9.7

④ K-사이버 방역 체계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ICT 중소기업 

보안 강화 및 시스템 안전진단
1.0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①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0.3

②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K-MOOC 활성화,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0.5

비대면 

산업 육성

① 스마트 의료ㆍ돌봄 인프라 

구축 

스마트 병원, 닥터 앤서 2.0, 모바일 

건강지킴이
0.4

②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0.7

③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상점ㆍ공방
1.0

SOC 

디지털화

①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국민안전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트윈, 

스마트 재해위험 알리미
8.5

② 도시ㆍ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단 1.2

③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육상물류, 스마트 해운물류, 

농축산물 유통 플랫폼
0.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c); 과학기술통신부, ｢디지털 뉴딜 2020-2025 안전하고 편리하고 똑똑한 나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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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디지털 뉴딜 2.0 재정투자 규모(국비)

(단위: 조 원)

추진과제
2020년 추경∼2025년

디지털 뉴딜 1.0 디지털 뉴딜 2.0

1. D.N.A 생태계 강화 31.9 33.5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2.9 3.2

3. 초연결 신산업 육성 - 2.6

4. SOC 디지털화 10.0 9.7

총계 44.8 49.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c), p. 13.

부록 표 7. 주요 디지털 정책 간 연계성 비교

주요 

정책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 뉴딜 

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데이터

정책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

기 활성화(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개인ㆍ기업ㆍ사회 데이

터 활용 확대)

∙ 빅데이터 플랫폼ㆍ

센터 구축

∙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 지원

∙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확대

D.N.A.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ㆍ센터 구축

∙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 지원

D.N.A. 생태계 강화

∙ 데이터 댐 활용

∙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성화

적시ㆍ적절한 데이터 

확보 지원(데이터 수집

ㆍ활용 촉진)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공 산업데이터 

개방ㆍ공유 확대 -

AI 융합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AI 허브 

구축, AI 기술력 제고, 

AI 활용 생태계 조성)

데이터ㆍAI 융합 촉진

(AI 융합클러스트 조성, 

사회적ㆍ산업적 수요 확

산, 제도적ㆍ인적 융합)

1, 2, 3차 전산업 

5GㆍAI 융합 확산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5GㆍAI 융합 확산

AI 활용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ㆍAI 활용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 데이터ㆍAI 활용으

로 산업 R&D 혁신

AIㆍ빅데이터ㆍ5Gㆍ 

loT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한 B2B 전시ㆍ거

래 플랫폼 고도화 핵심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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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 뉴딜 

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비대면 

산업 

육성

-

비대면 산업 육성(교육

ㆍ의료ㆍ원격근무 등

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

ㆍ확산, 소상공인 온라

인 비즈니스 지원)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과 직업훈련 인프

라 확충, 스마트의료와 

돌봄 인프라 구축,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 온

라인 비즈니스 지원)

데이터ㆍAI 활용하여 

지능형 디자인ㆍ설계 

고도화 기반 구축, 새

로운 서비스 창출(로봇 

배달 서비스 등)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전시생태계 

조성(라이브커머스)

수출 초보기업에 재택

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

면 서비스 활용 지원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

한 비대면 마케팅 확대

인프라 

구축

데이터 거래 지원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지능형 유통ㆍ물류 

시스템 구축

디지털ㆍ전자상거래 

물류인프라 확충

국내 

제도 

개선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국가정보화기본법

(데이터이동권 보장) 

개정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기반 

마련

가명정보 활용 지원

디지털경제전환 3법 

제정 추진

원격교육 제도화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개인정보 

보호법ㆍ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글로벌 표준에 맞도

록 국내 제도ㆍ규제 

개선

산업 데이터ㆍAI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 무역 추진 

기반 정비(법령, 통계)

∙ 대외무역법 개정

∙ 중장기적으로 B2C

ㆍB2B 및 상품ㆍ서

비스 거래를 포괄하

는 디지털 수출 통계 

작성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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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 뉴딜 

1.0+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디지털 

통상

정책

대응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활용 지원

디지털경제전환 3법 

제정 추진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

제통상전략 추진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국내 제도ㆍ규제 개선

디지털 통상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다자ㆍ양자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확대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2020a; 2020b; 2020c; 2021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b. 7. 23),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만들다｣(검색일: 2021. 8. 17) 등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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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8. 암호화를 사용하는 ICT 제품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부속서 ANNEX 8 – B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DUCTS

USMCA

ANNEX 12-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SJDTA 제21조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that Use 

Cryptography

Section 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ryptographic algorithm or 

cipher means a mathemat-

ical procedure or formula 

for combining a key with 

plaintext to create a ci-

phertext; and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

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hide its 

information content, prevent 

its un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s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

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

ment; 

Article 12.C.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cipher or cryptographic al-

gorithm means a mathe-

matical procedure or for-

mula for combining a key 

with plaintext to create a 

ciphertext;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

ods for the trans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conceal 

or disguise its content, pre-

vent its undetected mod-

ification, or prevent its un-

authorized use; and is lim-

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

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cipher” or 

“cryptographic algorithm” 

means a mathematical pro-

cedure or formula for com-

bining a key with plaintext 

to create a ciphertext;

(b) “cryptography” means 

the principles, means, or 

methods for the trans-

formation of data in order 

to conceal or disguise its 

content, prevent its un-

detected modification, or 

prevent its unauthorized 

use; and is limited to the 

transformation of in-

formation using one or 

more secret parameters, for 

example, crypto variables, 

or associated key manage-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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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 means the con-

version of data (plaintext) 

into a form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subsequent re-conversion 

(ciphertext) through the use 

of a cryptographic algorithm;

key means a parameter 

used in conjunction with a 

cryptographic algorithm that 

determines its operation in 

such a way that an entity 

with knowledge of the key 

can reproduce or reverse 

the operation, while an en-

tity without knowledge of 

the key cannot.

encryption means the con-

version of data (plaintext) 

through the use of a cryp-

tographic algorithm into a 

form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sub-

sequent re-conversion 

(ciphertext) and the appro-

priate cryptographic key;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 technology good (ICT 

good) means a product 

whose intended function is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trans-

mission and display, or 

electronic processing ap-

plied to determine or record 

physical phenomena, or to 

control physical processes;

key means a parameter 

used in conjunction with a 

cryptographic algorithm that 

determines its operation in 

such a way that an entity 

with knowledge of the key 

can reproduce or reverse 

the operation, while an en-

tity without knowledge of 

the key cannot;

(c) “encryption” means the 

conversion of data 

(plaintext) through the use 

of a cryptographic algorithm 

into a form tha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without 

subsequent reconversion 

(ciphertext) and the appro-

priate cryptographic key;

(d) “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 technology good 

(ICT good)” means a prod-

uct whose intended func-

tion is information process-

ing and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transmission and display, or 

electronic processing ap-

plied to determine or record 

physical phenomena, or to 

control physical processes; 

and

(e) “key” means a parame-

ter used in conjunction with 

a cryptographic algorithm 

that determines its oper-

ation in such a way that an 

entity with knowledge of 

the key can reproduce or 

reverse the operation, but 

an entity without knowledge 

of the key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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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section shall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

nication technology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4. Paragraph 3 shall not 

apply to: (a) requirements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work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

ernment of that Party, in-

cluding those of central 

banks; or (b) measures tak-

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visory, investigatory or 

examination authority relat-

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markets

5. For greater certainty,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

strued to prevent a Party’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om requiring service sup-

pliers using en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

dures, unencrypted commu-

nications

Article 12.C.2: ICT Goods 

that Use Cryptography

1. This Article applies to 

ICT goods that use 

cryptography.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a) a Party’s law enforce-

ment authorities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

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unencrypted com-

munications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

dures;

(b) the regulation of finan-

cial instruments;

(c) a requirement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

works, including user de-

vice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

ment of that Party, includ-

ing those of central banks;

(d) a measure tak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

visory, investigatory, or ex-

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financial markets; or

2. This Article applies to 

ICT goods that use 

cryptography.16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a) a Party’s law enforce-

ment authorities requiring 

service suppliers using en-

cryption they control to 

provide unencrypted com-

munications pursuant to 

that Party’s legal proce-

dures;

(b) the regulation of finan-

cial instruments;

(c) a requirement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access to net-

works, including user de-

vices,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govern-

ment of that Party, includ-

ing those of central banks;

(d) a measure taken by a 

Party pursuant to super-

visory, investigatory, or ex-

amination authority relating 

to financial institutions or 

financial marke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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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good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ICT good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3. With respect to a prod-

uct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

mercial applications, no 

Party shall impose or main-

tain a technical regulation 

or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requires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product,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to:

(a) transfer or provide ac-

cess to a particular tech-

nology,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

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hat is 

proprietary to the manu-

facturer or supplier and re-

lates to the cryptography in 

the product,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

ritory;

2. With respect to an ICT 

good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

mercial applications, no 

Party shall require a manu-

facturer or supplier of the 

good,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

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good, to:

(a) transfer or provide ac-

cess to any proprietary in-

formation relating to cryp-

tography, including by dis-

closing a particular technol-

ogy or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

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Party’s territory;

3. With respect to an ICT 

good that uses cryptography 

and is designed for com-

mercial applications, neither 

Party shall require a manu-

facturer or supplier of the 

ICT good, as a condition of 

the manufacture, sale, dis-

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ICT good, to:

(a) transfer or provide ac-

cess to any proprietary in-

formation relating to cryp-

tography, including by dis-

closing a particular technol-

ogy or production process 

or other information, for 

example, a private key or 

other secret parameter, al-

gorithm specification, or 

other design detail, to the 

Party or a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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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tner with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c) use or integrate a par-

ticular cryptographic algo-

rithm or cipher, other than 

where the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is by or 

for the government of the 

Party

(b) partner or otherwise co-

operate with a person in its 

territory in the develop-

ment, manu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product; or 

(c) use or integrate a par-

ticular cryptographic algo-

rithm or cipher.

(b) partner or otherwise co-

operate with a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 

the development, manu-

facture, sale, distribution, 

import, or use of the ICT 

good; or

(c) use or integrate a par-

ticular cryptographic algo-

rithm or cipher.

자료: CPTPP; USMCA; USJDTA 협정문 관련 규정을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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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소스코드 관련 주요 FTA 비교

CPTPP 제14.17조 

Source Code 소스코드

USMCA 제19.16조 

Source Code 소스코드

USJDTA 제17조 

Source Code 소스코드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a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or to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that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that 

software, in its territory.

1. Neither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that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that 

software, in its territor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oftware subject to paragraph 1 

is limited to mass-market 

software or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and does not 

include software used for critical 

infrastructure.

- -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the i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ource code in 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or 

(b) a Party from requiring the 

modification of source code of 

software necessary for that 

software to comply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 -



부록 • 345

 부록 표 9. 계속

CPTPP 제14.17조 

Source Code 소스코드

USMCA 제19.16조 

Source Code 소스코드

USJDTA 제17조 

Source Code 소스코드

4.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ffect 

requirements that relate to 

patent applications or granted 

patents, including any orders 

made by a judicial authority in 

relation to patent disputes,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a Party.

2.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a regulatory body or judicial 

authority of a Party from 

requiring a person of another 

Party to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he source code of 

software, or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to the regulatory body for a 

specific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proceeding,6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Footnote 6) This disclosure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the software 

source code’s status as a trade 

secret, if such status is claimed 

by the trade secret owner. 

2.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a regulatory body or judicial 

authority of a Party from requiring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o 

preserve and make available13 

the source code of software, or 

an algorithm expressed in that 

source code, for a specific 

investigation, inspection, 

examination, enforcement 

action, or judicial proceeding,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Footnote 13) This making 

available shall not be construed 

to negatively affect the software 

source code’s status as a trade 

secret, if such status is claimed 

by the trade secret owner.

자료: CPTPP; USMCA; USJDTA 협정문 관련 규정을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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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주요 업종별 전자상거래 거래대상 품목

(단위: %)

국내시장 수출시장

주: 기타 업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됨. 
자료: 저자 작성.

부록 그림 2. 전자상거래 확대/유지/축소 계획 및 이유(전자상거래 내수기업)

(단위: %)

주: 전자상거래 내수 판매만을 하고 있는 기업 261개사를 이용함.
자료: 설문조사 및 KED DB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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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글상자 1. 정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디지털 뉴딜의 성과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0년도 디지털 뉴딜의 성과는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빅

데이터 플랫폼이 전년도보다 6개 더 추가되었으며, 빅데이터 센터 구축도 50% 증가했다. 데이터 

활용 실적은 8만 3,336건(중복 포함)으로 28배 이상 커졌고, 신규 데이터는 122%, 데이터 바우

처 공급기업은 94% 늘었다. 비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참여1)도 2019년보다 85% 증가했으며, 

특히 데이터 댐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한 디지털 일자리 참여 인력은 4만 9,157명으로 나타났다. 

① 데이터 댐

  - 데이터 공급 및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19년 10개 → 2020년 16개

    ∙ 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등 6개 플랫폼 추가

  - 빅데이터 센터 구축: 2019년 100개 → 2020년 150개

  - 데이터 활용 실적: 2019년 2,942건 → 2020년 8만 3,336건

  - 신규 데이터: 2019년 1,458종 → 2020년 3,246종

  - 유료 데이터 거래: 2019년 249건 → 2020년 2,347건

  - 데이터 바우처 신청기업: 2019년 2,795개 → 2020년 6,164개

  - 비ICT 기업의 참여: 2019년 2,024개 → 2020년 3,751개 

  -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2019년 393개 → 2020년 765개 

  - 인공지능 바우처 공급기업: 2019년 220개 기업 → 2020년 553개

  -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업: 2019년 15개 → 2020년 39개

② 디지털 뉴딜 참여

  - 참여기업: 총 참여기업 1만 2,486개 중 중소기업이 1만 848개(86.8%)

  - 참여인력: 4만 9,000여 명 

③ 디지털 인재 양성

  - 디지털 인력: 1만 4,000명 육성

  - 인공지능 대학원: 2019년 5개 → 2020년 8개

  - 디지털 교육 수료자: 2019년 2만 1,372명 → 2020년 21만 3,629명

  -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④ 법ㆍ제도 개선

  - 규제 샌드박스(상시), ARㆍVR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2020. 8)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2020. 10.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전자서명법｣ 개정(2020. 12. 공인인증서 폐지)

  - ｢전자문서법｣ 개정(2020. 12.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등)

  -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2020. 12.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마련, AI 윤리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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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글상자 1. 계속

다만 디지털 뉴딜의 성과로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보완하고 개선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첫째, 주요 사업의 추진에 따라 변화하는 플랫폼, 데이터의 수, 지원하는 바

우처의 수적 증가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서 디지털화 정도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단순 노동으로 보수도 최저 

시급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가 아닌 단기성 단순 작업이 대부분

으로 일시적 고용률만 늘리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AI, 데이터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

출은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비숙련자가 고난도 작업자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며, 단순 노동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요구되는 부

분일 것이다. 셋째, 데이터 관련 정책 방안을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을 위해서는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의 유통 가능성 여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익

명처리 원칙, 공공기관만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민간기업의 결합

전문기관 요구,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 결합 허용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2)

주: 1) 인공지능ㆍ데이터ㆍ클라우드 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비ICT 기업의 참여를 말함.
주: 2) 이용진(2021. 3. 12), p. 42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b. 12. 15), ｢데이터 댐을 통해 데이터ㆍ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a. 1. 14), ｢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 발표｣(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5. 27)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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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

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

인사 말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디지털 관련 국내외 규제에 따라 겪는 실질적인 애로요인을 파악

하고 향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원

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안내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

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설문의 재무 정보, 인력 현황 등은 2017~2019년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2020년이 아님에 유의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질문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인원수, 금액 또는 % 부분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0’ 또는 ‘-’를 표시해 주십시오.

♠ 문항마다 설명과 작성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주관 실사 기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손유진 선임 || ☎ 02-3702-2618

리스트번호
(조사원 작성)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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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체 개요

(1) 사업체명

(2) 업종

 ①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업  ②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③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④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⑤ 교육 서비스업  ⑥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⑦ 기타

주 업종

*2019년 

 매출액 기준

☞ 위 업종 중 복수 응답한 경우, 2019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한 가지

만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카드 제시)

2. 조직 형태

(1) 조직 형태 (2) 해외 자회사(지사) 여부

① 개인사업체 

 󰀲 법인격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① 있음          ② 없음

②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외국회사를 

의미

③ 회사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회사 이외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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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 정보

귀사의 2017~2019년 재무정보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부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자본금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매출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영업이익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귀사의 매출액 중 해외 판매금액(수출액)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을 경우 0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 % % %

4. 인력 현황(2019년 말 현재)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수 연간 총 급여액 인원수 연간 총 급여액

① 연구(R&D)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② 영업, 마케팅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③ 경영관리 및 지원(인사, 총무, 회계 

등)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④ 기타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합계(① + ② + ③ + ④) 명 백만 원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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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해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년    ○  국내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음  8번 문항으로

5. 국내 시장 전자상거래 시작 연도

6.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판매 금액

귀사의 2017~2019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판매금액은 얼마입니까? 판매대상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B2C 

(기업-소비자) 

전자상거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B2B 

(기업–기업) 

전자상거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예: 자사 홈페이지, 핸드폰 앱, 타사 온라인 플랫폼(예: 아마존) 등

7.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품목

귀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품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2019년 매출액 기준)

① 상품 (예. 화장품)

② 서비스 (예. 소프트웨어)

③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 (예. 전자책, 스마트 스피커, 정수기 렌털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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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향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판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확대할 계획임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임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축소할 계획임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판매 계획

9. 데이터 관련 업무의 중요성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처리, 분석 등의 업무가 귀사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10. 데이터 저장 경로

귀사에서는 데이터를 주로 어디에 저장하십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한국의 자사 컴퓨터/서버 ② 해외의 자사 컴퓨터/서버

③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버/클라우드 ④ 해외 기업이 제공하는 서버/클라우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⑥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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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경험

귀사는 2017~2019년 동안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를 통해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한 경험

이 있습니까?

디지털 무역(또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이 연결되는 전자 기기*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매매 거래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를 포함]

*전자 기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서비스: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동영상물, 음향ㆍ음성물, 전자

서적 등

① 예  12번 문항

② 아니요   19번 문항

※ 2017~2019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만

12.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시작 연도

귀사에서는 최초로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를 통해 수출을 시작한 해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년

13. 디지털 무역 관련 지원 경험(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진흥원)

귀사는 한국 무역협회나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

출) 실적을 인정받아 정부금융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최초 지원 연도 ___________ 년

② 없음

귀사는 한국무역협회나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

출) 실적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있음   최초 지정 연도 ___________ 년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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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금액

귀사의 2017~2019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금액(디지털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판매대상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B2C 

(기업-소비자) 

전자상거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B2B 

(기업–기업) 

전자상거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예: 자사 홈페이지, 핸드폰 앱, 타사 온라인 플랫폼(예: 아마존) 등

15.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국가 및 비율

귀사에서 2017~2019년 디지털 무역(B2B와 B2C 포함)을 통해 수출한 국가 중 해외 판매액이 높은 

순서대로 3개 국가 및 디지털 무역을 통한 해외 판매액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응답해 주십

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명

최근 3년간 전체 디지털수출액 대비 % % % %

16.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품목

귀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2019년 수출액 기준)

① 상품 (예. 화장품)

② 서비스 (예. 소프트웨어)

③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 (예. 전자책, 스마트 스피커, 정수기 렌털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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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디지털 무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17-1. 디지털 무역 원활화와 관련하여 귀사가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특별한 방식의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

②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부족(다양한 전자결제 미지원)

③ 불필요한 통관 서류 요구(종이없는무역 미실시)

④ 통관 관련 조치 내용 미 통보

⑤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7-2. 디지털 상품과 관련하여 귀사가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②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 대우

③ 해당 국가 내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④ 현지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7-3. 데이터와 관련하여 귀사가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

해 주십시오.

①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② 해당 국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③ 해당 국가 내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④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⑤ 지나친 사이버 보안 대책 요구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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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기타 중요 이슈로서, 귀사가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2가지만 순

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스팸메시지 규제로 인한 홍보 불가

② 환불 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③
현지 거대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가격, 덤핑, 경쟁업체 

입점 금지 등)

④ 해당 국가의 공공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 차별

⑤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저작자 미표시, 저작권료 미지급 등)

⑥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⑦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기술협력 불가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8.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계획

귀사는 향후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확대할 계획임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임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축소할 계획임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  이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페이지 문항 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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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년 디지털 무역을 통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만

19.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계획

귀사에서는 향후 디지털 무역을 통한 해외판매(수출) 계획이 있습니까?

① 디지털 무역을 할 계획이 있음

② 디지털 무역을 할 계획이 없음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미정

19-1. 디지털 무역 원활화와 관련하여 귀사가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특별한 방식의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
②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부족(다양한 

전자결제 미지원)

③
불필요한 통관 서류 요구 

(종이없는무역 미실시)
④ 통관 관련 조치 내용 미통보

⑤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9-2. 디지털 상품과 관련하여 귀사가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②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 대우

③
해당 국가 내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④

현지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19-3. 데이터와 관련하여 귀사가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②
해당 국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③
해당 국가 내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④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⑤ 지나친 사이버 보안 대책 요구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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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기타 중요 이슈로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귀사가 예상하는 어려움을 2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스팸메시지 규제로 인한 홍보 불가 ② 환불 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③ 현지 거대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가격, 덤핑, 경쟁업체 입점 금지 

등)

④
해당 국가의 공공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 차별

⑤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저작자 

미표시, 저작권료 미지급 등)

⑥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⑦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기술협력 

불가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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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현재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결이 시급

한 정도 및 중요한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결 시급성 중요도

전혀 

시급

하지 

않음

별로 

시급

하지 

않음

보통
시급

함

매우 

시급

함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특별한 방식의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부족 

(다양한 전자결제 미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불필요한 통관 서류 요구 

(종이없는 무역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통관 관련 조치 내용 미통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 대우 (예. 음원 vs CD)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에서 자국 업체와의 차별 대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현지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 내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나친 사이버 보안 대책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스팸메시지 규제로 인한 홍보 불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환불 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현지 거대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가격, 덤핑, 경쟁업체 입점 금지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의 공공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 차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

(저작자 미표시, 저작권료 미지급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해외 업체와 기술협력 불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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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결이 

시급한 정도 및 중요한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결 시급성 중요도

전혀 

시급

하지 

않음

별로 

시급

하지 

않음

보통
시급

함

매우 

시급

함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전자상거래 시 특별한 방식의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부족 

(다양한 전자결제 미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자상거래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자상거래 시 상품 반품 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초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소액상품/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과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 간 

차별 대우 (예. 음원 vs CD)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자상거래 시 해외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내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나친 사이버 보안 대책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외 거대 기업의 국내 진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스팸메시지 규제로 인한 홍보 불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환불 보장 등 과도한 소비자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내 거대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가격, 덤핑, 경쟁업체 입점 금지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데이터 및 네트워크 접근 차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미흡

(저작자 미표시, 저작권료 미지급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나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미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술표준 미비로 인한 

타 업체와의 기술협력 불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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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건의사항ㆍ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 발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해 주실 말씀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말

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긴 시간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부    서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① 직장         ② 핸드폰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 날짜 2021년 (_____________)월 (____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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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주요 내용

규범 수용 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허용

  (*A국 기업이 B국에 진출하여 B국 고객의 

데이터를 A국 본사로 전송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 내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금지

(*A국 기업이 B국에 진출하여 B국 고객의 데이터를 

A국 서버에 저장 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전자적 전송물(SW, 영상,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관세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해외사업자 간 차별 대우 금지)
① ② ③ ④ ⑤

23. 귀사의 주 사업 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전자상거래 ② OTT ③ SNS ④ AIㆍ빅데이터

⑤ 소프트웨어 서비스 ⑥ 클라우드 ⑦ 인프라, 디바이스 ⑧ 방송ㆍ미디어

⑨ 영화ㆍ애니메이션 ⑩ 음악 ⑪ 게임 ⑫ 웹툰ㆍ만화

⑬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24. 귀사가 해외판매 또는 해외진출을 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2019년 매출액 기준으

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북미 ② 중남미 ③ 중국

④ 일본 ⑤ 동남아시아 ⑥ 중동

⑦ 기타 아시아/태평양 국가 ⑧ 서유럽 ⑨ 동유럽, 러시아

⑩ 아프리카 ⑪ 기타 ________________

○ 해외 판매 또는 해외 진출을 한 적이 없음

25. 디지털 무역 규범(20번 문항 참조) 가운데 귀사와 관련된 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

습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략 알고 있음 ③ 잘 모르고 있음 ④ 전혀 모르고 있음

26. 아래 표의 디지털 무역 규범(20번 문항 참조)이 향후 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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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주요 내용

규범 수용 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콘텐츠/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 또는 수정 요구 금지 ① ② ③ ④ ⑤

현지 암호 기술 등 특정 기술의 사용 요구 금지 ① ② ③ ④ ⑤

사이버 보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 ① ② ③ ④ ⑤

해당 국가의 공공데이터 접근 차별 허용 ① ② ③ ④ ⑤

AI, 데이터 기반 혁신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① ② ③ ④ ⑤

27. 위 항목(26번) 디지털 무역 규범들이 귀사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중립적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28. 귀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무역(통상) 분야에서 우

선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 응답)

①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② 신속히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 방지

③ 디지털 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④ 디지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⑤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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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igital Trade Polic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Kyu Yub Lee, Wonseok Choi, Ji Hyun Park, Jun Hyun Eom, 

Minji Kang, and Unjung Whang

This study focused on digital trade policies that affect the trading of 

goods and services over the internet. After examining digital trade and 

digital trade barriers, changes of global digital trade norms, and Korea’s 

digital trade policy response, the study presented major tasks of Korea’s 

digital trade policy and mid- to long-term policy direction. 

The scale of goods imported and exported by Korea through the 

internet in 2020 was about KRW 6 trillion and 4.1 trillion, respectively. It 

is difficult to find statistics on Korea’s service exports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size of Korea’s service exports 

through the internet in 2018 and 2019 by combining data on electronic 

intangible goods import/export confirmation documen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data on value-added declaration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First, Korea’s service exports through the 

internet exceeded at least KRW 3 trillion in both 2018 and 2019. Second, 

in 2019, the volume of service exports through the internet increased by 

about 6.89% from the previous year. Third, the scale of export of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except for the duty-free shop performance) was 

larger than that of goods. To estimate the sales effect of domestic 

e-commerce firms, we matched survey data by KIEP and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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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Data and appli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technique. In the year of first entry 

into the e-commerce market, it was estimated that the per capita sales 

growth rate of e-commerce firms was about 9.5% higher than that of 

general domestic firms included in the control group. We also conducted 

a survey titled with Status of Digital Trade Barriers and Difficulties from 

January to June 202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andomized data 

(number of firms: 1,029), we identified that common difficulties of firms 

were from e-commerce facilitation, digital products, and data regulation, 

and the difficulties caused digital trade barriers were more burdensome 

to smaller size of firms.

As digital trade has expanded and digital trade barriers have also 

increased, the WTO e-commerce talk has begun since May 2019. We 

investigated the heterogeneity of domestic laws related to e-commerce 

among countries participating in negotiations, differences in terms and 

areas of interest, data-related provisions guaranteeing free data flows and 

prohibition of data localization, and customs duties moratorium for 

electronic transmission. It was predicted that conflicts arising from 

data-related issues and China’s strong digital protectionism will become 

major obstacles to the progress of the WTO e-commerce negotiation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de norms that have appeared in 

bilateral and regional FTAs, we used the TAPED (Trade Agreement 

Provisions on Electronic Commerce and Data) and reviewed 113 trade 

agreements that have e-commerce provisions or chapters. First, most of 

the trade agreements containing digital trade provisions or chapters were 

signed between continents an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rade agreements that include data-related provisions 

tied to strong obligations have increased. Third, trade agreements that 

either mandate the application of dispute resolution or allow general 

exception have been on the rise. We further compared and review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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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de rules of FTAs   signed by the US, EU, and China and also 

summarized the content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signed recently.

Next, we examined the Korea’s digital polic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global digital trade environment. The main tasks were to compare 

directions, strategies, detailed agendas contained in several digital 

economy policies and digital trade policies over the last four years 

(2018-21). In particular, we looked into the linkage among digital 

economy policies including the Digital New Deal and digital trade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of digital trade policy. To examine the 

aspects of data regulation response, we reviewed the recent changes in 

domestic data regulations. First, we focused on whether commercial 

research can be included in ‘subjects that are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ed in 2020 and summarized 

related provisions and ongoing issues. Second, we focused on the scope 

of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MyData project, the security issue 

of the MyData project, issues related to the adequacy of the EU 

Commission in relation to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e also reviewed recently proposed policies including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Data Basic Act, and Korea 

Data 119 Project. Using the National Trade Estimate on Foreign Trade 

Barriers published by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e scrutinized the 

U.S.’s critical views on Korea’s digital trade policy by classifying free data 

flows, data localization, and other issues and examin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Finally, we evaluated Korea’s digital trade environment by using the 

Digital Trade Restriction Index of the European Centr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of the 

OECD, and the Global Cloud Computing Index of the Software Alliance in 

the U.S. In short, the level of Korea’s digital trade environme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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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d to be in the mid-range. We recommended that Korea’s 

mid-to-long-term digital trade policy should aim to be open and 

rule-based, meaning that it should raise the level of liberalization and 

embrace global digital trade norms to expand digital trade by introducing 

minimum number of domestic data regulations. Digital trade policy 

aiming to be more open and rule-based can be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the long-term goal of the Korean economy and can yield 

beneficial effects to consumers, firms, and the long-run growth. Finally, 

the study provid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of digital trade based 

on self-evaluation criteria for Korea’s digital trade policy.



<책임>

이규엽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Instructor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現, E-Mail: ky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공저, 201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공저, 2019) 외

<공동>

최원석

북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ws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공저, 2020)

『개혁ㆍ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공저, 2020) 외

박지현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jh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공저, 2019)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2021) 외

 



엄준현

고려대학교 국제경제법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eo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2020)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2020) 외

강민지

연세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j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공저, 2019)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공저, 2020) 외

황운중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現, E-mail: ujwhang@jbnu.ac.kr)

저서 및 논문

“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l Growth”(공저, 2016)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7) 외



 

21-0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규엽ㆍ최원석ㆍ박지현ㆍ엄준현ㆍ강민지ㆍ황운중

21-02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ㆍ이다운

21-03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박영호ㆍ강문수ㆍ김예진ㆍ박규태ㆍ최영출

2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라미령ㆍ최인아ㆍ정재완ㆍ신민금ㆍ김형종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김정곤ㆍ한형민ㆍ금혜윤ㆍ백종훈ㆍ이선형

21-06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강구상ㆍ김종혁ㆍ임지운ㆍ윤여준

21-07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한형민ㆍ예상준ㆍ이선형ㆍ정재완ㆍ윤지현ㆍ김미림

21-08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ㆍ박영석ㆍ나승권ㆍ이성희ㆍ김은미

21-09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김승현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이주관ㆍ김종덕ㆍ문진영ㆍ엄준현ㆍ김지현ㆍ서정민

21-1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최장호ㆍ이정균ㆍ최유정ㆍ이대은

21-1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최원석ㆍ정지현ㆍ김정곤ㆍ이효진ㆍ최지원ㆍ김주혜ㆍ백서인

21-1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박정호ㆍ강부균ㆍ김석환ㆍ권원순ㆍ

안드레이 코브시(Andrey Kovsh)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1년



21-14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연원호ㆍ현상백ㆍ구경현ㆍ노윤재ㆍ윤정환ㆍ이효진

2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ㆍ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안성배ㆍ김효상ㆍ김승현ㆍ양다영ㆍ이진희ㆍ조고운ㆍ김원기ㆍ

김진일

21-16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강구상ㆍ문지영ㆍ박혜리ㆍ나승권ㆍ김재국

21-17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정영식ㆍ강은정ㆍ이진희ㆍ김경훈ㆍ김지혜

21-18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권  율ㆍ윤정환ㆍ이은석ㆍ이주영ㆍ유애라ㆍ김성혜

21-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민수ㆍ장영신ㆍ윤상하ㆍ오태현ㆍ김수빈

21-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조문희ㆍ이천기ㆍ강민지ㆍ정민철

21-21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홍성우ㆍ이승호ㆍ김진오ㆍ박미숙ㆍ윤여준

21-22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 이승근ㆍ윤성원ㆍ김유정ㆍ김현정ㆍ강유덕ㆍ정세원

21-23 한국-베트남 경제ㆍ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 곽성일ㆍ백용훈ㆍ이한우ㆍQuoc Phuong LeㆍManh Loi Vuㆍ

Thi Thanh Huyen Nguyen

21-24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ㆍ김혁황ㆍ박단비ㆍ최혜린

21-25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정민현ㆍ민지영ㆍ정동연

21-2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영석ㆍ강문수ㆍ연원호ㆍ김범환ㆍ한하린

21-27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현상백ㆍ연원호ㆍ나수엽ㆍ김영선ㆍ오윤미

21-28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정형곤ㆍ윤여준ㆍ연원호ㆍ김서희ㆍ주대영

21-29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조동희ㆍ홍성우ㆍ장영욱ㆍ이정은



21-3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김현수ㆍ강준구ㆍ금혜윤ㆍ정재욱

21-31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ㆍ김종덕ㆍ장영욱ㆍ오태현ㆍ이현진ㆍ정민철ㆍ윤형준ㆍ

강유덕

21-32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김효상ㆍ강은정ㆍ김유리ㆍ문성만ㆍ장희수

21-33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 

김영진ㆍ현승수ㆍ이종화ㆍ정수미ㆍ성진석ㆍ이상제ㆍ정선미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ㆍ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ㆍ정은미ㆍ김종기ㆍ이 준ㆍ남상욱ㆍ이재윤ㆍ이은창ㆍ

조용원ㆍ김양팽ㆍ심우중ㆍ윤자영ㆍ이고은ㆍ이자연ㆍ전수경

20-02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ㆍ정영록ㆍ이준엽ㆍ서봉교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ㆍ문익준ㆍ안치영ㆍ유동원ㆍ장윤미

20-04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ㆍ나수엽ㆍ박민숙ㆍ김영선

20-05 신북방시대 한국ㆍ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ㆍ김보라ㆍ박정후ㆍ이평래ㆍ유원수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ㆍ최현양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ㆍ최유정ㆍ한하린

20-08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ㆍ장영신ㆍ오태현ㆍ임지운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서봉교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ㆍ김정곤ㆍ김도연ㆍ이성희ㆍ백종훈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ㆍ예상준ㆍ금혜윤ㆍ강민지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이보람ㆍ이정은ㆍ손원주

￭ 2020년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ㆍ곽성일ㆍ정재완ㆍ이정미ㆍ박나연ㆍ김미림ㆍ이재현ㆍ

조원득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ㆍ양평섭ㆍ정지현ㆍ현상백ㆍ연원호ㆍ최원석ㆍ양갑용ㆍ

이동률ㆍ임상훈ㆍ유동원ㆍ윤종석ㆍ김정진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ㆍ나승권ㆍ이재호ㆍ윤지현ㆍ김은미

20-16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ㆍ안성배ㆍ김효상ㆍ김수빈ㆍ이진희ㆍ김소영ㆍ편주현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ㆍ안성배ㆍ김경훈ㆍ강은정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ㆍ김혁황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ㆍ이천기ㆍ이주관ㆍ김지현ㆍ정명화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ㆍ오수현ㆍ박영석ㆍ이성희ㆍ김은미

20-22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ㆍ김석환ㆍ정민현ㆍ강부균ㆍ김초롱ㆍ세르게이 수트린ㆍ

올가 트로피멘코ㆍ이리나 코르군

20-23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 최원석ㆍ양평섭ㆍ박진희ㆍ김주혜ㆍ최지원ㆍ자오씽왕(焦兴旺)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장영신ㆍ곽성일ㆍ곽소영ㆍ박은빈ㆍ문성만ㆍ남상열

20-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정지현ㆍ최원석ㆍ김홍원ㆍ김주혜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문희ㆍ배찬권ㆍ이규엽ㆍ강준구ㆍ김지현

20-27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김효상ㆍ최상엽ㆍ양다영ㆍ김유리

20-28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윤덕룡ㆍ송원호ㆍ이진희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라미령ㆍ정재완ㆍ신민금ㆍ김제국

20-3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이천기ㆍ이주관ㆍ박혜리ㆍ강유덕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이현진ㆍ정민지ㆍ문성만

20-32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윤여준ㆍ홍성우ㆍ김진오ㆍ김종혁ㆍ남지민

20-3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 윤덕룡ㆍ안성배ㆍ채희율ㆍ이영섭ㆍ문우식

20-34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 

정형곤ㆍ이홍배ㆍ이형근ㆍ박민숙

20-35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연원호ㆍ현상백ㆍ박민숙ㆍ이효진ㆍ오윤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ㆍ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ㆍ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ㆍ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ㆍ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국문요약
	차 례
	표 차례
	그림 차례
	글상자 차례

	제1장_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가. 구성
	나. 방법

	3. 연구 내용과 정책 활용
	가. 연구 내용
	나. 정책 활용
	다. 기여


	제2장_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1. 디지털 전환
	가. 정의와 용어
	나. 범용기술과 디지털 경제성장
	다.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

	2.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경제 효과
	가.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규모 추정
	나. 디지털 무역과 소비자 후생
	다. 한국 디지털 무역 기업의 경제 효과

	3.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
	가. 설문 목적
	나. 설문지와 모집단 구성
	다. 주요 결과


	제3장_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제정 추이
	1. 디지털 통상정책
	가.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
	나. 미국, EU,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가. 경과
	나. 협상의 걸림돌
	다. 협상장 밖 비판

	3. 양자ㆍ지역 무역협정
	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강화
	나. 주요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통상규범 비교
	다.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


	제4장_한국 디지털 통상정책의추이와 쟁점
	1.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가. 방향과 단기 전략
	나. 디지털 경제정책
	다.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체계

	2. 국내 법률 정비와 정책 추진
	가. 국내 법률
	나. 추진 중인 국내 정책

	3. 미국의 비판적 견해와 통상법적 검토
	가.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
	다. 기타 이슈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